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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설명

1 [bookmark: 1._CONTEXT_OF_THE_PROPOSAL]배경
· [bookmark: •_Reasons_for_and_objectives_of_the_prop]본 발의안의 이유 및 목적
포장은 상품을 보호하고 운송하는 데 필요하다. 또한 포장 제조는 EU의 주요 경제 활동이기도 하다. 그러나 규제의 접근방식은 회원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원국 내의 포장 시장이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예를 들어, 최근 발견된 차이점들은 포장에 대한 라벨링 규정, 재활용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을 정의하는 방식,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수수료를 조정하는 방식 및 특정 포장 형식에 대한 마케팅의 제한사항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업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잃게 하고, 혁신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포장 및 새로운 순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킨다.
포장은 주요 환경 문제이기도 하다. 포장은 원자재의 주요 사용처 중 하나이며(EU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40% 및 종이의 50%가 포장재로 사용됨), 도시 고형폐기물의 36%를 차지한다. 낮은 재사용률 및 재활용률을 가진 포장의 사용 증가는 저탄소 순환 경제의 발전을 저해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포장은 국민총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했으며, 이는 CO2 및 기타 배기가스 배출량의 급증, 천연자원의 과잉 개발, 생물다양성 손실 및 오염으로 이어진다. Eurostat[footnoteRef:1] 의 데이터 및 시장 데이터 보고서[footnoteRef:2]는 재활용을 저해하는 특징을 가진 포장 디자인의 사용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포장은 분리 수거될 수 없거나 EU에서 시행 중인 최신 분류 작업 및 재활용 공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재활용할 수 없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재활용할 수 없는 포장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엄밀히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은 재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수거, 분류 및 재활용에 필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비용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거나, 산출물이 2차 원료 시장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 품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집행위원회의 제2차 조기 경고 보고서의 초기 결과에 따르면, 많은 회원국에서 지침 94/62/EC의 제6조에 명시된 재활용 목표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https://ec.europa.eu/eurostat/web/waste/data/database]  [2:  투명성 시장 조사(2018년) 포장 시장 – 2018년~2026년 유럽 산업 분석, 규모, 점유율, 성장, 추세 및 예측, 2018년 12월.] 

유럽 산업전략[footnoteRef:3]은 EU의 경쟁력과 번영을 위해 역내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운영자 및 일반 대중이 역내 시장의 혜택을 완전히 누릴 수 없도록 방해하는 요인에는 제한적이고 복잡한 국가별 규정, 제한된 행정 능력, 불완전한 EU 규율 변화 및 부적절한 집행이 포함된다.  [3: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0DC0102] 

2020년 12월 이사회의 결정[footnoteRef:4]은 2030년까지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모든 포장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포장, 과대 포장 및 포장 폐기물을 줄이려는 집행위원회의 의도를 받아들였다. 새로운 순환경제 실행계획[footnoteRef:5]에 대한 2021년 2월 10일자 의회 결의안에서는 해당 목표를 재확인하고, 집행위원회에게 폐기물 감소 방안 및 목표, 과대 포장을 줄이기 위한 엄격한 규정, 재활용성을 개선하고 포장의 복잡성을 최소화하며 재활용 함량을 늘리되 유해물질 및 해로운 물질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며 식품 안전 및 위생 기준을 저해함 없이 재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입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4: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3852-2020-INIT/en/pdf]  [5: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9-2021-0040_EN.html] 

마지막으로, 유럽의 미래 회의는 EU 전역의 사람들 및 시민사회 단체가 재활용 재료의 사용 증가를 통한 폐기물 방지, 포장 폐기물 관리 및 포장 순환성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포장 순환경제는 경제 발전을 천연자원 사용에서 구분하며,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시키는 데 기여하며, 많은 원료에 대한 EU 경제의 전략적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필요한 기술 투자[footnoteRef:6]가 이루어지고 회원국, 지역 및 작업 유형을 고려하는 경우, 특히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 많은 "친환경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자리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  유럽 기술 의제는 친환경 전환의 맥락에서 개인과 기업이 더 많고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5개년 계획이다. https://ec.europa.eu/social/BlobServlet?docId=22832&langId=en] 

2018년 지침 94/62/EC 개정은 시행상의 모든 결점을 다루지 못했지만, 이 발의안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세 가지 검토 조항을 포함했다.
이 발의안은 회원국과 기업이 폐기물 감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대한 EU 입법 체제를 업데이트한다. 해당 지원은 투자에 지원하고, 폐기물을 줄이며,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하는 조화로운 규제 체제의 형태를 띠며, 이는 모든 EU 회원국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 [bookmark: •_Consistency_with_existing_policy_provi]정책 분야에서 기존 정책 조항과의 일관성
제안된 본 규정은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대한 EU 입법 체제를 업데이트한다. 유럽 그린딜(Green Deal)[footnoteRef:7] 및 새로운 EU 순환경제 실행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없고 경제성장이 자원 사용과 구별된 현대적이고 자원 효율적이며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한 EU 성장 전략에 기여할 것이다. [7:  집행위원회가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유럽경제사회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전송한 통신문, 유럽연합 그린딜, COM/2019/640 final.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OM%3A2019%3A640%3AFIN] 

본 발의안은 EU 환경 및 폐기물 법률, 특히 폐기물에 관한 2008년 11월 1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98/EC[footnoteRef:8],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감소에 관한 2019년 6월 5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EU) 2019/904[footnoteRef:9], 유럽연합의 자체 재원 시스템에 관한 2020년 12월 14일자 이사회 결정 (EU, 유라톰) 2020/2053[footnoteRef:10] 그리고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REACH)에 관한 2006년 12월 18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1907/2006[footnoteRef:11]에 완전히 부합한다. [8:  OJ L 312, 22.11.2008, p. 3.]  [9:  OJ L 155, 12.6.2019, p. 1.]  [10:  OJ L 424, 15.12.2020, p. 1.]  [11:  OJ L 396, 30.12.2006, p. 1.] 

또한 본 발의안은 폐기물 운송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footnoteRef:12] 발의안, 지속 가능한 제품의 친환경적 디자인 (에코디자인)에 대한 필수사항을 다룬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footnoteRef:13] 발의안 및 생물 기반, 생분해성 및 퇴비화성 플라스틱에 관한 EU 정책 설계에 대한 집행위원회 통신문[footnoteRef:14]을 보완한다. [12: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1PC0709]  [13: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2PC0142]  [14:  https://ec.europa.eu/environment/to https://ec.europa.eu/transparency/documents-register/detail?ref=SWD(2015)111&lang=en pics/plastics/bio-based-biodegradable-and-compostable-plastics_en] 

· [bookmark: •_Consistency_with_other_EU_policies]다른 EU 정책과의 일관성
본 발의안은 EU에서 생산된 제품 및 수입 제품 간에 차별이 없음을 보장하며, 무역 정책 분야에서 EU의 국제적 의무와 일치한다. 
또한 본 발의안은 EU의 규제 개선 접근방식[footnoteRef:15]과 보고 및 모니터링 적합성 점검[footnoteRef:16]에 따라 회원국 및 경제운영자의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EPR 제도에 따른 생산자 보고 의무를 포함한 모니터링 및 보고 의무를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15:  SWD(2015)111 final.
https://ec.europa.eu/transparency/documents-register/detail?ref=SWD(2015)111&lang=en]  [16:  COM(2017)312 final.] 

또한 17가지 지속가능발전(SDG) 목표를 비롯한 UN 2030 지속가능발전 안건에 대한 EU의 공약에 따라, 본 발의안은 예방, 감소,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2030년까지 폐기물 발생을 크게 줄임으로써 EU의 SDG 12.5 시행을 추진할 것이다.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의 특정 사례와 관련하여, 본 발의안은 유럽연합의 자체 세입 시스템에 관한 결정 (EU, 유라톰) 2020/2053에 따라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에 기반한 자체 세입원도 보완한다. 이 자체 세입원은 회원국이 자국 영토에서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한다.

2 [bookmark: 2._LEGAL_BASIS,_SUBSIDIARITY_AND_PROPORT]법적 근거, 보조성 및 비례성
· [bookmark: •_Legal_basis]법적 근거
본 제안의 법적 근거는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114조이다. 
유럽 그린딜1에서 발표된 제품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및 순환경제 실행계획에 따라, 본 발의안은 포장의 전체 수명주기를 포괄한다. 이는 포장 시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일관된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관행적인’ 역내 시장 법안의 접근방식을 따른다. 그러나 해당 역내 시장의 접근방식은 포장 전체의 수명 주기를 고려하여 수명 말기 단계까지 적용이 확대되므로써, EU 전역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동일한 생산, 마케팅 및 폐기물 처리 조건을 가진 진정한 역내시장을 창출한다.
TFEU 제114조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현행 지침 94/62/EC의 법적 근거이다. 이 조항은 EU가 회원국 간에 규칙과 행정 조치를 통일시키도록 한다. 해당 법적 근거를 통해 (i) 지속가능성에 관한 규정, (ii)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른 에코 모듈레이션 (eco-modulation) 수수료에 대한 통일된 기준, (iii) 통일된 라벨링 규정 (iv) 수명주기 관련 접근 방식을 실현할 수 있는 수명 말기에 관한 요건을 포함한 일관된 포장 규칙의 적용을 방해하는 역내 시장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한다.
본 발의안은 회원국에 세부적인 행정 규정을 부과하는 반면, 일관화가 시장의 왜곡과 자유로운 이동의 저해 요인을 방지하는 측면들을 규제한다.
이러한 측면 중 하나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며, 이는 보고 관련 규칙을 비롯한 일관된 규칙이 회원국 간 규칙 차이로 인해 발생하여, 여러 회원국 또는 EU 전역에서 포장을 판매하는 경제운영자가 마주할 장벽을 제거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포장 수거, 보증금 반환 제도 및 재사용 시스템에 대한 일관된 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환경과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고 각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동일한 여건을 제시하는 데 필요하다. 일관된 체제는 포장의 재활용성 및 2차 원료의 이용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bookmark: •_Subsidiarity_(for_non-exclusive_compet](비배타적 권한에 대한) 보완성
포장과 관련된 환경 우려 및 문제(즉, 역내시장 및 순환경제에 대한 장벽, 포장 폐기물 증가 및 기타 부정적인 문제)는 회원국만으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무역으로 인해, 여러 측면에서 EU 포장 시장은 27개의 개별적인 시장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다. 국가별 발의안이 이러한 과제 중 일부를 다루지만, 또한 이 이상의 역내 시장 분열을 초래한다.
EU 수준에서 일관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역내시장의 올바른 기능 및 경제운영자(예: 생산자, 공급업자, 소매업자)에게 공평한 경쟁의 환경을 보장하므로 명확한 부가적 가치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EU 수준에서 지정한 규정 및 목표를 통해, 지속가능한 포장으로의 전환이 회원국 전체에서 일관되게 이루어져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할 것이다.
· [bookmark: •_Proportionality]비례성
제안된 정책은 지속 가능한 포장과 관련된 해결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투자가 더욱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규제상의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높은 수준의 환경 및 인간의 건강 보호를 보장하는 동시에 전체 포장 가치사슬을 다룬다. 이 발의안의 목적은 기존 법률 체제를 현대화하고 강화하여 일관된 접근방식을 통해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서, 산업과 회원국에게 개혁에 필요한 혹은 현지 상황으로 인해 필요한 융통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부의 제안된 정책 사항 중, 규정을 강화하는 단계적 접근방식이 비례의 원칙은 가장 잘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본 제안은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규정, 특정 포장재 속 우려 물질 농도 제한 제외 대상에 대한 필요성 재고와 같은 포부, 규정의 점진적 강화를 포함한다.
전반적으로 제안된 정책은 인간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보장하는 동시에 규제 준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
· [bookmark: •_Choice_of_the_instrument]수단 선택
구체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안은 환경적 목표와 역내시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특정 회원국의 일방적인 포장 정책과 전환에 대한 국가별 접근방식의 차이가 상이한 국가별 규제 체제로 이어졌다.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설명한 포장 지속가능성 문제, 특히 포장 폐기물량의 증가, 포장 순환성 장벽 및 플라스틱 포장의 재활용 재료 사용 부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이한 국가별 규칙은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며 순환경제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협한다.
현행 지침의 규제 실패(예: 포장에 대한 필수 규제사항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았고 회원국이 이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로 인해 일관성이 필요하고, 현행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일관된 규정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저탄소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더욱 촉진하고 역내시장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특정 규정을 비롯한 일련의 새롭고 포괄적인 규제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는 일관된 법규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모든 기업 이해관계자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규정은 27개 회원국 모두가 동시에 동일한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한다.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한 일관된 규정은 필요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경쟁 왜곡을 줄이며, EU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려는 비유럽연합 시장 행위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한다. 또한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일관된 규정을 신속하게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부여한다.

3 [bookmark: 3._RESULTS_OF_EX-POST_EVALUATIONS,_STAKE]사후 평가, 이해관계자 협의 및 영향 평가 결과
· [bookmark: •_Ex-post_evaluations/Fitness_checks_of_]기존 법률의 사후 평가/적합성 점검
2014년 수행된 적합성 점검[footnoteRef:17]은 포장의 필수 규정 사항에서 문제점을 확인했고, '더 구체적이고 쉽게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할 권고했으며, 필수 규정 사항을 보강하는 것이 '포장의 환경적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2018년 지침 94/62/EC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직접 해결하지 못 했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정 조항을 도입했다. (1) 특히 재사용 시스템을 위한 설계를 개선하고, 고품질 재활용 시스템을 촉진하며 시행 강화를 위한 필수 규정사항 보강의 실현성을 검토하고, (2) 포장 재사용에 대한 정량적 목표 설정 및 포장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3) 운반용 경량 비닐봉지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고 해당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을 검토한다. 또한 개정 조항에서는 적절한 경우에 관련 문제에 대한 법안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부여했음을 밝힌다. [1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2014년), 5가지 폐기물 흐름 지침에 대한 사후 평가, – SWD (2014)209.] 

2020년 4월, 집행위원회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필수 규정 사항의 효과에 대한 평가 연구와 규정 사항 강화를 위한 발의안을 발표했다.[footnoteRef:18] 평가의 주요 결과는 문제를 정의하고 초기 영향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연구는 2020년 6월 11일 발표된 집행위원회의 초기 영향 평가[footnoteRef:19]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8: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05a3dace-8378-11ea-bf12-01aa75ed71a1]  [19: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2263-Reducing-packaging- waste-review-of-rules_en] 

본 발의안은 적합성 점검 및 2020년 평가 연구에서 확인된 문제의 해결책뿐만 아니라 영향 평가 및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에서 확인된 또다른 방법들을 포함한다.
· [bookmark: •_Stakeholder_consultations]이해관계자 협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대한 지침 94/62/EC에 수반된 영향 평가에는 광범위한 조직의 견해가 제시되고 고려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철저한 협의로 이루어졌다. 1,800개 이상의 연락처와 함께 800개 이상의 조직이 이에 기여했다.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방법에는 초기 영향 평가에 대한 피드백 수집, 공개 설문지, 회원국 설문지, 온라인 워크숍 및 웨비나, 일대일 인터뷰 등이 포함되었다.
초기 영향 평가에 대한 협의는 110개의 답변, 공개 협의[footnoteRef:20]는 425개의 답변으로 이어졌다. 또한 여러 행사 중 특히 이해관계자 워크숍 동안 특정 이해관계자 그룹으로부터 보다 전문적인 피드백을 수집하며 증거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정 대상별로 협의가 진행되었다. 2021년 6월 연구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피드백을 수집하기 위해 6개의 이해관계자 웨비나를 개최했다. 950명 이상의 개인이 이 웨비나에 참여했고, 약 100개의 조직이 상세한 피드백 및 의견서를 제공했다. 2022년 5월 30일 추가 워크숍이 개최되었고 50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이와 동시에 집행위원회의 영향 평가를 지원하는 컨설턴트 및 관련 집행위원회 부서는 회원국 전문가, 이해관계자, NGO 및 소비자 협회와 함께 특정 대상에 대한 추가 협의를 수행했다. [20:  포장 폐기물 감소 – 공개 협의.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 your-say/initiatives/12263-Reducing-packaging-waste-review-of-rules/public-consultation_en]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이 포장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제 구축을 정당화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부분은 기존 규정의 추가적인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으며, 포장의 전체 수명주기 및 전체 가치사슬을 포괄하는 유럽식 체제를 요구했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 체제는 EU 내 시장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포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다 엄격하고 일관된 규칙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포장의 재활용성, 특히 '재활용을 위한 설계' 기준을 정의하는 일관된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업계 대표들은 (i) 투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법률 체제, (ii) 지속 가능한 포장 생산을 촉진하는 공평한 경쟁 환경, (iii) 2차 원료의 가용성(可用性)과 품질을 개선하는 재활용 시장의 효율적인 기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사회 대표들은 포장 폐기물 예방 및 재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와 함께 포장 가치사슬에서 폐기물 계층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것을 요구했다.
이해관계자 협의의 자세한 결론은 영향 평가의 부록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bookmark: •_Collection_and_use_of_expertise]전문지식의 수집 및 사용
이해관계자 협의 외에도 몇 가지 주요 정보 출처가 영향 평가에 사용되었다.
다양한 옵션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두 가지 지원 계약[footnoteRef:21]에 따라 외부 컨설턴트를 고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영향 모델링 방법론' 및 '기준 방법론'을 개발했다. 전자는 제안된 방안의 영향, 즉 질량 흐름, 재정적 비용, 환경 및 사회적(고용) 영향의 변화를 모델링하는 데 사용된다. 후자(기준 방법론)는 27개의 EU 회원국의 포장 폐기물 소비, 폐기물 발생 및 관리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이는 기존 데이터에 기반한 과거 추세 및 2050년까지의 예측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기준은 기본적으로 '정책 변경 없음' 시나리오, 즉 EU 및 국가 수준의 모든 관련 정책 및 조치가 그대로 시행되고 집행위원회가 향후 입법안으로 보완한다는 전제 하에 세워진 미래 추세에 대한 모델링이다. 또 다른 지원 연구는 집행위원회의 공동연구센터(JRC)가 폐기물 용기의 표시와 이와 일치하는 포장 라벨을 결합하는 방안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했다(후자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연구에 따라 개발되었다). [21:  두 연구의 제목은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의 필수 필수사항을 강화하기 위한 옵션 및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타 조치 평가' 및 '법안 작성을 위한 업데이트된 새로운 정책 조치 및 정보를 통한 포장 지침 검토를 위한 법안 확정 및 영향 평가 지원'이다.] 

컨설턴트 및 전문가들은 연구의 여러 단계에서 관련 집행위원회 부서와 긴밀히 협력했다. 
이해관계자와의 선별적인 인터뷰 및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 데이터 및 의견을 수집했다.
운반용 비닐봉지에 대한 가능한 조치는 '폐기물 방지 및 비닐봉지 지침 시행에 관한 추가적 EU 조치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범위 연구와 결합된 비닐봉지 지침 시행에 대한 연구'[footnoteRef:22]에서 처음 개발되었으며, 제안된 방안에 대한 영향 평가는 두 번째 지원 연구에서 수행되었다. [22:  폐기물 방지 및 비닐봉지 지침 시행에 관한 추가 EU 조치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범위 연구. 제2부, 비닐봉지 지침 시행 – EU 출판사무국 (europa.eu).] 

마지막으로 퇴비화성 포장에 대한 방안은 '순환경제에서 생분해성 및 퇴비화성 소비자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의 관련성'에 대한 2020년 연구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footnoteRef:23] 또한 이 연구는 생물 기반, 생분해성 및 퇴비화성 플라스틱에 대한 EU 정책 체제에 관한 집행위원회 통신문에 추가적인 영감을 제공했다. [23:  순환경제에서 생분해성 및 퇴비화성 소비자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의 관련성 – EU 출판사무국 (europa.eu).] 

· [bookmark: •_Impact_assessment]영향 평가
본 제안은 영향 평가에 기초한다. 2022년 5월 13일자 규제검토위원회의 부정적인 의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한 후, 영향 평가는 2022년 9월 30일에 보류 사항이 있는 긍정적인 의견을 접수했다. 
영향 평가에서 세 가지 주요 문제가 발견되었다.
(1) 포장 폐기물 발생량 증가[footnoteRef:24]: 지침 94/62/EC는 포장을 최소화하는 특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새로운 소비 습관(예: 이동 중 소비, 온라인 판매 및 가정 배달 증가)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24:  EU의 포장 폐기물 총발생량은 2009년 6,600만 톤에서 2019년 7,850만 톤으로 증가했다(19% 성장, GNI보다 높음). 2018년 EU 연간 포장 폐기물 생산량은 1인당 173kg으로 추정되었으며, 2009년 대비 27kg 증가했다.] 

(2) 포장 재활용 및 재사용에 대한 장벽: 여기에는 재활용을 저해하는 포장 설계 기능의 사용 증가, 퇴비화성 재활용 흐름의 교차오염 증가, 포장에 포함된 유해할 수 있는 물질 및 분류에 불분명한 포장 라벨링과 같은 요소가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회수 및 매립에 앞서는 재사용 및 재활용의 우선순위가 아직 완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
(3) 플라스틱 포장의 낮은 재활용 품질 및 2차 원료 사용: 이로 인해 EU가 새로운 포장에서 버진 재료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다. 현행 규제 체제의 시장 실패 및 결점은 재활용 활동의 수익성을 낮추며, 포장이 고품질 수준으로 수거, 분류 및 재활용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공급 물류에 대한 투자에 부담을 준다.
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본 입법 제안의 포괄적인 목적은 포장 및 포장 폐기물이 환경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역내시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i)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ii)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포장의 순환경제를 촉진하며, (iii) 포장에서 재활용 재료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영향 평가는 외부 컨설턴트, 이해관계자 워크숍, 온라인 공개 협의 및 선별적인 인터뷰가 수행된 세 가지 연구를 기반으로 분석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수집했다.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연관된 방안은 세 가지 정책 옵션으로 그룹화되었으며, 이 그룹을 배출전망치와 비교한다. 옵션 1~3은 다음과 같이 환경 효과적 측면에서 강도가 증가하지만 시행 부담 및 개입 정도 또한 증가한다.
· 옵션 1은 표준화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정하고 다른 그룹에 해당되는 조치의 전제 조건이 되는 보다 명확한 필수 필수사항을 확립한다.
· 옵션 2는 폐기물 저감, 특정 부문의 재사용 및 플라스틱 포장의 최소 재활용 함량에 대한 의무적 목표, 2030년까지 완전한 재활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사항 및 일관된 제품 규칙을 정한다.
· 옵션 3은 옵션 2보다 높은 수준의 의무적 목표 및 추가 제품 필수사항을 정한다.
3개 개입 분야에서 27개의 EU 회원국의 의사 결정권자의 주요 선택은 국가적 폐기물 저감 목표, 특정 부문의 경제운영자에 대한 재사용 목표,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및 플라스틱 포장의 재활용 함량 목표이다. 가능한 방안 중에서 의무적 보증금 반환 시스템 및 소비자의 분류를 용이하게 하는 라벨링 규칙이 가장 두드러진 선택이다.
각 옵션에 포함된 정책은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정책 간 연관성을 보여주기 위해 대안은 동일한 번호를 갖는다(예: M2b 및 M2c). 선택된 주요 정책에 관한 조치는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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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방법에 근거하여 집행위원회는 옵션 2를 선호한다.
그러나 선호하는 정책 옵션에 통합하여, 환경 성과와 실행 가능성을 더욱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비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옵션 2에 포함되지 않은 조치 요소들을 찾아내기 위해 사례별로 면밀히 평가했다.
· 규제 적합성 및 간소화
제안된 정책은 주로 공공기관 및 기업 모두의 규정 준수 모니터링 및 보고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준의 행정 부담이 수반된다.
동시에, 본 발의안은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화를 최대한 활용한다. 예를 들어,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마킹 기술을 이용하여 포장의 재료 구성을 식별하는 조건을 확립할 수 있는 실행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사용 가능한 포장은 회수를 용이하게 하거나, 포장의 재활용성 및 재사용 시스템의 가용성(可用性)에 대해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관된 라벨을 표기할 수 있도록 QR 코드나 그에 상응하는 방법을 갖출 것. 
또한 소비자의 분리 수거 활동을 위한 일관된 포장 라벨링은 폐기물 분리를 개선하며, 이는 운영자에게 유의미한 간소화를 의미한다.
· [bookmark: •_Fundamental_rights]기본권
본 제안은 기본권 보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bookmark: 4._BUDGETARY_IMPLICATIONS]예산에 미치는 영향
첨부된 재무제표는 본 발의안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에 관련한 상세한 영향과 인적 행정적 세입원을 나타낸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더 구체적으로 환경총국(DG ENV)은 정기적인 공동 결정 절차를 통해 규정을 협상하고, 규정에 명시된 모든 이행 및 위임 법률의 일반적인 시행 및 채택을 담당한다. 의견을 제시할 다른 부서 및 기관으로는 유럽통계청(Eurostat), 공동연구센터(JRC),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있다. 
현재의 재정적인 시뮬레이션은 (i) 규정 협상 및 일반적인 시행과 (ii) 2차 법안 초안 작성을 위한 준비 작업만을 수행하기 위한 3개의 정규직에 상당하는 관리자(AD) 직책을 기준으로 한다. 기술적 작업은 (예상 일정을 고려하여) 정규직에 상당하는 국가 파견 전문가 2명 및 계약 대리인 2명이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위원회 직원의 비용은 공개된 최신 급여체계기준으로 총 6,537,000 유로이다.

5 기타 요소
· [bookmark: •_Implementation_plans_and_monitoring,_e]시행 계획,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 준비
본 발의안은 포장의 흐름(packaging flow)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조항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항은 집행위원회 결정 2005/270/EC[footnoteRef:25] 및 2018/896/EC[footnoteRef:26]에 따른 기존 계산 및 보고 필수사항에 추가된다. 해당 결정은 다음 사항와 관련된 실질적인 필수사항의 모니터링 및 완전한 시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 보고 필수 사항을 포함하도록 대체되어야 한다. (1) 운반용 비닐봉지(즉, 세분화된 의무 보고 및 운반용 비닐봉지의 다양한 범주), (2) 보증금 반환 시스템 설정 의무가 적용되는 포장 수거율 및, (3) 포장의 재활용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특정 포장 범주와 관련된 데이터. 회원국 수준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EPR 필수사항을 일관화하여 EU 전역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 발의안은 회원국 시장에 최초로 포장을 출시하는 경우 경제운영자(생산자) 및 생산자 책임 조직에 대한 등록 필수사항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해당 포장에 대한 데이터를 해당 국가의 관할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일관된 필수사항이 수반된다. 이를 통해 현재 EPR 보고에 있어서 점점 더 다양해지는 국가별 요구사항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생산자의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특히 포장 재활용성에 대한 미래 정책 조정 지원에 필요한 수준의 상세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25:  2019년 4월 17일자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 (EU) 2019/665에 의해 마지막으로 개정된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4/62/EC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관련된 형식을 확립한 2005년 3월 22일자 집행위원회 결정 2005/270/EC (통합 버전 OJ L 112, 26.4.2019, p. 26–46).]  [26:  결정 2005/270/EC를 개정하고 운반용 경량 비닐봉지의 연간 소비량 계산 방법을 규정하는 2018년 6월 19일자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 (EU) 2018/896 (OJ L 160, 25.6.2018, p. 6–10).] 

본 발의안은 재사용 및 리필(재충전) 목표에 대한 데이터 보고를 의무 대상자인 경제운영자가 관할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제한하며, 집행위원회에게 추가 보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산출 원칙은 집행위원회가 이행 법률에서 채택할 것이다.
· [bookmark: •_Detailed_explanation_of_the_specific_p]본 제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제1장은 전체적인 약관을 규정한다.
제1조는 본 규정에 대한 주요 안건을 다룬다. 시장 출시를 허용하기 위해 환경 지속가능성 및 라벨링과 관련된 전체 포장 수명주기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포장 폐기물의 수거, 처리, 재활용과 관련된 필수 사항을 도입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본 규정은 포장 및 포장 폐기물이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된 환경 목표를 추구하는 동시에 역내시장의 효율적인 기능에 기여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폐기물 계층 구조에 따라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한다.
제2조는 본 규정은 사용된 재료와 관계없이 모든 포장 및 모든 포장 폐기물에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제3조는 본 규정의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설명하는데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다. 그 중 다수는 새로운 입법 체제(규정 (EC) 765/2008 및 결정 768/2008/EC), 폐지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 또는 기존 연합 법률(예: 폐기물 기본 지침 및 시장 감시 규정)에서 가져온 것이다. 특히 재활용 가능 포장, 플라스틱 포장의 재활용된 재료 사용, 재사용 가능 포장 및 포장 폐기물 방지에 초점을 맞춘 이 발의안의 주요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일련의 새로운 정의가 도입되었다.
제4조는 본 규정에 명시된 지속가능성 및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는 포장에 대한 단일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이동 원칙을 규정한다.
제2장은 포장에 대한 지속가능성 필수사항을 포함한다.
제5조는 포장에 포함된 물질에 대한 필수사항, 특히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농도 수준에 대한 제한을 규정한다. 집행위원회는 이 제한 수준을 낮추는 위임법률을 채택하고 이에 대한 면제를 규정할 권한이 있다.
제6조는 포장은 재활용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2단계 접근방식으로 어떤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명시한다. 2030년 1월 1일부터 포장은 재활용 설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2035년 1월 1일부터 재활용 포장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수거, 분류 및 재활용('적정 규모로 재활용')되도록 필수사항을 추가적으로 조정한다. 재활용 설계 기준 및 포장이 적정 규모로 재활용되는지 평가하는 방법론은 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할 위임법률에서 규정될 것이다. 이러한 조항의 차등 적용은 재활용성 필수사항을 상술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채택하고 업계가 새로운 규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이 조항은 생산자가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재정적 기여금이 재활용 설계 기준에 따른 재활용성 성능 등급에 기초하여 조정되어야 한다는 규칙을 확립하며, 재활용 설계 기준은 2035년부터 적용될 적정 규모의 재활용성 기준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최초 시장 출시일로부터 5년 후까지 재활용성 필수사항을 문서화하면 되는 혁신적인 포장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제정한다. 또한 규정 (EU) 2019/6의 제4(25)조에 명시된 1차 포장의 정의를 충족하는 1차 포장과 규정 (EU) 2017/745에서 다루는 의료기기 및 규정 (EU) 2017/746에서 다루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의 접촉 민감성 플라스틱 포장은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2034년까지 이 조항에 따라 정해진 재활용성 필수사항에서 면제된다.
제7조는 2030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포장은 단위 당 재활용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특정 최소량을 포함을 요구하며, 적절한 경우에 특정 포장은 면제된다. 이 최소량은 2040년 1월 1일까지 증가해야 하고 면제 사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사용 후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회수한 재활용된 재료의 비율을 계산하거나 검증하는 방법론 및 관련 기술 문서의 형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관련 이행법률을 채택할 것이다. 또한 이 조항은 사용 후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회수한 재활용된 재료의 최소 비율을 개정하기 위한 위임법률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부여한다.
제8조는 제3조에서 정의한 사항에 의하여, 포장이 퇴비화성으로 간주되기 위한 조건을 정의하고, 필터 커피 포드, 과일 및 채소에 부착하는 접착성 라벨, 운반용 초경량 비닐봉지는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이내로 퇴비화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회원국에 유연성이 부여된 운반용 경량 비닐봉지를 제외한 기타 포장은 재료 재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는 또한 집행위원회가 퇴비화성이어야 하는 포장 목록을 개정하기 위해 위임법률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9조는 포장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포장의 중량과 부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 의무 이행은 기술 문서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제10조는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에 대한 필수사항을 규정한다. 필수사항 중 하나를 예시로, 포장이 최대 횟수까지 재사용 또는 리필될 수 있도록 고안, 설계 및 출시되어야 한다. 또한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은 본 규정의 부속서 VI에 명시된 최소 조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시스템의 일부이어야 한다.
제3장은 라벨링, 마킹 및 정보 필수 사항을 규정한다.
제11조는 소비자가 용이하게 분리 수거할 수 있도록 라벨에 재료 구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소비자가 적절한 폐기 처리 방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폐기물 용기에 동일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제12조). 일관된 라벨은 제조업체의 선택에 따라 플라스틱 포장 속 재활용된 재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은 재사용을 장려하는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QR 코드 또는 기타 유형의 데이터 매체가 있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이행법률을 통해 포장 및 폐기물 용기뿐만 아니라 디지털 마킹 기술을 통해 포장 수단의 재료 구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일관된 라벨링 필수사항 및 형식을 확립할 권한이 있다.
제4장은 경제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하며, 해당 조항은 대부분 결정 사항 768/2008/EC[footnoteRef:27]을 기준하여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제14조 및 제21조~제28조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27:  이사회 결정 93/465/EEC를 폐지하는 제품 마케팅을 위한 공통 체제에 관한 2008년 7월 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결정 768/2008/EC (OJ L 218, 13.8.2008, p. 82–128).] 

제14조는 포장 또는 포장재 공급업체가 포장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문서를 제조업체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제21조는 최종 유통업체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묶음, 운송 또는 전자상거래 포장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경제운영자는 포장된 제품 대비 내부 빈 공간의 최대 비율이 40%가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2조는 경제운영자가 본 규정의 부속서 V에 열거된 형식 및 목적을 위해 시장에 출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집행위원회는 위임법률 채택을 통해 이 목록을 수정할 권한이 있다.
제23조와 제24조는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을 시장에 출품하는 경제운영자가 해당 포장의 재사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한 재사용 포장을 사용하는 경제운영자는 관련 포장의 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이에 가담해야 한다. 재사용 가능 포장의 재사용 및 리컨디셔닝 시스템에 대한 필수사항은 본 규정의 부속서 VI에 명시되어 있다.
제25조는 리필품 구매를 제공하는 경제운영자가 최종 사용자에게 특정 정보를 제공하고 리필 스테이션이 부속서 VI의 제C부에 명시된 필수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제26조는 다양한 부문 및 포장 형식에 대한 여러 재사용 및 리필 목표를 규정한다. 또한 재사용 및 리필 목표를 충족해야 할 의무 면제 대상을 규정한다. 집행위원회는 보다 구체적인 재사용 목표 및 추가 면제 대상을 규정하는 위임법률을 채택할 수 있다.
제27조 및 제28조는 제26조에 규정된 다양한 재사용 및 리필 목표 달성을 계산하고, 이를 관할당국에 보고하는 규칙을 규정한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집행위원회는 제26조에 규정된 목표에 대한 자세한 계산 규칙 및 방법론을 확립하는 이행법률을 채택해야 한다.
제5장(제29조)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반용 경량 비닐봉지의 연간 소비량이 1인당 40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회원국은 비포장 식품을 판매할 때 위생 목적으로 필요하거나 식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운반용 초경량 비닐봉지를 목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장은 포장 적합성과 관련하여, 포장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결정 768/2008/EC의 표준 조항이다. 이 장은 다음과 관련이 있다.
· 신뢰성, 정확성, 재현 가능성이 확보된 시험, 측정 및 계산 방법 사용(제30조)
· 순응도 추정이 가능한 일관된 기준(제31조)
· 일관된 기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집행위원회가 공통기술규격을 채택할 가능성(제32조)
· 적합성 평가 절차(제33조)
· EU 적합성 선언(제34조)
제7장은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관리에 관한 것이다.
제35조는 회원국이 제26조~제29조 및 제7장에서 발생하는 의무의 이행 및 집행을 위해 관할당국을 지정하도록 요구한다.
제36조는 집행위원회가 유럽환경청과 협력하여 제38조 및 제46조에 규정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진행 과정을 작성하는 조기 경고 보고서에 관한 것이다.
제37조는 회원국이 지침 2008/98/EC의 제28조에 따라 폐기물 관리 계획에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관리에 관한 내용을 도입하도록 요구한다.
제38조는 각 회원국이 2018년 1인당 포장 폐기물 발생량과 대비하여, 1인당 포장 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까지 5%, 2035년까지 10% 및 2040년까지 15%을 점차적으로 줄일 것을 요구한다. 회원국은 포장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고 포장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 계층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제적 수단 및 기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제39조는 회원국이 포장 생산자가 제7장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등록/신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생산자 혹은 생산자가 지정한 생산자 책임 조직 또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리인은 생산자가 처음 포장을 제공하는 회원국에 등록/신고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생산자는 회원국 시장에서 포장을 제공할 수 없다.
제40조는 회원국 영토에서 처음으로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는 생산자가 지침 2008/98/EC의 제8조 및 제8a조에 따라 해당 포장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EPR)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제41조는 생산자 책임 조직에 관한 것이다. 여러 생산자 책임 조직이 있는 경우, 해당 조직들이 회원국 전체 영토에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42조는 생산자 또는 지정된 생산자 책임 조직이 관할당국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요구한다.
제43조는 회원국이 소비자, 다른 최종 사용자 또는 폐기물 유통 과정에서 모든 포장 및 포장 폐기물이 반환 및/또는 수거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제44조는 각각 최대 용량이 3리터인 일회용 플라스틱, 금속 및 알루미늄 음료 용기(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시스템(DRS)을 요구한다. 또한 이에 대한 면제 사항도 규정한다. 2029년 1월 1일까지 회원국은 모든 DRS가 부속서 X에 명시된 최소 필수사항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DRS에 유리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일회용 포장 형식, 특히 일회용 유리 음료 병에 대한 DSR이 기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 재사용 가능 포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제45조는 회원국이 재사용 시스템의 증가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예시 방안으로는 제44조에서 의무화된 보증금 반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포장에 대한 보증금 반환 시스템의 사용이 될 수 있다.
제46조는 회원국이 2025년 12월 31일 및 2030년 12월 31일까지 충족해야 하는 포장 폐기물 재활용의 목표를 규정하며, 이 목표는 지침 94/62/EC에 규정된 것과 동일하다. 회원국이 2025년 목표 달성 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부속서 XI에 따라 실행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실행 계획안을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 및 제48조는 제46(1)조에 규정된 재활용 목표 달성 산출 규칙을 규정한다.
제49조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책임 조직이 회원국 영토에서 공급하는 포장으로 인한 포장 폐기물 방지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제50조는 매년 회원국이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들을 다룬다.
· 재활용 목표 달성
· 초경량, 경량 및 두꺼운 운반용 비닐봉지
· 보증금 반환 시스템 관련 의무가 적용되는 포장의 수거율
· 시장에 출시된 포장 및 부속서 II의 표 3에 명시된 포장 형식/유형의 재활용률
제51조는 포장 데이터베이스 및 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켜야 할 정보에 대한 원칙을 규정한다.
제8장은 안전 장치 절차에 관한 것으로 표준 조항에 근거한다.
제9장(제57조)은 친환경 조달청(green public procurement)과 보다 구체적으로 집행위원회가 본 규정에 명시된 지속가능성 관련 규정에 기초하여 행정 계약에 적용되는 필수 사항 (예: 기술규격, 선정 기준, 낙찰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위임법률을 채택할 가능성을 다룬다.
제10장은 위임법률(제58조) 및 이행법률(제59조)에 대한 조항이 포함된 표준 장이다.
제11장은 규정 (EU) 2019/1020 및 지침 (EU) 2019/904에 대한 개정사항을 제시한다.
제12장은 제63조의 채택과 제64조의 폐지 및 경과 규정으로부터 8년 후 진행된 규정 평가와 처벌(제 62조)를 수반한 최종 규정의 표준 챕터이다.




2022/0396(COD)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대한 규정
(규정 (EU) 2019/1020 및 지침 (EU) 2019/904 개정 
지침 94/62/EC 폐지)

발의안

(EEA 관련 문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는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및 특히 동 조약의 제114조를 고려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고려하고, 
제정법안을 국회에 전달한 후,
유럽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footnoteRef:28]을 고려하고,  [28:  OJ C […], […], p. […].] 

지역위원회의 의견[footnoteRef:29]을 고려하여,  [29:  OJ C […], […], p. […].] 

일반입법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이러한 사실이 있으므로:

(1) 제품이 생산된 곳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곳까지 제품을 보호하고 쉽게 운반할 수 있는 포장이 필요하다. 역내시장에서 포장에 대한 장벽을 허무는 것은 역내시장에서의 제품의 기능을 위해 중요하다. 분열된 규칙 및 모호한 필수 사항은 경제운영자에게 추가 비용을 초래한다.
(2) 또한 포장은 많은 양의 원재료를 소비하며(연합에서 플라스틱의 40%, 종이의 50%가 포장용), 시립 고형폐기물[footnoteRef:30]의 36%를 차지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높은 수준의 포장 생산량, 낮은 재사용률 수준 및 열악한 재활용률은 저탄소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규정은 포장의 전체 수명 주기에 대한 규칙을 제정한다. 이로써 국가별 조치들을 일관화시키며 역내 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동시에 포장과 포장 폐기물이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끼치는 좋지 않은 영향을 방지하거나 줄인다. 폐기물 계층에 따라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해야 한다. [30:  Eurostat, 포장 폐기물 통계: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Packaging_waste_statistics] 

(3)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4/62/EC[footnoteRef:31]는 포장의 구성, 포장의 재사용 및 회수 가능성, 회수 및 재활용 목표와 관련된 필수 요청 사항 등 포장에 대한 회원국 필수 항목을 규정한다. [31: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대한 1994년 12월 20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4/62/EC (OJ L 365, 31.12.1994, p. 10).] 

(4) 2014년 지침 94/62/EC[footnoteRef:32]와 관련된 적합성 점검은 규정을 "더욱 구체적이고 쉽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필수 요건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는 포장이 더 나은 환경적 성능을 갖추도록 하는 핵심 도구로 간주된다. [3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2014년), 5가지 폐기물 흐름 지침에 대한 사후 평가 – SWD (2014)209] 

(5) 그린딜[footnoteRef:33]에 따라 새로운 순환경제 실행계획(CEAP)[footnoteRef:34]은 2030년까지 모든 포장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포장에 대한 필수 요건을 강화하고, (과잉)포장 및 포장 폐기물을 줄이며, 포장의 재사용 및 재활용성 설계를 추진하고, 포장재의 복잡함을 줄이며, 플라스틱 포장의 재활용 함량에 대한 필수 요건을 도입하기 위해 다른 대안을 고려하기로 약속했다. 이 계획은 집행위원회가 포장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를 촉진하도록 유럽 연합 전체에서 사용하는 라벨링에 대한 실현성을 평가할 것을 약속했다  [33: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OM%3A2019%3A640%3AFIN]  [34: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OM:2020:98:FIN&WT.mc_id=Twitter] 

(6) 플라스틱 포장은 탄소집약도가 가장 높은 재료이며, 화석 연료 사용 측면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은 에너지 재생으로 인한 소각보다 약 5배 더 좋은 방법이다[footnoteRef:35]. 유럽 플라스틱 전략[footnoteRef:36]에 명시된 바와 같이, CEAP는 재활용 플라스틱의 활용을 늘리고 더욱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사용에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연합 예산 및 자체 재원(財源) 시스템은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로 인한 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footnoteRef:37]. 2021년 1월 1일부로 유럽연합의 자체 재원 시스템에 관한 2020년 12월 14일자 이사회 결정(EU, 유라톰)은 각 회원국에서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의 양에 비례하는 국가 기여금을 도입했다. 이 자체 재원은 일회용 플라스틱의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며 순환경제를 증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일환이다. [35:  Amadei A., Ardente F., Garcia-Gutierrez P., Klenert D., Nessi S., Tonini D., Tosches D., Saveyn H. (2022년),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의 환경 및 경제적 평가, 기계적, 물리적 및 화학적 재활용 기술, 출간 대기 중.]  [36:  집행위원회가 유럽의회, 이사회, 유럽경제사회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전달한 통신문. 순환경제에서 플라스틱에 대한 유럽 전략. COM(2018)28 final.]  [37:  결정 2014/335/EU를 폐지하는 유럽연합 자체 재원 시스템에 관한 2020년 12월 14일자 이사회 결정 (EU, 유라톰) 2020/2053, Euratom COM (OJ L 424, 15.12.2020, p. 1).] 

(7) 이사회는 2020년 12월 결론에서 지침 94/62/EC 개정이 다음과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이며 이행하기 쉬운 조항을 제정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내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포장을 촉진하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추진하도록 포장의 복잡함을 최소화하며, 재사용성 및 재활용성을 개선한다. 또한 포장 재료, 특히 식품 포장 재료에 포함된 우려 물질을 최소화한다. 
-재활용성뿐만 아니라 용이한 분류와 재활용의 실현을 위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라벨링을 하여 폐기물 폐기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8) 새로운 순환경제 실행계획에 관한 2021년 2월 10일자 유럽의회 결의[footnoteRef:38]는 2030년까지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모든 포장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 가능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집행위원회가 폐기물 감소 조치 및 목표, 과도한 포장을 줄이기 위해 강화한 필수사항 및 재활용성을 개선하고 포장의 복잡성을 최소화하며 재활용 함량을 늘리고 유해물질 및 해로운 물질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며 재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38: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9-2021-0040_EN.html] 

(9) 본 규정은 포장이 특정 제품 범주로 다루어지지 않는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규정[footnoteRef:39]을 보완한다. 그러나 특정 제품과 관련하여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규정에 따라 채택된 위임법률은 특히 포장 최소화와 관련하여 제품 설계 또는 재설계가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포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포장에 대한 추가적이거나 더욱 상세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39:  https://ec.europa.eu/info/energy-climate-change-environment/standards-tools-and-labels/products-labelling-rules-and-requirements/sustainable-products/ecodesign-sustainable-products_en] 

(10) 본 규정은 포장 유형 또는 사용된 재료에 관계없이 연합에서 시장에 출시된 모든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적용해야 한다. 법적 명확성을 위해 이전 지침 94/62/EC에 따른 포장의 정의는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재구성해야 한다. 판매 포장, 묶음 포장 및 운송 포장은 용어 중복을 피하면서 별도로 정의해야 한다. 따라서 판매 포장은 1차 포장, 묶음 포장은 2차 포장, 운송 포장은 3차 포장에 해당한다.
(11) 제품의 필수적인 부분이고 제품 수명주기 동안 제품을 담고, 유지 또는 보존하는 데 필요하며 모든 요소가 함께 사용, 소비 또는 폐기되도록 의도된 품목은 그 기능이 본질적으로 제품의 일부라는 점에서 제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제로 제품 잔여물과 함께 폐기되어 퇴비화 및 재활용 흐름을 오염시키는 티백 및 커피백뿐만 아니라 커피 또는 차의 일회분 포장에 대한 소비자의 폐기 행동을 고려할 때, 이러한 특정 품목은 포장으로 취급해야 한다. 이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98/EC[footnoteRef:40]의 제22조에 따라 바이오폐기물의 분리 수거를 늘리려는 목표에 부합한다. 또한 수명 종료 시 재정 및 운영 의무에 대한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커피 또는 차를 담는 데 필요한 모든 커피 또는 차의 일회분 포장도 포장으로 취급해야 한다. [40:  특정 지침을 폐지하는 폐기물에 관한 2008년 11월 1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98/EC (OJ L 312, 22.11.2008, p. 3).] 

(12) 지침 2008/98/EC의 제4조(2)항에 명시된 폐기물 계층 및 최상의 전반적인 환경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수명주기 사고에 따라, 본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조치는 부피 및 중량의 측면에서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의 양을 줄이고, 특히 포장 최소화, 필요하지 않은 포장 회피, 포장 재사용 증가를 통해 포장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 조치는 포장, 특히 재활용된 재료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플라스틱 포장에서 재활용된 재료의 사용량을 늘리고, 모든 포장의 재활용을 높이며, 2차 원료의 품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다른 형식의 회수 및 최종 폐기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 포장은 재사용 또는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고 포장의 전체 수명주기 및 포장이 사용되는 제품의 수명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 제조 및 상업화해야 한다.
(14) 순환경제 실행계획[footnoteRef:41]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footnoteRef:42]의 목표에 따라,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 및 무독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포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 규정은 제조에서 사용 및 폐기물 관리를 비롯한 수명 종료에 이르기까지 우려물질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의 건강, 환경 및 순환성을 비롯한 보다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41:  집행위원회가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이사회, 유럽경제사회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전달한 통신문. 더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유럽을 위한 새로운 순환경제 실행계획, COM(2020)98 final.]  [42:  집행위원회가 유럽의회, 이사회, 유럽경제사회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전달한 통신문. 무독성 환경을 향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 COM/2020/667 final.] 

(15) 과학 및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포장은 구성에서 특정 중금속 및 기타 우려물질의 존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설계 및 제조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려물질은 최소화하고 가능한 대체하여 비필수적인 사회적 용도, 특히 소비자 제품에서 비필수적인 사회적 용도로 쓰일 때 가장 해로운 물질을 단계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포장 재료 또는 포장 구성요소의 구성성분으로서 우려물질은 포장뿐만 아니라 포장에서 재활용된 재료가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화해야 한다.
(16) 오염 제로 실행계획[footnoteRef:43]에 따라 연합 정책은 원천에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에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1907/2006[footnoteRef:44]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1272/2008[footnoteRef:45]이 연합에서 화학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디딤돌로서 강화되어야 하며, 기존 부문별 법률에서 화학물질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관된 접근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포장 및 포장 구성요소에 포함된 물질은 원천에서 제한되며, 주로 폐기물 단계를 비롯한 물질 수명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 (EC) 1907/2006의 제8편에 명시된 규칙 및 절차에 따라 다루어진다. 따라서 전술한 규정은 포장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사용하기 위해 제조되거나 사용되는 물질뿐만 아니라 포장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존재하는 물질의 유출에 대한 제한을 채택하거나 개정하는 데 적용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1935/2004[footnoteRef:46]의 범위에 속하는 포장과 관련하여 동 규정은 포장 식품 소비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적용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43:  집행위원회가 유럽의회, 유럽연합 이사회, 이사회, 유럽경제사회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전달한 통신문, 모두를 위한 건강한 지구로 가는 길, EU 실행계획: '공기, 물, 토양의 오염 제로를 향해' COM(2021) 400 final.]  [44:  유럽화학물질청을 설립하고 지침 1999/45/EC를 개정하며 이사회 규정 (EEC) 793/93, 집행위원회 규정 (EC) 1488/94, 이사회 지침 76/769/EEC 및 집행위원회 지침 91/155/EEC, 93/67/EEC, 93/105/EC, 2000/21/EC를 폐지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REACH)에 관한 2006년 12월 18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1907/2006 (OJ L 396, 30.12.2006, p. 1).]  [45:  지침 67/548/EEC 및 1999/45/EC를 개정·폐지하고 규정 (EC) 1907/2006을 개정하는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2008년 12월 16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1272/2008 (OJ L 353, 31.12.2008, p. 1).]  [46:  지침 80/590/EEC 및 89/109/EEC를 폐지하는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재료 및 물품에 관한 2004년 10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1935/2004 (OJ L 338, 13.11.2004, p. 4–17).] 

(17) 규정 (EC) 1907/2006의 부속서 XVII에 명시된 제한 및 식품 접촉 포장에 적용되는 규정 (EC) 1935/2004 외에도, 일관성을 위해 포장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존재하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에 대한 기존 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18) 포장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존재하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농도 수준에 대한 면제 사항은 지침 94/62/EC에 따라 채택된 집행위원회 결정 2001/171/EC[footnoteRef:47] 및 집행위원회 결정 2009/292/EC[footnoteRef:48]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규정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결정을 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포장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존재하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농도 수준에 대한 추가 면제를 결정하거나 기술 및 과학 발전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본 규정에서 이러한 금속의 농도 제한값을 수정하기 위해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의 제290조에 따라 법률을 채택할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해야 한다. [47: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지침 94/62/EC에 규정된 중금속 농도 수준과 관련하여 유리 포장에 면제 조건을 규정한 2001년 2월 19일자 집행위원회 결정 2001/171/EC, OJ L 62, 2.3.2001, p. 20.]  [48: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4/62/EC에 규정된 중금속 농도와 관련하여 플라스틱 상자 및 플라스틱 팔레트에 대한 면제 조건을 규정한 2009년 3월 24일자 집행위원회 결정 2009/292/EC, OJ L 79, 25.3.2009, p. 44.] 

(19) 화학 안전 또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제한의 경우 다른 연합 법률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규정은 지침 94/62/EC에 근거하여 이미 규정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에 대한 제한을 제외하고 화학 안전 또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이유로 물질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제한은 본 규정에서도 계속해서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주로 화학 또는 식품 안전 이외의 이유로 포장 및 포장 구성요소에 존재하거나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며 순환성, 특히 재사용 또는 재활용과 관련하여 포장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에 대한 제한은 허용해야 한다.
(20) 재활용을 위해 포장을 설계하는 것은 포장 폐기물이 될 때 포장 순환성을 개선하고 포장 재활용률 및 포장의 재활용된 재료 사용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조치 중 하나이다. 재활용을 위한 포장 설계 기준은 자발적 산업제도에 따른 여러 포장 형식에 대해 또는 일부 회원국에 의해 생산자책임재활용 수수료 조정을 위해 설정되었다. 역내시장의 장벽을 방지하고 공평한 경쟁의 환경을 산업에 제공하며 포장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연합 차원에서 재활용 설계 방법론에 기초하여 포장 재활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론을 일관화시키며 포장 재활용성에 대한 필수요건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030년까지 모든 포장이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재활용 또는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CEAP에 명시된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포장 재활용성 성능 등급은 부속서 II에 열거된 포장 범주에 대한 재활용 설계 기준에 근거하여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포장은 경제운영자가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2030년 1월 1일부터 이를 준수해야 한다. 
(21) 재활용 설계 평가 자체가 포장의 실제로 재활용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최첨단 분리 수거, 분류 및 재활용 과정과 연합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포장의 재활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일관된 방법론 및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회원국 및 관련이 있는 경우 경제운영자의 관련 보고는 "적정 규모의" 재활용성 기준을 정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포장재 및 범주에 대한 재활용성 성능 등급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22) 포장의 재활용성을 보장하도록 일관된 포장 설계 규칙을 확립하기 위해, 포장 재료 및 범주별 포장 재활용 설계뿐만 아니라 본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포장 범주를 비롯한 적정 규모의 포장 재활용성 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위임법률을 채택할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해야 한다. 경제운영자 및 회원국이 "적정 규모의" 재활용 방법론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제조업체는 2035년부터 포장이 적정 규모로 재활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포장이 재활용 설계 기준을 준수하고 최첨단 분리 수거, 분류 및 재활용 과정에 기초하여 실제로 재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23) 혁신적인 포장을 촉진하기 위해 포장의 핵심 기증을 크게 개선하고 입증 가능한 환경 적 이점이 있는 혁신적 특성을 갖춘 포장의 경우 재활용성 필수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5년이라는 제한된 추가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혁신적 특성은 포장과 함께 제공되는 기술 문서에서 설명해야 한다.
(24)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또한 포장된 제품 및 관련 필수사항의 본질로 인해,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83/EC[footnoteRef:49]의 제1조와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19/6[footnoteRef:50]의 제4(25)조에 정의된 의료기기와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뿐만 아니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17/745[footnoteRef:51]에서 다루는 의료기기 및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17/746[footnoteRef:52]에서 다루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의 접촉 민감성 플라스틱 포장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2035년 1월 1일까지 면제 대상으로 고려된다. [49:  인체용 의약품과 관련된 공동체 코드에 관한 2001년 11월 6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83/EC (OJ L 311, 28.11.2001, p. 67).]  [50:  지침 2001/82/EC를 폐지하는 수의약품에 관한 2018년 12월 11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19/6 (OJ L 4, 7.1.2019, p. 43).]  [51:  지침 2001/83/EC, 규정 (EC) 178/2002 및 규정 (EC) 1223/2009를 개정하고 이사회 지침 90/385/EEC 및 93/42/EEC를 폐지하는 2017년 4월 5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17/745 (OJ L 117, 5.5.2017, p. 1).]  [52:  지침 98/79/EC 및 집행위원회 결정 2010/227/EU를 폐지하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에 관한 2017년 4월 5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17/746 (OJ L 117, 5.5.2017, p. 176).] 

(25) 일부 회원국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수수료를 조정하여 포장의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가별로 적용한 해당 조치는 경제운영자, 특히 여러 회원국에서 포장을 제공하는 경제운영자가 규제에 대해 불확실하게 만든다. 그와 동시에, 역내시장의 기능을 개선하면서 더욱 효과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포장 시스템을 설계하도록 장려하는 효과적인 경제적 수단이다. 따라서 재활용 성능 평가를 통해 확보한 재활용 성능 등급을 바탕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수수료의 조정 기준을 일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수수료의 실제 금액은 책정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포장 재활용 가능성 기준과 연관되어야 하므로, 포장 범주 별 재활용 설계 세부 기준을 세우는 동시에 통일된 기준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26) 포장의 순환을 보장하기 위해 천연 재료를 재활용 재료로 대체하는 방식을 증가시키도록 설계하고 제조해야 한다. 재활용 재료의 사용 증가는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 재료 시장과 함께 순환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1차 원료 사용과 관련된 비용, 의존성 및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줄이며, 보다 자원 효율적인 재료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다양한 포장 재료 중에서 플라스틱 포장은 재활용 재료로서 투입률이 가장 낮음을 보여준다. 해당 우려 사항을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용된 플라스틱 포장의 접촉 민감도[footnoteRef:53]에 따라 플라스틱 포장의 의무적인 재활용 함량 기준 목표를 세우고, 2030년까지 목표가 법적 효력을 갖도록 보장함으로써 재활용 플라스틱의 활용성을 늘릴 필요가 있다. 포장 순환 가능성을 점차 보장할 수 있도록 2040년부터 상향 조정된 목표를 적용해야 한다. [53:  접촉 민감성 포장은 동물 영양에 사용되는 첨가제에 관한 2003년 9월 22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1831/2003 (OJ L 268, 18.10.2003, p. 29),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재료 및 물품에 관한 2004년 10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1935/2004 (OJ L 338 13.11.2004, p. 4),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1831/2003을 개정하고 이사회 지침 79/373/EEC, 집행위원회 지침 80/511/EEC, 이사회 지침 82/471/EEC, 83/228/EEC, 93/74/EEC, 93/113/EC 및 96/25/EC, 집행위원회 결정 2004/217/EC를 폐지하는 사료의 시장 출시 및 사용에 관한 2009년 7월 1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767/2009 (OJ L 229, 1.9.2009, p. 1), 화장품에 관한 2009년 11월 30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1223/2009 (재구성) (OJ L 342, 22.12.2009, p. 59), 지침 2001/83/EC, 규정 (EC) 178/2002 및 규정 (EC) 1223/2009를 개정하고 이사회 지침 90/385/EEC 및 93/42/EEC를 폐지하는 의료기기에 관한 2017년 4월 5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17/745 (OJ L 117, 5.5.2017, p. 1), 지침 98/79/EC 및 집행위원회 결정 2010/227/EU를 폐지하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에 관한 2017년 4월 5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17/746 (OJ L 117, 5.5.2017, p. 176),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183/2005를 개정하고 이사회 지침 90/167/EEC를 폐지하는 약용 사료의 제조, 시장 출시 및 사용에 관한 2018년 12월 11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19/4 (OJ L 4, 7.1.2019, p. 1), 지침 2001/82/EC를 폐지하는 수의약품에 관한 2018년 12월 11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19/6 (OJ L 4, 7.1.2019, p. 43), 인체용 의약품과 관련된 공동체 코드에 관한 2001년 11월 6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83/EC (OJ L 311, 28.11.2001, p. 67) 및 위험물 내륙 운송에 관한 2008년 9월 24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68/EC (OJ L 260, 30.9.2008, p. 13–59)가 적용되는 제품의 플라스틱 포장을 의미한다.] 

(27) 목재 펄프화 공정에서 발생하는 종이 재료는 제3조 제43항에 따른 플라스틱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28) 연합 법률의 필수사항에 따라 높은 수준의 인간 및 동물 건강 보호를 보장하고 공급의 보안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침 2001/83/EC의 제1조 제23항 및 규정 (EU) 2019/6의 제4조 제25항에 정의된 1차 포장뿐만 아니라 규정 (EU) 2017/745가 적용되는 의료기기 접촉 민감성 플라스틱 포장 및 규정 (EU) 2017/746이 적용되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 접촉 민감성 포장의 경우, 플라스틱 포장이 최소 함량의 재활용된 재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약품 품질을 보존하기 위해 특정 필수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지침 2001/83/EC의 제1조 제24항 및 규정 (EU) 2019/6의 제4조 제26항에 정의된 인체용 의약품 및 수의약품의 외부 포장도 이와 같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29) 역내시장에 대한 장벽을 방지하고 의무 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경제운영자는 각 포장의 플라스틱 함량에 사용 후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회수한 재활용된 자재가 최소 비율로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30) 경제운영자가 포장의 플라스틱 함량에 포함된 재활용 재료를 늘리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은 포장의 재활용된 자재 비율에 따른 생산자책임재활용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이다. 수수료 조정은 해당 포장에 포함된 재활용 자재 함량의 계산 및 검증에 대한 일관된 규칙에 기초해야 한다.
(31) 사용 후 포장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특정 단위 당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회수되는 재활용 자재의 비율의 계산 및 검증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균일한 조건을 확립하고, 기술 문서의 형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182/2011[footnoteRef:54]의 제5조에 따라 시행 조항을 채택할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한다. [54:  집행위원회의 시행 권한 행사에 대한 회원국의 통제 메커니즘에 관한 규칙 및 일반 원칙을 규정한 2011년 2월 16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182/2011 (OJ L 55, 28.2.2011, p. 13).] 

(32)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로 만든 경우를 제외한 플라스틱 포장과 관련하여, 해당 플라스틱 포장에 적합한 재활용 기술의 가용성뿐만 아니라 관련 연합 규칙에 따른 허가 상태 및 해당 기술의 설치를 재활용된 자재 함량에 대한 관련 필수사항의 적용일자보다 충분한 시간 전에 미리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특정 관련된 접촉 민감성 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 함량 필수사항의 면제 사항을 규정하거나 개정해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조약 제290조에 따라 법률을 채택할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해야 한다.
(33) 재활용을 위한 특정 플라스틱 폐기물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건강, 안전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조약의 제290조에 따라 플라스틱 포장의 의무적인 재활용 함량 목표를 일시적으로 개정하는 법률을 채택할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위임법률의 정당성을 평가할 때 자연인 및 법인의 합리적인 요청을 평가해야 한다. 
(34) 유리 또는 알루미늄과 같은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의 경우, 1차 원료를 재활용 재료로 대체하는 추세는 분명하며, 법적 그리고 경제적 환경의 발전 및 소비자의 기대로 인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회는 플라스틱 이외의 포장재에서의 재활용 자재 사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하며, 플라스틱 포장 이외의 포장에서의 재활용 자재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목표 설정을 비롯한 추가적 조치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한다.
(35) 바이오폐기물은 종종 일반 플라스틱으로 오염되고 자재 재활용은 종종 퇴비화성 플라스틱으로 오염된다. 이러한 교차오염은 자원 낭비, 저품질의 2차 원료로 이어지며, 원천에서 예방해야 한다. 퇴비화성 플라스틱 포장의 적합한 폐기 방식이 소비자들에게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퇴비화성 플라스틱 포장 사용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규칙을 정하고, 퇴비화성 플라스틱 포장의 사용이 환경 또는 인간의 건강에 명확한 이점이 있는 경우에만 의무화하는 것이 정당하다. 특히 퇴비화성 포장의 사용이 바이오폐기물의 수거 또는 폐기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36) 생분해성 플라스틱 고분자로 만든 제한된 포장의 경우, 제어된 환경의 혐기성 소화시설을 비롯한 퇴비화 시설에 투입되는 퇴비화성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입증 가능한 환경적 이점이 있다. 또한 회원국에서 적절한 폐기물 수거 제도와 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자국 영토에서 운반용 경량 비닐봉지에 퇴비화성 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올바른 폐기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피하고 탄소 순환의 환경적 이점을 고려하기 위해 다른 모든 플라스틱 포장은 재활용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포장의 설계는 다른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7) 퇴비화성 플라스틱의 폐기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및 규제적 발전으로 인해 정당하고 적절한 경우, 해당 플라스틱 사용이 환경 및 인간의 건강에 유익하도록 보장하는 특정한 조건에서 퇴비화성 포장 목록을 개정하거나 확대하는 법률을 조약의 제290조에 따라 채택할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해야 한다.
(38) 퇴비화성 포장 필수사항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당 필수사항의 세부 기술 규격을 제시할 목적으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1025/2012[footnoteRef:55]에 따라 채택된 일관화된 기준을 준수하는 퇴비화성 포장의 적합성 추정을 제공하고, 최신 과학 기술 발전에 따라 혐기성 소화 과정을 비롯한 바이오폐기물 처리 시설의 실제 조건을 반영하는 퇴비화 시간, 허용 가능한 오염 수준 등의 매개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55:  이사회 지침 89/686/EEC 및 93/15/EEC,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4/9/EC, 94/25/EC, 95/16/EC, 97/23/EC, 98/34/EC, 2004/22/EC, 2007/23/EC, 2009/23/EC 및 2009/105/EC를 개정하고 이사회 결정 87/95/EEC와 유럽의회 및 이사회 결정 1673/2006/EC(EEA 관련 문서)를 폐지하는 유럽 표준화에 관한 2012년 10월 25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1025/2012 (OJ L 316, 14.11.2012, p. 12).] 

(39) 식품 접촉 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퇴비화성 포장이 규정 (EC) 1935/2004에 명시된 필수사항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40) 포장은 이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부피와 중량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포장 제조업체는 본 규정의 부속서 IV에 열거된 성능 기준에 따라 포장을 평가해야 한다. 포장 및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역내시장 전반에 걸쳐 포장의 순환성을 개선하려는 본 규정의 목적을 고려할 때, 기존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보다 엄격하게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존 일관화된 기준 EN 13428:2000[footnoteRef:56]에 열거된 포장 성능 기준 목록을 수정해야 한다. 마케팅 및 소비자의 수용은 여전히 포장 설계에 중요하지만, 이는 포장 중량 및 부피 추가의 기준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러나 문화유산 및 전통적 노하우를 보호하려는 연합 목표의 일환으로, EU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에 따라 등록·보호되는 공예품, 공산품,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한 제품 규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반면 재활용성, 재활용된 자재 사용 및 재사용은 포장 중량 또는 부피 추가를 정당화할 수 있으며, 성능 기준에 추가되어야 한다. 이중벽, 덧바닥(이중바닥) 및 제품 부피를 늘리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특성을 가진 포장은 포장 최소화 필수사항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출시해서는 안 된다. 포장 성능에 필요하지 않은 과잉 포장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56:  포장 – 제조 및 구성에 대한 특정 필수사항 – 원천 저감을 통한 방지] 

(41) 포장 최소화 필수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포장을 비롯하여 빈 공간, 묶음 포장 및 운송 포장을 제한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2) 포장 최소화 필수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당 필수사항의 세부 기술규격을 제시할 목적으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1025/2012에 따라 채택된 일관화된 표준을 준수하는 포장의 적합성 추정을 제공하고, 적절한 경우 특정 포장 형식의 최대 중량 또는 빈 공간 제한을 비롯하여 측정 가능한 설계 기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포장 최소화 필수사항을 준수하는 표준화된 포장 설계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43) 포장의 순환성 및 지속 가능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사용 가능 포장 및 재사용 시스템을 장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사용 가능 포장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최대 횟수의 이동 또는 회전이 가능하고 비우거나 빼내거나 재충전하거나 재주입할 때 안전, 품질 및 위생 필수사항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설계뿐만 아니라 본 규정에 명시된 최소 필수사항을 준수하는 재사용 시스템 구축과 연계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의 필수사항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1025/2012에 따라 해당 필수사항의 세부 기술규격을 제시할 목적으로 채택된 일관된 표준을 준수하는 포장의 적합성 추정을 제공하고, 최소 이동 또는 회전 횟수, 표준화된 설계 등을 포함한 재사용 가능 포장 기준 및 형식, 위생 규정, 재사용 시스템에 대한 필수사항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44)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퇴비화성 경량 및 초경량 운반용 비닐봉지를 비롯한 포장 폐기물을 적절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폐기물 분류를 위한 포장의 재료 구성에 기초하여 일관된 라벨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폐기물 용기에 해당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다.
(45) 소비자가 포장 폐기물을 용이하게 분류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일관된 표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포장 및 폐기물 용기 모두에 부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소비자가 폐기 목적에 맞게 상응하는 표기를 하도록 해야 한다. 표기는 특히 소비자가 가정용 퇴비 제조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퇴비화성 포장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포장이 가진 퇴비화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로 인해 표기는 적합한 폐기물 관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포장 폐기물의 분리 수거를 개선하여 포장 폐기물의 재활용 품질을 높이고 역내시장에서 포장 폐기물 수거 시스템에 대한 특정 수준의 통일을 적용해야 한다. 의무적 보증금 반환 시스템과 관련된 표기를 일관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도시 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통해 수거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 포장을 제외한 운송 포장에는 이러한 표기의 사용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
(46) 포장의 재활용 함량에 대한 라벨링은 포장 수명 종료 단계에서의 처리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으므로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조업체는 본 규정에 따라 재활용 함량 목표를 충족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포장에 이 정보를 표시하고자 할 수 있다. 이 정보가 연합 전역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전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함량을 표시하는 라벨을 통일시켜야 한다. 
(47) 재사용성, 재사용 시스템의 가용성 및 재사용 가능 포장과 관련된 수거 지점의 위치에 대해 알리기 위해 재사용 가능 포장은 QR 코드 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타 데이터 매개체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QR 코드는 이동 및 회전을 추적하고 계산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재사용 가능 판매 포장은 판매 시점에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48) 포장에 여러 개의 라벨을 붙여서는 안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연합 법률이 포장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 매개체를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본 규정에 따라 포장에 요구된 정보 및 포장된 제품에 대해 요구된 정보는 동일한 데이터 매개체를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데이터 매개체는 본 규정 또는 기타 관련 연합 법률에 따른 필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포장된 제품에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규정 또는 디지털 제품 여권을 요구하는 다른 연합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디지털 제품 여권은 본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사용해야 한다.
(49) 본 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소비자는 포장 특성 및 포장 수명 종료시 적절한 처리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혼란스러운 정보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본 규정에 따라 일관된 라벨이 설정되었다. 해당 시스템이 적용되는 영역 전체에서 승인 표시를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포함된 포장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표시는 포장의 재활용 가능성에 대해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 일부 회원국에서 생산자가 국가 포장 회수 시스템에 재정적 기여를 했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그린 도트 기호[footnoteRef:57]는 소비자가 해당 표기가 있는 포장이 항상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57:  https://www.pro-e.org/the-green-dot-trademark] 

(50) 라벨링 규정 사항의 이행을 위한 일관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조약의 제291조에 따라 이행법률을 채택할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폐기물 분류를 더욱 개선하고, 디지털 마킹 기술을 통해 포장의 재료 구성을 식별하기 위한 조건을 확립하며, 본 규정에 따라 수립된 포장 및 폐기물 용기의 라벨링 필수사항에 대한 일관된 세부 규격을 마련하도록 위임해야 한다. 해당 규격을 개발할 때 집행위원회는 관련 국제 표준을 비롯하여 과학 정보 또는 기타 이용 가능한 기술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시스템을 고려하여 집행위원회 결정 97/129/EC[footnoteRef:58]는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42개월 후 폐지해야 하며, 그 내용은 이행법률에 통합해야 한다. [58: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4/62/EC에 따라 포장 재료에 대한 식별 시스템을 확립한 1997년 1월 28일 집행위원회 규정 (OJ L 50, 20.2.1997, p. 28–31).] 

(51) 경제운영자는 포장이 본 규정에 따른 필수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경제운영자는 역내시장에서 포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망에서 각자의 역할과 관련하여 이러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2) 설계 및 생산 공정에 대한 세부 지식을 갖춘 제조업체는 본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하는 데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적합성 평가는 전적으로 제조업체의 의무로 남아 있어야 한다.
(53) 포장 또는 포장재 공급업체는 제조업체가 포장 및 포장 재료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문서를 제조업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정보 및 문서는 종이 또는 전자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54) 역내시장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형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 중 수입되는 형태에 관계없이 제삼국에서 연합 시장에 진입하는 포장이 본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조업체가 해당 포장과 관련하여 적절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시장에 출시한 포장이 해당 필수사항을 준수하고 국가 관할당국이 검사를 위해 제조업체가 작성한 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55) 포장을 시장에 출시할 때 모든 수입업체는 포장에 이름(업체명), 등록된 상호 또는 상표뿐만 아니라 우편주소 및 가능한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전자적 통신 수단을 표시해야 한다. 포장에 이러한 정보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56) 유통업체는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포장을 출시한 후 시장에서 유통시키므로, 본 규정의 해당 필수사항과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유통업체는 포장 취급이 이러한 필수사항 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7) 유통업체 및 수입업체는 시장과 밀접하고, 포장의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 관할당국이 수행하는 시장 감시 업무에 참가해야 하며, 관할당국에 해당 제품과 관련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58) 본인 명의 또는 상표로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본 규정을 준수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변경하는 모든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는 제조업체로 간주해야 하며, 제조업체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59) 전체 공급망에서 포장의 추적성을 확보하는 것은 규정 미준수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시판하는 경제운영자를 추적하는 시장감시당국의 업무를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경제운영자는 일정 기간 동안 거래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60) 과도한 포장 폐기물 발생 문제는 포장 설계에 대한 의무를 확립하는 것으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특정 포장 유형의 경우, 포장을 사용할 때 경제운영자에게 빈 공간을 줄이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최종 유통업체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묶음, 운송 및 전자상거래 포장의 경우 빈 공간 비율은 4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폐기물 계층에 따라 판매 포장을 전자상거래 포장으로 사용하는 경제운영자는 이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어야 한다.
(61) 역내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와 식품 안전 및 위생을 보장하고 포장 폐기물 방지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불가피한 포장은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포장 형식의 목록은 본 규정의 부속서 V에서 제공한다. 기술 및 과학적 진보에 맞춰 이 목록을 조정하기 위해 조약의 제290조에 따라 이 목록을 개정하는 위임법률을 채택할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해야 한다.
(62) 포장의 순환성 및 지속 가능한 사용이라는 목표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재사용 가능한 것으로 시판된 포장이 실제로 재사용되지 않을 위험을 제한하고 소비자가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을 반환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달성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을 사용하는 경제운영자가 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포장이 순환, 회전 및 반복적으로 사용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최대 이점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방형 루프 및 폐쇄형 루프 시스템에 대한 최소 필수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이 기존 재사용 시스템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해당 포장에 대한 기술 문서의 일부이어야 한다.
(63)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은 사용자에게 안전해야 한다. 따라서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경제운영자는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을 다시 사용하기 전에 리컨디셔닝 과정을 거치도록 보장해야 하며, 리컨디셔닝 과정에 대한 필수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64) 재사용 가능 포장은 소유자가 폐기하거나, 폐기할 의도가 있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 경우 지침 2008/98/EC의 제3(1)조에 따라 폐기물이 된다. 리컨디셔닝 과정에 있는 재사용 가능 포장은 일반적으로 폐기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65) 폐기물 방지를 장려하기 위해 '충진(리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리필은 재사용 및 리필 목표를 충족하는 데 기여하고 필요한 구체적인 폐기물 방지 조치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재사용 가능 컵, 머그잔, 병 또는 상자와 같이 리필의 맥락에서 포장 기능을 수행하는 소비자가 소유한 용기는 본 규정의 의미에서 포장이 아니다. 
(66) 경제운영자가 리필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운영자는 리필 스테이션이 특정 필수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경제운영자는 이러한 용기의 안전한 리필 및 사용 조건에 대해 알려야 한다. 리필을 장려하기 위해 경제운영자는 리필 스테이션에서 무료로 포장을 제공하거나 보증금 반환 시스템의 일부가 아닌 포장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67) 일회용 포장의 점증하는 비중 및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증가를 줄이기 위해 포장 폐기물 감소 잠재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는 범위, 즉 테이크아웃용 식품 및 음료, 대형 백색가전 제품 및 운송 포장에 대한 정량적 재사용 및 리필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 재사용 시스템, 포장 사용의 필요성, 보관, 청결, 건강, 위생 및 안전 측면에서 기능적 필수사항을 충족할 가능성 등의 요인을 기반으로 평가되었다. 제품과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의 차이도 고려되었다. 목표 설정은 혁신을 지지하고 재사용 및 리필 해결책의 비중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HORECA(호텔, 레스토랑, 카페) 부문의 구내에서 리필되고 소비되는 식품 및 음료를 위한 일회용 포장 사용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68)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운영자의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재사용 및 리필 목표는 경제운영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음료 목표의 경우에는 제조업체에게도 추가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해당 행위자가 공급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포장 형식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표는 재사용 시스템 또는 리필의 경우 재사용 가능 포장의 판매 비율로, 운송 포장의 경우 사용 비율로 계산해야 한다. 목표는 재료 중립적이어야 한다. 재사용 및 리필 목표 이행을 위한 동일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조약의 제291조에 따라 계산 방법에 대한 이행법률을 채택할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해야 한다.
(69) 잘 작동하는 재사용 가능한 대체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회용 운송 포장 형식의 특정 용도는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대체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경제운영자가 다른 위치로 제품을 운송할 때, 또는 경제운영자 및 연계 기업 또는 파트너 기업 간에 제품을 운송할 때, 경제운영자는 팔레트, 접이식 플라스틱 상자, (덮개 없는) 플라스틱 상자, 경질 및 연질 중형산적용기 또는 드럼과 같은 포장 형식과 관련하여 재사용 가능 운송 포장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일한 이유로, 한 회원국 내에서 제품을 운송하는 경제운영자에게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되어야 한다.
(70) 재사용 및 리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소규모 경제운영자에게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경제운영자는 시장에 일정량 미만의 포장을 출시하거나 집행위원회 권고 2003/361[footnoteRef:59]에 따라 영세기업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모든 보관 및 배송 구역을 비롯한 판매 구역이 특정 제한 면적 미만인 경우 포장 재사용 목표를 충족해야 할 의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 조약의 제290조에 따라 다른 제품에 대한 재사용 및 리필 목표를 설정하거나 다른 경제운영자에 대한 추가 면제를 규정하거나 심각한 위생, 식품 안전 또는 환경 문제로 인해 이러한 목표 달성이 저해되는 경우 재사용 또는 리필 목표가 적용되는 특정 포장 형식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을 채택할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해야 한다. [59:  영세기업, 소기업 및 중기업 정의에 관한 2003년 5월 6일자 집행위원회 권고(문서 번호 C(2003) 1422로 통보됨) (OJ L 124, 20.5.2003, p. 36).] 

(71) 재사용 및 리필 목표 준수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각 경제운영자는 관할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경제운영자는 2030년 1월 1일부터 역년 기준으로 매년 관련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 회원국은 이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72) 운반용 비닐봉지의 지속적인 높은 소비 수준, 비효율적인 자원 사용 및 쓰레기 투기 가능성을 고려할 때,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EU) 2015/720[footnoteRef:60]을 통해 개정된 지침 94/62/EC에 의해 이미 확립된 바와 같이 운반용 비닐봉지의 지속적인 소비 감소를 목표로 하는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운반용 비닐봉지에 대한 현재의 상이한 접근방식 및 제한된 보고 필수사항을 고려할 때, 회원국이 취한 소비 저감 조치가 해당 봉지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목표를 달성했는지 및 다른 유형의 운반용 비닐봉지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았는지를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속적인 소비 감소의 정의를 일관화시키고 공통 목표를 설정하며 새로운 보고 필수사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60:  운반용 경량 비닐봉지 소비 저감과 관련하여 지침 94/62/EC를 개정하는 2015년 4월 2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EU) 2015/720 (OJ L 115, 6.5.2015, p. 11).] 

(73) 운반용 비닐봉지에 대한 평가 연구[footnoteRef:61] 결과를 감안할 때, 운반용 경량 비닐봉지 소비를 줄이고 운반용 초경량 비닐봉지 및 50 마이크론 이상의 두꺼운 운반용 비닐봉지로 대체하는 방안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61:  폐기물 방지 및 비닐봉지 지침 시행에 관한 추가 EU 조치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범위 연구. 제2부, 비닐봉지 지침 시행, Eunomia(2021년), 2022년 유럽연합 출판사무국 발행.] 

(74) 회원국이 자국 영토에서 운반용 경량 비닐봉지 소비의 지속적인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는 국가적 감축 목표의 사용, 경제적 수단 및 비례적이고 비차별적인 판매 제한의 유지 또는 도입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회수 또는 폐기될 때 퇴비화성, 내구성 또는 특정 용도에 따라 운반용 경량 비닐봉지가 미치는 환경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75) 본 규정에 따라 제정된 지속가능성 필수사항이 효과적이고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필수사항의 준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최첨단 방법을 고려한,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하며, 재현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76) 역내시장에 무역 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포장의 우려 물질, 퇴비화성 포장, 포장 최소화, 재사용 가능 포장 및 재사용 시스템을 비롯한 포장 지속가능성에 대한 필수사항은 유럽 차원에서 일관화시켜야 한다. 시험, 측정 또는 계산 방법을 비롯하여 관련 필수사항에 대한 적합성 평가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필수사항의 세부 기술규격을 제시할 목적으로, 특히 포장 및 포장된 제품의 수명주기가 평균 범위의 소비자 행동을 반영하고 의도적 및 비의도적 우회(회피)를 방지할 만큼 견고해지게 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1025/2012에 따라 채택된 일관된 표준을 준수하는 포장 및 포장된 제품에 대한 적합성 추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77) 일관된 표준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일관된 표준을 수립하는 데 과도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지속가능성 필수사항을 준수해야 할 제조업체의 의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통 기술규격에 근거하는 방안이 대비책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집행위원회가 규정 (EU) 1025/2012의 제11(5)조에 따라 관련 일관된 표준에 대한 참조를 제한하거나 철회한 경우에도 이 해결책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집행위원회가 이행법률을 통해 채택한 공통 기술규격을 준수하는 경우에도 적합성 추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78) 공통 기술규격에 근거한 대비책 시행을 위한 균일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라벨링 및 재사용 시스템의 필수사항에 대한 공통 기술규격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 시험, 측정 또는 계산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 조약의 제291조에 따라 이행법률을 채택할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해야 한다.
(79) 다른 연합 법률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 절차는 유럽연합 및 이사회 결정 768/2008/EC[footnoteRef:62]에 포함된 모듈에 기초하여 본 규정에 포함된 역내 생산 관리 모듈이어야 한다. [62:  이사회 결정 93/465/EEC를 폐지하는 제품 마케팅을 위한 공통 체제에 관한 2008년 7월 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결정 768/2008/EC (OJ L 218, 13.8.2008, p. 82).] 

(80) 포장의 CE 마크는 포장이 본 규정의 필수사항을 준수함을 나타내지 않으며, 해당되는 경우 포장된 제품이 관련 연합 제품 법률을 준수함을 나타낼 뿐이다. 실제로 연합 제품 법률은 일반적으로 제품 자체 또는 포장에 제품에 대한 CE 마크를 부착하도록 요구한다. 본 규정의 필수사항을 준수함을 보여주기 위해 포장에 CE 마크를 요구하면 이 마크가 포장 자체 또는 포장된 제품 중 어떤 것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혼란과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포장된 제품의 실질적인 안전성 및 준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81) 포장 자체가 본 규정의 필수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은 EU 적합성 선언으로 표시해야 한다.
(82) 제조업체는 본 규정에 대한 포장의 적합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체는 다른 연합 법률에 따라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다. 시장 감시를 위한 효과적인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연합 법률과 관련하여 단일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 경제운영자의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일 EU 적합성 선언서는 관련 개별 적합성 선언서들로 구성된 서류일 수 있어야 한다.
(83)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765/2008[footnoteRef:63]은 제품의 시장 감시 및 제삼국 제품 관리를 위한 체제를 제공한다. 앞서 언급한 규정은 연합에서 자유로운 상품 이동의 혜택을 받는 포장이 인간의 건강, 안전 및 환경과 같은 높은 수준의 공익 보호를 제공하는 필수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본 규정에서 다루는 포장에 적용해야 한다. [63:  규정 (EEC) 339/93을 폐지하는 제품 마케팅과 관련된 인정 및 시장 감시 필수사항을 정하는 2008년 7월 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765/2008 (OJ L 218, 13.8.2008, p. 30).] 

(84) 환경을 보호, 보존 및 개선하고,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며, 천연자원의 신중하고 효율적이며 이성적인 활용을 보장하고, 순환경제 원칙을 촉진하며,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진하고,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며, 연합의 수입 자원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경쟁력에 기여하기 위해 연합의 폐기물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은 연합 기업, 공공기관 및 소비자에게 상당한 순 절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온실가스 총배출량도 감소시킨다.
(85) 지침 94/62/EC에 규정된 포장 최소화 필수사항 및 목표에도 불구하고, 포장 폐기물 발생은 절대량 및 1인당 기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동 중 소비 및 전자상거래 증가로 인해 포장의 재사용 및 리필이 더욱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제품, 재료 및 소비 패턴이 진화함에 따라 일회용 포장,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더 큰 유통망, 고속 포장 라인에서의 제품 제조·포장과 결합된 소매 환경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재사용 및 리필 시장에 하향 압력을 가한다.
(86) 생산자 및 생산자 책임 조직이 제품 폐기물 수거 및 처리와 관련된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를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검증하기 위해 회원국은 하나 이상의 관할당국을 지정해야 한다.
(87) 회원국에 의한 보다 시기적절하고 균일한 의무 이행을 보장하고, 시행 상의 단점을 예측 및 감지하거나, 목표 달성 기한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기 경고 보고서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지침 94/62/EC에 따라 재활용 목표 달성을 다루는 이 시스템의 확대에는 회원국이 2030년 및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할 포장 폐기물 감축 목표도 포함되어야 한다.
(88)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관리는 일반적으로 폐기물 관리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회원국은 지침 2008/98/EC에 명시된 의무 사항 이행을 위해, 수립된 폐기물 관리 계획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 별도로 구분된 내용이 필요하다. 폐기물 방지 및 재사용에 대한 조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9) 본 규정은 지침 2008/98/EC에 명시된 폐기물 관리 규칙 및 일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90) 폐기물 방지는 자원 효율성을 개선하고 폐기물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경제운영자가 과잉 포장을 피하고, 측정 포장 형식의 사용을 제한하며, 포장의 수명을 연장하고, 대량 판매를 비롯하여 포장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하며, 일회용 포장에서 재사용 가능 포장으로 전환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91) 전반적인 포장 폐기물 발생을 의욕적이고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인당 포장 폐기물 감소 목표를 세워야 한다. 2018년 대비 2030년 5% 감소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합 전역에서 2030년 대비 평균 약 19%의 전반적인 절대적 감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회원국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포장 폐기물 발생율을 10% 줄여야 하며, 이는 2030년 대비 포장 폐기물을 29%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30년 이후에도 감축하려는 노력이 지속되도록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10% 감소 목표(기준치 대비 29% 감소), 2040년까지 2018년 대비 15% 감소 목표(기준치 대비 37% 감소)를 세워야 한다.
(92) 회원국은 경제적 수단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해 구현되는 조치를 비롯하여 폐기물 계층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기타 조치뿐만 아니라 재사용 시스템 구축 및 효과적인 운영을 촉진하고 최종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리필 가능성을 제공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해당 조치는 포장 최소화에 대한 필수사항, 재사용 및 리필 목표, 부피 기준, 운반용 경량 비닐봉지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 등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감소를 목표로 하는 규정이 적용된 기타 조치와 병행하여 추가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93) 오염자 부담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적용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1/83/EU[footnoteRef:64]의 제2(7)조에서 정의하는 원격 계약을 비롯하여, 판매 기술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 또는 상표로 회원국 영토에서 처음으로 포장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생산자(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 포함)에게 포장 폐기물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64:  이사회 지침 93/13/EEC,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1999/44/EC를 개정하고 이사회 지침 85/577/EEC,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7/7/EC를 폐지하는 소비자 권리에 관한 2011년 10월 25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1/83/EU (OJ L 304, 22.11.2011, p. 64).] 

(94) 생산자가 회원국 시장에 처음 출시되는 포장 폐기물을 관리하는 재정적, 조직적 의무 외에도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각 회원국 관할당국은 등록 시스템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며, 생산자는 등록 의무가 있어야 한다.
(95) 특히 생산자가 다양한 회원국에서 포장을 제공하는 경우 용이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연합 전역에서 등록에 필요한 조건을 최대한 통일시켜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할수 있는 동등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등록 시스템에 등록하고 보고하기 위한 통일된 양식을 정하고 보고해야 할 데이터를 자세히 설명하는 위임법률을 조약의 제291조에 따라 채택할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해야 한다.
(96) 조약의 제191(2)조에 명시된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포장 및 포장된 제품을 연합 시장에 출시하는 생산자는 포장 수명 종료 시 관리 책임을 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침 94/62/EC에 규정된 바와 같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이를 달성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며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수거 및 재활용을 증가시켜 긍정적인 환경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를 구축하는 방식, 효율성 및 생산자의 책임 범위에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침 2008/98/EC에 명시된 생산자책임재활용 규칙은 일반적으로 포장 생산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적용해야 하며,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조항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97) 생산자는 자신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생산자 책임 조직을 통해 집단적으로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생산자 또는 생산자 책임 조직은 회원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생산자 책임 재활용에 수반되는 비용을 충당할 재정적 수단이 있음을 문서화해야 한다. 회원국은 개별적 준수의 경우 생산자, 집단적 준수의 경우 생산자 책임 조직에 대한 행정적 절차적 허가 규칙을 마련할 때, 개별 생산자의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별 생산자 및 생산자 책임 조직의 절차를 구분할 수 있다. 생산자 책임 조직 간 경쟁이 더 큰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회원국은 여러 생산자 책임 조직을 허가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관리를 수행하는 유통업체, 공공기관 또는 제삼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할 때 회원국은 가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허용해야 하며, 허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98)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22/2065[footnoteRef:65]는 거래자 추적성에 대한 규칙을 규정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연합에 위치한 소비자에게 포장을 제공하는 생산자와 원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의 의무를 포함한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의무를 회피하는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가 본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포장 생산자 등록 시스템와 관련하여 해당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정 (EU) 2022/2065의 제3장 섹션 4에 명시된 범위에 속하는 소비자가 생산자와 원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본 규정에 규정된 생산자책임재활용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해당 생산자로부터 확보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포장을 판매하는 거래자의 추적성에 대한 규칙은 규정 (EU) 2022/2065에 규정된 시행 규칙을 적용 받는다. [65:  지침 2000/31/EC(디지털 서비스법)를 개정하는 디지털 서비스 단일 시장에 관한 2022년 10월 1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22/2065 (OJ L 277, 27.10.2022, p. 1).] 

(99) 회원국은 지침 2008/98/EC 및 본 규정에 따라 해당 규정에 따른 생산자 책임 재활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100) 회원국은 포장 폐기물이 폐기물 계층에 따라 가장 적절한 폐기물 관리 대안으로 유도되도록 포장 폐기물에 대한 반환 및 수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모든 이해관계자, 특히 경제운영자 및 공공기관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환경 및 소비자 건강, 안전 및 위생을 고려하여 구축해야 한다. 또한 반환 및 수거 시스템은 차별 금지 조항에 따라 수입 제품의 포장에도 적용해야 한다. 
(101) 또한 회원국은 관련 부문에서 재활용 자재 사용에 대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재활용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이 의무는 특히 플라스틱 포장의 재활용 함량에 대해 설정된 최소 비율과 관련이 있다. 
(102) 원활하게 작동하는 보증금 반환 시스템은 특히 음료수 병 및 캔에서 매우 높은 수거율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 (EU) 2019/904에 명시된 일회용 플라스틱 병에 대한 분리 수거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금속 음료 용기의 높은 수거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회원국이 보증금 반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시스템은 폐쇄형 루프 재활용에 적합한 품질을 가진 2차 원료의 공급을 늘리고 음료 용기 쓰레기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103) 보증금 반환 시스템은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병과 금속 음료 용기에 대해 의무화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해당 시스템에 다른 포장, 특히 일회용 유리 병의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으며, 일회용 포장 형식, 특히 일회용 유리 음료 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시스템이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 재사용 가능 포장에 동등하게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회원국은 재사용 가능 포장에 대해서도 보증금 반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 상황에서 회원국은 조약에 명시된 일반 규칙 및 본 규정을 준수하여 본 규정에 명시된 최소 필수사항을 넘어서는 조항을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104) 제품의 특성과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의 차이를 감안할 때, 보증금 반환 시스템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1308/2013[footnoteRef:66]의 부속서 I 제16부에 열거된 와인, 가향 와인 제품, 스피릿 음료, 우유 및 유제품의 포장에 대해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 회원국은 다른 포장에도 적용되는 보증금 반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66:  이사회 규정 (EEC) 922/72, (EEC) 234/79, (EC) 1037/2001 및 (EC) 1234/2007을 폐지하고 농산물 공동시장조직을 설립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1308/2013 (OJ L 347, 20.12.2013, p. 671).] 

(105) 모든 보증금 반환 시스템은 본 규정에 명시된 최소 일반 필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필수사항은 전체 회원국에게 더 큰 일관성과 더 높은 반환율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해관계자 의견, 전문가 분석, 기존 보증금 반환 시스템 모범 사례에 의거하여 제정했다. 또한, 이는 개혁을 고려하면서 현지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106) 회원국 및 보증금 반환 시스템 구축에 참가하는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의 최대 상호 운용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상호 운용성 부족으로 인해 반환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입증된 국경 지역에서 소비자의 포장 반환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107) 이 의무가 발효되기 전, 2년 연속으로 보증금 반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도 수거 대상 유형의 포장 수거율을 90%를 달성한 회원국은 보증금 반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108) 특정 포장 폐기물 발생 방지 조치로서 회원국은 재사용 및 리필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회원국은 재사용 및 리필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기능 및 위생 기준 준수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회원국은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 형식을 다루는 보증금 반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경제적 인센티브를 사용하거나, 단일 시장의 분열을 초래하거나 무역 장벽을 야기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최종 유통업체가 재사용 및 리필 목표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의 일정 비율을 재사용 가능 포장으로 또는 리필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는 필수사항을 설정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한다.
(109) 지침 94/62/EC는 2025년 및 2030년까지 회원국이 달성해야 할 재활용 목표를 정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지침 (EU) 2018/852[footnoteRef:67]에 의해 개정되었다. 해당 목표 및 계산 규칙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포장의 지속가능성 필수사항, 특히 포장의 재활용성에 대한 조항과 같이 해당 목표의 달성을 촉진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2030년 재활용 목표 달성 기한을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67: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지침 94/62/EC를 개정하는 2018년 5월 30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EU) 2018/852 (OJ L 150, 14.6.2018, p. 141).] 

(110) 지침 94/62/EC는 집행위원회가 2030년 포장 재활용 목표를 유지하거나 적절한 경우 제고하기 위해 이 목표를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이 여전히 기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2030년에 대해 설정된 목표를 수정하는 것은 아직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제조업체가 더 많은 재활용 가능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회원국이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앞으로 포장 흐름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데이터와 함께 더 많은 재활용 가능 포장을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집행위원회는 목표를 유지하거나 제고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목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포장의 재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검토는 발효일로부터 8년 후로 예정된 본 규정의 일반적인 평가보다 일찍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또한 검토 과정에서 현재 목표보다 더 세분화된 새로운 목표를 도입할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11) 재활용 목표 계산은 재활용에 투입되는 포장 폐기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회원국은 재활용된 포장 폐기물에 대해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활용된 것으로 계산된 포장 폐기물 중량의 실제 측정은 포장 폐기물이 재활용 작업에 투입되는 시점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원국은 엄격한 조건에서, 일반 규칙의 예외로서, 분류 작업의 결과물을 측정하여 재활용된 포장 폐기물의 중량을 정하고 폐기물이 재활용 작업에 투입되기 전에 발생하는 평균 손실률로 수정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류 작업 또는 기타 예비 작업으로 인해 폐기물이 재활용 작업에 투입되기 전에 발생하는 재료 손실은 보고된 폐기물 양에서 재활용된 것으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이러한 손실은 전자등록부, 기술규격, 다양한 폐기물 흐름의 평균 손실률 계산에 대한 세부 규칙 또는 기타 동등한 측정에 기초하여 설정할 수 있다. 회원국은 집행위원회에 보고하는 데이터가 수반된 품질 검사 보고서에서 해당 측정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평균 손실률은 개별 분류 시설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요 폐기물 다양한 유형, 다양한 발생원(예: 가정 또는 상업), 다양한 수거 제도 및 다양한 유형의 분류 과정과 연계되어야 한다. 평균 손실률은 특히 폐기물 수송 및 수출과 관련하여 다른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포장 폐기물이 실제로 제품, 재료 또는 물질로 재가공되는 재활용 작업에 내재된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형 과정으로 인한 재료 또는 물질의 중량 손실은 재활용된 것으로 보고된 폐기물 중량에서 차감해서는 안 된다.
(112) 재활용률 계산이 생분해성 포장 폐기물의 호기성 또는 혐기성 처리에 적용되는 경우, 호기성 또는 혐기성 처리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은 해당 처리 과정이 재활용된 제품, 재료 또는 물질로 사용될 결과물을 생성하는 경우에 한해 재활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해당 처리 과정의 결과물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퇴비 또는 소화물이지만, 처리된 생분해성 포장 폐기물량과 비슷한 양의 재활용 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른 결과물도 고려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재활용 정의에 따라 연료 또는 기타 에너지 생성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폐기되거나, 재활용이 아닌 폐기물 회수와 동일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에 사용될 재료로 생분해성 포장 폐기물을 재가공하는 것은 재활용 목표 달성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113) 포장 폐기물 재료가 실제로 재가공되기 전의 준비 작업 결과로 인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경우, 원래 용도 또는 다른 용도에 관계없이, 이후 제품, 재료 또는 물질로 재가공될 예정이라면 재활용으로 간주해야 한다. 연료 또는 기타 에너지 생성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보충되거나 폐기되거나, 재활용이 아닌 폐기물 회수와 동일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에 사용될 폐기물 종료 재료는 재활용 목표 달성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114) 회원국은 재활용된 금속이 지침 2008/98/EC에 따른 폐기물 데이터 계산, 검증 및 보고 규칙을 정한 집행위원회 이행 결정 (EU) 2019/1004[footnoteRef:68]에 규정된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 소각 후 분리된 금속의 재활용을 소각된 포장 폐기물 비율에 비례하여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68: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 C(2012)2384를 폐지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98/EC에 따른 폐기물 데이터 계산, 검증 및 보고 규칙을 정한 2019년 6월 7일자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 (EU) 2019/1004 (OJ L 163, 20.6.2019, p. 66).] 

(115) 재활용을 위해 연합에서 포장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1013/2006[footnoteRef:69]이 적용된다. [69:  폐기물 선적에 관한 2006년 6월 14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1013/2006 (OJ L 190, 12.7.2006, p. 1).] 

(116) 재사용은 시장에 새로운 포장이 출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처음으로 시장에 출시된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 및 재사용을 위해 수리된 목재 포장은 각 포장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회원국은 이 가능성과 재사용이 가능한 판매 포장이 출시되고 재사용 시스템의 일부로서 재사용 된 3년간의 평균 비율을 최대 5%p까지로 고려하여 조정된 재활용 목표를 계산해야 한다.
(117) 생산자 및 생산자 책임 조직은 포장 폐기물 방지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최종 사용자, 특히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이 정보는 포장 재사용 제도의 가용성, 포장에 표시된 라벨의 의미 및 포장 폐기물 폐기에 대한 기타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는 최종 사용자가 환경적으로 최적의 포장 폐기물 관리를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모든 최종 사용자에 대한 정보 공개 및 포장에 대한 보고는 최신 정보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실내외 포스터 및 소셜 미디어 캠페인과 같은 고전적인 수단 또는 포장에 부착된 QR 코드를 통해 제공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전자적 접근과 같은, 더욱 혁신적인 수단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18) 역년 기준으로 매년 회원국은 재활용 목표 달성에 대한 정보를 집행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운반용 경량 비닐봉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운반용 초경량 비닐봉지 및 두꺼운 운반용 비닐봉지 소비가 운반용 경량 비닐봉지를 대상으로 한 감소 조치에 대응하여 증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당 봉지에 대한 데이터도 보고해야 한다. 회원국이 매우 두꺼운 운반용 봉지의 연간 소비량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회원국이 구축해야 할 의무적인 보증금 반환 시스템이 효과적인지 또는 회원국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이 정당한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회원국 보고를 통해 이러한 포장의 수거율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119) 적정 규모의 재활용성 평가 방법론을 확립하기 위해 회원국은 포장 재료 및 유형별 포장 폐기물의 재활용률, 각 포장 재료에 대해 분리 수거된 포장 폐기물의 양, 재료 및 포장 유형별 출시된 포장 폐기물의 양, 분류 및 재활용 설치 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는 매년 이루어져야 한다.
(120) 회원국은 전자적으로 집행위원회에 데이터를 보고하고 품질 검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재활용 목표에 대한 데이터는 포장 폐기물의 효과적인 품질 관리 및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설명하는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121) 보고 의무 이행을 위한 균일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재활용 목표 달성 관련 데이터, 보증금 반환 시스템이 적용되는 포장의 분리 수거율 관련 데이터 및 적정 규모의 재활용성 평가 방법론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의 계산 및 검증 규칙을 정하는 위임법률을 조약의 제291조에 따라 채택할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해야 한다. 또한 이 위임법률은 포장 폐기물 발생량을 결정하는 규칙을 포함하고 데이터 보고 형식을 정해야 한다. 특히 다양한 범주의 운반용 비닐봉지에 대한 세분화된 의무적 보고를 보장하기 위해 운반용 비닐봉지와 관련된 실질적인 필수사항의 모니터링 및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므로, 1인당 운반용 경량 비닐봉지 연간 소비량을 계산하는 방법론 및 이 데이터를 보고하는 형식도 정해야 한다. 이 이행법률은 집행위원회 결정 (EU) 2018/896[footnoteRef:70] 및 (EU) 2005/270/EC[footnoteRef:71]를 대체해야 한다. [70:  결정 2005/270/EC를 개정하고 운반용 경량 비닐봉지의 연간 소비량 계산 방법론을 정한 2018년 6월 19일자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 (EU) 2018/896 (OJ L 160, 25.6.2018, p. 6).]  [71: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4/62/EC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관련된 형식을 정한 2005년 3월 22일자 집행위원회 결정 2005/270/EC (OJ L 86, 5.4.2005, p. 6).] 

(122) 회원국 및 집행위원회가 본 규정에 명시된 목표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회원국은 포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123) 지속가능성 필수사항의 효과적인 시행은 본 규정의 예상되는 혜택 및 연합의 기후, 에너지 및 순환성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시장 감시 및 연합 시장으로 유입되는 제품 관리에 대한 수평적 체제를 수립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19/1020[footnoteRef:72]은 본 규정에 따라 지속가능성 필수사항이 규정된 포장에 적용해야 한다.  [72:  지침 2004/42/EC와 규정 (EC) 765/2008 및 (EU) No 305/2011를 개정하는 시장 감시 및 제품의 규정 준수에 관한 2019년 6월 20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19/1020 (OJ L 169, 25.6.2019, p. 1).] 

(124) 포장은 환경 및 인간의 건강에 알려진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만 시장에 출시되어야 한다. 지속가능성 필수사항의 특정 특성에 더욱 부합되도록 그리고 시장 감시 노력의 초점이 해당 필수사항의 불이행에 맞춰지도록, 본 규정의 목적상 위험을 초래하는 포장은 지속가능성 필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책임을 가진 경제운영자가 지속가능성 필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관련 필수 사항을 통해 보호받는 환경 또는 기타 공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장으로 정의해야 한다. 
(125) 위험을 초래하는 포장과 관련하여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또한 회원국의 시장감시당국이 관련 경제운영자와 협력하여 해당 포장에 대해 초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규정의 이행을 위한 균일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 미준수 제품과 관련된 국가 조치가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이행법률을 조약의 제291조에 따라 채택할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해야 한다.
(126) 시장감시당국은 포장이 지속가능성 및 라벨링 필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경제운영자가 포장을 출시할 때 또는 시판할 때 다른 규칙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경제운영자가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경제운영자가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필수사항의 이행을 위한 균일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이행법률을 조약의 제291조에 따라 채택할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해야 한다. 
(127) 인간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 감시는 포장 재료에서 발생된 인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 요소가 포장된 내용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위험성을 평가하지는 않지만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17/625[footnoteRef:73], 규정 (EU) 2017/745, 규정 (EU) 2017/746, 지침 2001/83/EC 또는 규정 (EU) 2019/6에 따라 지정된 위험 통제 관할당국에 경고해야 한다. [73: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999/2001, (EC) 396/2005, (EC) 1069/2009, (EC) 1107/2009, (EU) 1151/2012, (EU) 652/2014, (EU) 2016/429 및 (EU) 2016/2031, 이사회 규정 (EC) 1/2005 및 (EC) 1099/2009, 이사회 지침 98/58/EC, 1999/74/EC, 2007/43/EC, 2008/119/EC 및 2008/120/EC를 개정하고,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854/2004 및 (EC) 882/2004, 이사회 지침 89/608/EEC, 89/662/EEC, 90/425/EEC, 91/496/EEC, 96/23/EC, 96/93/EC 및 97/78/EC, 이사회 결정 92/438/EEC를 폐지하는 식품 및 사료에 관한 법률,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식물 건강 및 식물보호제품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되는 공식 통제 및 기타 공식 활동에 관한 2017년 3월 15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17/625(공식 통제 규정) (OJ L 95, 7.4.2017, p. 1).] 

(128) 공공 조달은 연합 GDP의 14%를 차지한다. 기후 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을 개선하며 공중 보건 및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하려는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조약의 제290조에 따라 법률을 채택할 권한은 집행위원회에 위임해야 하며, 집행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24/EU[footnoteRef:74]와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25/EU[footnoteRef:75]에 정의된 체약 당국 및 기관이 특정 친환경 공공 조달 기준 또는 목표에 따라 조달을 조정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자발적 접근방식과 비교하여 의무적 기준 또는 목표는 더 나은 성능의 포장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 지출의 활용이 극대화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준은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74:  지침 2004/18/EC를 폐지하는 공공 조달에 관한 2014년 2월 26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24/EU (OJ L 94, 28.3.2014, p. 65).]  [75:  지침 2004/17/EC를 폐지하는 물, 에너지, 운송 및 우편 서비스 부문에서 운영되는 법인에 의한 조달에 관한 2014년 2월 26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25/EU (OJ L 94, 28.3.2014, p. 243).] 

(129) 규정 미준수 포장과 관련하여 회원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본 규정에 의해 집행위원회에 부여된 시행 권한은 규정 (EU) 182/2011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
(130) 연합 시장에 유입된 포장의 경우, 시장감시당국 및 경제운영자 간 시장 협력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연합 시장에 유입된 모든 포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규정 (EU) 2019/1020의 제25(1)조에 따라 지정된 당국의 개입은 주로 시장감시당국이 취한 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포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러한 금지 조치를 취하고, 해당 조치가 국가 영토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 시장감시당국은 연합 시장에 유입되는 제품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가능케 하도록 포장된 제품 및 경제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국경에서 해당 규정 미준수 포장의 식별에 필요한 세부정보를 연합 시장에 유입되는 포장을 통제하기 위해 지정된 관할당국에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세관은 국경에서 이러한 포장을 식별하고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1) 연합의 외부 국경에서 통제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장 감시 정보통신시스템(ICSMS) 및 세관 시스템 간의 자동화된 데이터 전송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데이터 전송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구별되어야 한다. 첫째, 규정 미준수 포장 식별 후 외부 국경 통제를 위해 지정된 관할당국이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포장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ICSMS에서 시장감시당국이 결정한 금지 조치 사항을 세관으로 전달해야 한다. 집행위원회 규정 (EU) 2447/2015[footnoteRef:76]의 제36조에 명시된 전자시스템인 세관 위험 관리 환경 및 통제 시스템(CRMS)을 세관 위험 관리 환경의 향후 발전에 끼치는 영향 없이 첫 번째 데이터 전송에 사용해야 한다. 둘째, 세관당국이 규정 미준수 포장을 식별한 경우 중지 통지, 시장감시당국의 결론 및 세관에서 취한 조치의 결과 전송 등에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 세관을 위한 EU 단일 창구 환경은 ICSMS 및 국가세관시스템 간의 두 번째 데이터 전송을 지원한다. [76:  연합 관세법을 규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952/2013의 특정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정하는 2015년 11월 24일자 집행위원회 시행규정 (EU) 2015/2447 (OJ L 343, 29.12.2015, p. 558).] 

(132) 시장감시당국 및 세관당국 간 통신의 상호연결을 이행하기 위한 균일한 조건을 보장하도록 집행위원회가 기능, 데이터 요소 및 데이터 처리를 비롯한 이행 조치의 절차 규칙 및 세부사항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 기밀 유지 및 이러한 상호연결 관리책임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이행법률을 조약의 제291조에 따라 채택할 권한은 집행위원회에 위임해야 한다.
(133) 조약의 제290조에 따라 위임법률을 채택할 때, 집행위원회는 준비 작업 동안 전문가 수준에서의 적절한 협의를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협의는 선진입법에 관한 2016년 4월 13일자 기관간 합의[footnoteRef:77]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위임법률 준비에 대한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유럽의회 및 이사회는 회원국 전문가들과 동시에 모든 문서를 접수하며, 회원국 전문가는 위임법률 준비를 다루는 집행위원회 전문가 그룹 회의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위임법률을 개발할 때, 집행위원회는 관련 국제 표준을 비롯하여 과학적 정보 또는 기타 이용 가능한 기술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77:  OJ L 123, 12.5.2016, p. 1–14.] 

(134) 지침 (EU) 2019/904의 제품 필수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집행하며 적절한 시장 감시를 받도록 지침 (EU) 2019/904을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정 (EU) 2019/1020을 개정해야 한다. 2030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음료 병의 플라스틱 재활용 함량과 관련된 필수사항은 본 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규제되기 때문에 지침 (EU) 2019/904에서 삭제해야 한다. 
(135) 특히 지속가능성 필수사항과 관련하여 시장에 출시된 포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규정 미준수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제운영자는 처벌 대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회원국은 본 규정의 위반에 대한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제재력이 있는 처벌을 국내법에 규정해야 한다.
(136)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선진입법에 관한 기관간 합의의 단락 22에 따라 해당 평가는 효율성, 효과성, 관련성, 일관성 및 연합 부가가치의 5가지 기준에 근거해야 하며, 가능한 추가적 조치에 대한 영향 평가의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 이사회, 유럽경제사회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본 규정의 시행과 포장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역내시장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37) 경제운영자가 본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회원국이 적용에 필요한 행정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규정의 적용은 이러한 준비가 합리적으로 완료될 수 있는 날짜로 연기해야 한다. 경제운영자의 규정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집행위원회가 SME(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비롯하여 SME가 본 규정에 따른 의무 및 필수사항을 준수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38) 해당 의무를 이행하고 규모가 있는 일관된 포장 체제를 확립하도록 전체 포장 수명주기에 걸쳐 포장에 대한 필수사항을 정한 규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침 94/62/EC는 폐지해야 한다.
(139) 회원국이 경제운영자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지는 관할당국의 허가 절차 조직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 지침의 적용은 연기해야 한다.
(140) 지침 94/62/EC는 본 규정의 적용일로부터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규정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새로운 규칙을 채택할 때까지 원활한 전환 및 연속성을 보장하고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에 대한 자체 재원 기반과 관련하여 연합의 자체 재원 시스템 적용의 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 지침에 따른 라벨링, 재활용 목표 및 집행위원회에 대한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특정 의무는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한다.
(141) 본 규정의 목적, 즉 포장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 역내시장에서 포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은 회원국이 충분히 달성할 수 없으며, 규모 및 효과로 인해 연합 차원에서만 달성할 수 있으므로, 유럽연합 조약의 제5조에 명시된 보조성 원칙에 따라 연합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 조항에 명시된 비례성 원칙에 따라 본 규정은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본 규정을 채택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주제
1. 본 규정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라벨링과 관련하여 시장 출시를 허용하기 위한 포장의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필수사항뿐만 아니라 포장 폐기물의 생산자책임재활용, 수거,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필수사항을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를 기초로 포장 및 포장 폐기물이 환경 및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동시에 연합에서 무역 장애물, 왜곡 및 경쟁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대한 국가 조치를 조화시킴으로써 역내시장의 효율적인 기능에 기여한다. 
3. 본 규정은 지침 2008/98/EC의 제4조에 따라 폐기물 계층 구조에 근거한 조치를 수립함으로써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한다.

제2조
범위
1. 본 규정은 사용된 재료나 모든 포장 및 폐기물이 산업, 기타 제조, 소매 또는 유통, 사무실, 서비스 또는 가정 등 출처에서의 유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포장 폐기물에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포장된 제품의 안전성, 품질, 건강 보호 및 위생 등 포장에 대한 연합의 규제 필수사항 또는 운송 필수사항뿐만 아니라 유해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지침 2008/98/EC를 침해하지 않고 적용한다.

제3조
정의
본 규정의 목적상 다음 정의를 적용한다.
(1) '포장'은 제품 보관, 보호, 취급, 배송 또는 제공을 위해 사용하도록 의도된 품목으로 기능, 재료 및 설계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포장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각종 재질의 품목을 의미한다. 
(a) 제품과 함께 사용, 소비 또는 폐기하도록 의도된 제품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닌 전체 수명에 걸쳐 제품을 보관, 유지 또는 보존하는 데 필요한 품목
(b) 위의 (a) 항목에 언급된 품목에 통합된 구성요소 및 보조 요소 
(c) 제품에 직접 걸거나 부착되어 제품과 함께 사용, 소비 또는 폐기하도록 의도된 제품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닌 포장 기능을 수행하는 위의 (a)에 언급된 품목의 보조 요소
(d) 판매 시점에 채우도록 설계·의도된 포장 기능을 수행하는 품목
(e) 판매 시점에 채우도록 판매, 충전 또는 설계·의도된 포장 기능을 하는 일회용품
(f) 차 또는 커피 제품을 담는 데 필요하고 제품과 함께 사용·폐기하도록 의도된 티백 또는 커피백
(g) 커피 또는 차 제품을 담는 데 필요하고 제품과 함께 사용·폐기하도록 의도된 커피 또는 차 시스템의 일인분 단위의 포장
(2) '판매 포장'은 판매 시점에 최종 사용자 또는 소비자에게 제품과 포장으로 이루어진 판매 단위를 구성하도록 고안된 포장을 의미한다.
(3) '묶음 포장'은 최종 사용자에게 그대로 판매되거나 판매 시점에 진열대를 보충하거나 재고 관리 또는 유통 단위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 시점에 특정 수의 판매 단위를 그룹화하도록 고안되었으며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품에서 제거할 수 있는 포장을 의미한다.
(4) '운송 포장'은 물리적 취급 및 운송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포장을 포함하되 도로, 철도, 선박 및 항공 컨테이너를 제외하고 여러 판매 단위 또는 묶음 포장의 취급 및 운송을 용이하기 위해 고안된 포장을 의미한다.
(5) '전자상거래 포장'은 온라인 판매 또는 기타 원격 판매 수단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데 사용되는 운송 포장을 의미한다.
(6) '시판'은 상업 활동 과정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유통, 소비 또는 사용을 위해 포장을 유럽 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7) '시장 출시'는 EU 시장에서 처음으로 포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8) '경제운영자'는 제조업체, 포장 공급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최종 유통업체 및 주문 처리 서비스 제공자(이행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한다. 
(9) '제조업체'는 본인 명의 또는 상표로 포장이 설계되거나 되어,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적 없는 그러한 포장을 사용하여 본인 명의 또는 상표로 제품을 보관, 보호, 취급, 운송 또는 제공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10) '생산자'는 지침 2011/83/EU의 제2(7)조에 정의된 원격 계약을 비롯하여 판매 기술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 또는 상표로 회원국 영토에서 처음으로 포장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는 의미한다. 
(11) '공급업체'는 본 명의 또는 상표로 제품을 보관, 보호, 취급, 배송 또는 제공하기 위해 포장을 사용하는 제조업체에 포장 또는 포장 재료를 공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12) '수입업체'는 연합 시장에서 제삼국의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출시하는 연합에 지정된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13) '유통업체'는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시판하는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이외의 공급망에 속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14) '승인된 대리인'은 본 규정에 따른 제조업체의 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서면 위임장을 받은 연합에 설립된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15) '생산자책임재활용을 위해 지정된 대리인'은 생산자가 처음으로 포장을 시판하고 생산자로 지정된 회원국 이외의 회원국에 지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으로서 본 규정의 제7장에 따라 전술한 생산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침 2008/98/EC의 제8a(5)조 세 번째 하위 단락에 따라 생산자에 의해 지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16) '최종 유통업체'는 최종 사용자에게 포장된 제품 또는 리필 형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유통업체를 의미한다. 
(17) '소비자'는 자신의 거래, 사업 또는 직업 이외의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18) '최종 사용자'는 산업 또는 전문 활동 과정에서 소비자 또는 전문적인 최종 사용자로서 제품을 제공받으며, 이 제품을 최종적으로 공급된 형태로 시장에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연합에 거주하거나 설립된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19) '복합 포장'은 라벨, 마개 및 밀봉에 사용되는 재료를 제외하고,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재료로 만든 것으로서, 수작업으로 분리할 수 없어 통합된 단일 단위를 구성하는 포장 단위를 의미한다.
(20) '포장 폐기물'은 생산 잔여물을 제외하고 지침 2008/98/EC의 제3조에 규정된 폐기물의 정의에 해당하는 포장 또는 포장 재료를 의미한다.
(21) '포장 폐기물 방지'는 제품을 보관, 보호, 취급, 배송 또는 제공하는 데 포장을 덜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도록 포장 또는 포장 재료가 포장 폐기물이 되기 전에 취하는 포장 폐기물량을 줄이는 조치를 의미한다. 
(22) '재사용'은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을 원래 고안된 것과 동일한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모든 작업을 의미한다.
(23) '일회용 포장'은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이 아닌 포장을 의미한다.
(24) '순환'은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이 보관, 보호, 취급, 배송 또는 제공되도록 의도된 제품과 함께 시장에 출시된 순간부터 제품과 함께 최종 사용자에게 다시 공급되도록 재사용 시스템에서 재사용될 준비가 되는 순간까지 포함한 반복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25) '이동'은 순환 과정의 일부로 채우거나 선적하는 단계에서부터 비우거나 하역하는 단계로 포장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26) '재사용 시스템'은 폐쇄형 루프 또는 개방형 루프 시스템에서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 기술 및/또는 재정적 제도를 의미한다. 보증금 반환 시스템은 포장이 재사용을 위해 수거되는 경우 '재사용 시스템'의 일부로 간주된다.
(27) '리컨디셔닝'은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을 재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상태로 복원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의미한다.
(28) '리필'은 최종 사용자가 포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용기에 최종 유통업체가 상업 거래의 맥락에서 제공하는 한 가지 제품 또는 여러 제품으로 채우는 작업을 의미한다.
(29) '리필 스테이션'은 최종 유통업체가 리필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30) 'HORECA 부문'은 NACE 제2차 개정 – 경제 활동의 통계 분류[footnoteRef:78]에 따른 숙박 및 식품 서비스 활동을 의미한다. [78:  NACE Rev. 2 – 경제 활동의 통계 분류 – 제품 매뉴얼 및 지침 - Eurostat(europa.eu); 숙박 및 식품 서비스 통계 – NACE Rev. 2 – 통계 설명 (europa.eu)] 

(31) '재활용 설계'는 최첨단 수거, 분류 및 재활용 공정을 통해 재활용성을 보장하는 개별 포장 구성요소를 비롯한 포장의 설계를 의미한다.
(32) '적정 규모의 재활용'은 제47(5)조의 필수사항을 충족하는 연합에서 수출된 포장 폐기물을 비롯하여 연합 인구의 최소 75%를 담당하는 설치된 최첨단 인프라 및 공정을 통해 수거, 분류 및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33) '포장 범주'는 최첨단 수거, 분류 및 재활용 공정을 통해 재활용성을 결정하는 재료 및 특정 포장 설계의 결합을 의미하며 재활용 설계 기준의 정의와 관련이 있다. 
(34) '통합 구성요소'는 포장 단위의 본체와 구별할 수 있고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일 수 있지만 포장 단위 및 그 기능에 필수적이며 제품을 소비하기 위해 포장물의 본체와 분리할 필요 없고 폐기 경로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본체와 동시에 폐기되는 포장의 구성요소를 의미한다.
(35) '별도 구성요소'는 포장물의 본체와 구별되고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일 수 있으며 제품에 접근하기 위해 포장물에서 완전히 영구적으로 분리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포장물보다 먼저 별도로 폐기되는 포장 구성요소를 의미한다.
(36) '포장 단위'는 제품의 보관, 보호, 취급, 배송, 저장, 운송, 제공 등 포장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통합 또는 별도 구성요소뿐만 아니라 판매 시점 전에 폐기되는 독립적인 묶음 또는 운송 포장을 포함하는 전체 단위를 의미한다.
(37) '혁신적 포장'은 제품 보관, 보호, 취급, 배송 또는 제공과 같은 포장 기능의 상당한 개선 및 입증 가능한 환경적 이점을 가져오는 새로운 재료, 설계 또는 생산 공정을 사용하여 제조된 포장 형태를 의미한다. 단, 제품의 외양 및 마케팅 개선 목적만을 위해 기존 포장을 변경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38) '2차 원료'는 재활용 공정을 통해 얻은 재료를 의미하며 1차 원료를 대체할 수 있다.
(39) '사용 후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시장에 출시된 플라스틱 제품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의미한다.
(40) '접촉 민감성 포장'은 규정 (EC) 1831/2003, (EC) 1935/2004, (EC) 767/2009, (EC) 2009/1223, (EU) 2017/745, (EU) 2017/746, (EU) 2019/4, (EU) 2019/6, 지침 2001/83/EC 또는 지침 2008/68/EC의 범위에 속한 포장 응용 분야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포장을 의미한다. 
(41) '퇴비화성 포장'은 제47(4)조에 따라 최종 퇴비의 대부분이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 무기염, 바이오매스 및 물로 분해되고 산업적으로 제어된 조건에서 도입되는 분리 수거 및 퇴비화 공정 또는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물리적, 화학적, 열적 또는 생물학적 분해가 가능한 포장을 의미한다.
(42)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병'은 지침 (EU) 2019/904의 부속서 제F부에 열거된 음료 병을 의미한다.
(43) '플라스틱'은 규정 (EC) 1907/2006의 제3(5)조에 명시된 의미에 따라, 화학적으로 변성되지 않은 천연 고분자를 제외하고 첨가제 또는 다른 물질이 첨가될 수 있고 포장의 주요 구조적 구성요소로 포함될 수 있는 고분자를 의미한다.
(44) '운반용 비닐봉지'는 제품 판매 시점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손잡이가 있거나 없는 운반용 바구니를 의미한다.
(45) '운반용 경량 비닐봉지'는 두께가 50 마이크론 미만인 운반용 비닐봉지를 의미한다.
(46) '운반용 초경량 비닐봉지'는 두께가 15 마이크론 미만인 운반용 비닐봉지를 의미한다.
(47) '두꺼운 운반용 비닐봉지'는 두께가 50~99 마이크론인 운반용 비닐봉지를 의미한다.
(48) '매우 두꺼운 운반용 비닐봉지'는 두께가 99 마이크론을 초과하는 운반용 비닐봉지를 의미한다.
(49) '폐기물 용기'는 폐기물을 보관하고 수거하는 데 사용되는 용기, 통 및 가방을 의미한다.
(50) '보증금'은 특정 회원국에서 보증금 반환 시스템이 적용되는 포장 또는 충전된 제품을 구매할 때 포장 또는 충전된 제품 가격과 별개로 최종 사용자에게 징수하고, 해당 목적을 위해 마련된 수거 지점에 보증금이 부과된 포장을 반환할 때 환급되는 고정 금액을 의미한다. 
(51) '보증금 반환 시스템'은 이 시스템이 적용되는 포장 또는 충전된 제품을 구매할 때 최종 사용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하고 해당 목적을 위해 마련된 수거 지점에 보증금이 부과된 포장을 반환할 때 최종 소비자에게 환불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52) '기술규격'은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가 충족해야 할 기술 필수사항을 규정한 문서를 의미한다.
(53) '조화 표준'은 규정 (EU) 1025/2012의 제2(1)조 (c)항에 정의된 표준을 의미한다.
(54) '적합성 평가'는 포장과 관련하여 본 규정의 지속가능성, 안전성, 라벨링 및 정보 필수사항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55) '생산자 책임 조직'은 여러 생산자를 대신하여 생산자 책임 재활용 의무를 재정적으로 또는 재정적·운영적으로 조직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56) '수명주기'는 포장의 원료가 확보되거나 또는 천연자원에서 생성되어 최종 폐기처분에 이르기까지 포장이 거치는 연속적이고 상호 연결된 과정들을 의미한다.
(57) '위험을 초래하는 포장'은 제56(1)조에 열거된 것 외에 본 규정에 명시된 또는 본 규정에 따른 필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환경 또는 해당 필수사항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일반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장을 의미한다.
(58)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포장’은 평가에 근거하여, 규정을 따르지 않은 행위가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경우를 비롯하여 규정 불이행의 정도 또는 규정 불이행 행위로 인한 영향이 시장감시당국의 신속한 개입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포장을 의미한다.
(59) '온라인 플랫폼'은 규정 (EU) 2022/2065의 제3조 (i)항에 정의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60) '폐기물'은 리컨디셔닝으로 운반된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을 제외하고 지침 2008/98/EC의 제3조 (1)에 정의된 폐기물을 의미한다.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규정의 제[2조 (28) 및 (30)]에 명시된 '우려물질 및 '데이터 캐리어' 정의를 적용해야 한다.
지침 2008/98/EC의 제3조 (9), (10), (11), (21), (16) 및 (17)에 명시된 '폐기물 관리', '수거', '분리 수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재사용 준비' 및 '재활용' 정의를 적용한다.
규정 (EU) 2019/1020의 제3조 (3), (4), (11), (16), (22), (23) 및 (18)에 명시된 '시장 감시', '시장감시당국', '주문 처리 서비스 제공자', '시정 조치', '리콜', '회수' 및 '위험' 정의를 적용한다. 
(1)의 포장 정의에 해당되는 품목의 예시 목록은 부속서 I에 제시되어 있다.

제4조
자유로운 이동
1. 포장은 본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시장에 출시해야 한다.
2. 회원국은 본 규정의 제5조~제10조에 명시된 지속가능성 필수사항을 준수하는 포장의 시장 출시를 금지, 제한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회원국은 본 규정의 제11조에 명시된 라벨링 및 정보 필수사항을 준수하는 포장의 시장 출시를 금지, 제한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회원국이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외에 추가적으로 국가적 지속가능성 또는 정보 필수사항을 유지하거나 도입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필수사항은 본 규정에 명시된 필수사항과 충돌해서는 안 되며, 회원국은 이러한 국가 필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 규정의 필수사항을 준수하는 포장의 시장 출시를 금지, 제한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제11조에 규정된 라벨링 필수사항 외에도, 회원국은 제44(1)조에 언급된 것 이외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또는 보증금 반환 시스템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라벨링 필수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6. 회원국은 무역박람회, 전시회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 포장이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규정을 준수할 때까지 판매용이 아님을 명확히 나타내는 눈에 띄는 표시가 있는 경우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포장의 전시를 막을 수 없다.

제2장
지속가능성 필수사항

제5조
포장에 포함된 물질에 대한 필수사항
1. 포장은 최종 폐기 과정으로 인해 발생한 배출물 및 2차 원료, 회분(灰分), 기타 물질 등의 우려물질을 포장 재료 또는 포장 구성요소의 구성성분으로서 고려하여, 해당 우려물질의 유무 및 농도가 최소화되도록 제조해야 한다. 
2. 규정 (EC) 1907/2006의 부속서 XVII에 명시된 화학물질에 대한 제한 또는 해당되는 경우 규정 (EC) 1935/2004에 명시된 식품 접촉 포장에 대한 제한 및 특정 조치에 위배되지 않고 포장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존재하는 물질로 인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농도 수준 합계는 100 mg/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제2항에 명시된 필수사항의 준수는 부속서 VII에 따라 작성된 기술 문서에서 입증해야 한다. 
4. 제6(5)조에 따라 채택된 위임법률에 규정된 재활용성 필수사항은 주로 화학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이유로 포장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포함된 물질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적절한 경우 해당 사항은 해당 물질이 존재하는 포장 재료의 재사용 및 재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려물질에 대해 다루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관련 특정 물질이 해당하는 기준 및 제한사항을 식별해야 한다. 
5. 과학 및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본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제58조에 따라 위임법률을 채택할 수 있다.
(a) 제2항에 언급된 포장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존재하는 물질로 인해 배출되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농도의 합을 낮춘다.
(b) 제2항에 언급된 농도가 통제된 폐쇄형 체인에 있는 재활용 재료 및 제품 루프에서 적용되지 않는 조건을 결정하고, 해당 항에 명시된 필수사항에서 면제되는 포장 유형을 결정한다. 이러한 위임법률은 한시적이어야 하고, 적절한 마킹 및 정보 필수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면제 사항이 정기적으로 검토되도록 정기 보고 필수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6조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
1. 모든 포장은 재활용 가능해야 한다.
2. 포장은 다음을 준수하는 경우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a) 재활용을 위해 설계되었다.
(b)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분리 수거된다.
(c) 다른 폐기물의 재활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의된 폐기물로 분류된다.
(d) 최종적으로 생성된 2차 원료가 1차 원료를 대체할 만큼 충분한 품질을 갖추도록 재활용할 수 있다.
(e) 적정 규모로 재활용할 수 있다.
(a) 항목은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하며, (e) 항목은 2035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한다.
3.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은 2030년 1월 1일부터 제4항에 따라 채택된 위임법률에 규정된 재활용 설계 기준을, 2035년 1월 1일부터 제6항에 따라 채택된 위임법률에 규정된 적정 규모의 재활용성 필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재활용 가능 포장이 해당 위임법률을 준수하는 경우 제2항의 (a) 및 (e) 항목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4. 집행위원회는 부속서 II의 표 1에 열거된 포장 범주에 대한 동일 부속서의 표 2에 열거된 기준 및 매개변수에 근거한 재활용 설계 기준 및 재활용 성능 등급뿐만 아니라 포장 재활용 성능 등급에 근거한 생산자가 제40(1)조에 명시된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재정적 기여금 조정 규칙 및 플라스틱 포장의 경우 재활용 함량 비율을 정하기 위해 본 규정을 보완하는 위임법률을 제58조에 따라 채택할 권한이 있다. 재활용 설계 기준은 최첨단 수거, 분류 및 재활용 공정을 고려하고 모든 포장 구성요소를 포괄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재료 및 제품 설계, 수거, 분류 및 재활용 인프라 분야의 과학 및 기술 발전에 맞춰 부속서의 표 1을 조정하기 위해 이 표를 개정하는 위임법률을 제58조에 따라 채택할 권한이 있다.
5. 2030년 1월 1일부터 포장은 포장이 속한 포장 범주에 대해 제4항에 따라 채택된 위임법률에 규정된 재활용 설계 기준에 따라 성능 등급 E에 해당하는 경우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기준은 최소한 부속서 II의 표 2에 열거된 매개변수에 기초해야 한다.
6. 집행위원회는 부속서 II의 표 1에 열거된 각 포장 유형에 대해 포장이 적정 규모로 재활용 가능한지 평가하는 방법론을 수립해야 한다. 이 방법론은 최소한 다음 요소에 기초해야 한다.
(a) 연합 전체 및 각 회원국에서 시장에 출시된 포장의 양
(b) 연합 전체 및 각 회원국에서 부속서 II의 표 1에 열거된 포장 재료별 분리 수거된 포장 폐기물의 양
(c) 연합 전체 또는 각 회원국에서 부속서 II의 표 1에 열거된 포장 유형별 포장 폐기물 재활용률 또는 포장 유형별 포장 폐기물의 재활용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47(3)조에 언급된 평균 손실률에 기초한 가정
(d) 부속서 II의 표 1에 열거된 각 포장 유형에 대한 연합 전체의 분류 및 재활용을 위해 설치된 인프라 용량
7. 제3항에 언급된 기준 및 필수사항은 다음을 확립해야 한다.
(a) 재활용성 평가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포장 단위의 비율(중량 기준)에 근거한, 부속서 II의 표 3에 설명된 재활용성 성능 등급 A~E로 표시하는 방법
(b) 부속서 II의 표 1에 열거된 각 포장 재료 및 범주 별 세부 재활용 설계 기준 
(c) 부속서 II의 표 1에 열거된 각 포장 범주별 각 성능 등급을 준수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설명
(d) 포장 성능 등급에 기초한, 생산자가 제40조에 언급된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재정적 기여금 조정
(e) 2035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재활용성 성능 등급을 확립하기 위해 부속서 II의 표 1에 열거된 각 포장 범주에 대한 적정 규모의 재활용성을 평가하는 방법
8.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필수사항의 준수는 부속서 VII에 명시된 포장에 관한 기술 문서에서 입증해야 한다.
포장 단위가 통합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재활용 설계 기준 및 적정 규모의 재활용성 필수사항에 대한 준수 평가는 모든 통합 구성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포장 단위가 별도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재활용 설계 필수사항 및 적정 규모의 재활용성 필수사항에 대한 준수 평가는 각 별도 구성요소에 대해 별도로 수행해야 한다. 
포장 단위의 모든 구성요소는 최첨단 수거, 분류 및 재활용 공정과 호환되어야 하며, 포장 단위 본체의 재활용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9. 2030년 1월 1일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예외로서 혁신적인 포장은 역년 기준으로 시장에 출시된 연도 종료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이 예외를 사용하는 경우, 혁신적인 포장은 혁신적 특성을 입증하고 본 규정의 제3(34)조에 명시된 정의를 준수함을 보여주는 부속서 VII에 언급된 기술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첫 번째 하위단락에 언급된 기간 이후 이러한 포장은 제8항에 언급된 기술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10. 2034년 12월 31일까지 이 조항은 다음에 적용하지 않는다.
(a) 지침 2001/83/EC의 제1조 (23) 및 규정 (EU) 2019/6의 제4조 항목 25에 정의된 1차 포장
(b) 규정 (EU) 2017/745에서 다루는 의료기기의 접촉 민감성 플라스틱 포장
(c) 규정 (EU) 2017/746에서 다루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의 접촉 민감성 플라스틱 포장
11. 생산자가 제40조에 언급된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재정적 기여금은 이 조항의 제4항 및 제6항에 언급된 위임법률 및 플라스틱 포장의 경우 추가로 제7(6)조에 따라 결정된 재활용성 성능 등급에 근거하여 조정해야 한다.

제7조
플라스틱 포장의 최소 재활용 재료 함량
1. 2030년 1월 1일부터 포장의 플라스틱 부분은 포장 단위당 사용 후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회수한 다음과 같은 최소 비율의 재활용 재료의 함량을 포함해야 한다.
(a) 주요 구성요소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를 사용하여 만든 접촉 민감성 포장의 경우 30%
(b)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병을 제외하고 PET 이외의 플라스틱 재료로 만든 접촉 민감성 포장의 경우 10%
(c)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병의 경우 30%
(d) (a), (b) 및 (c) 항목에 언급된 포장 이외의 포장의 경우 35% 
2. 2040년 1월 1일부터 포장의 플라스틱 부분은 포장 단위당 사용 후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회수한 다음과 같은 최소 비율의 재활용 함량을 포함해야 한다.
(a)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병을 제외하고 접촉 민감성 플라스틱 포장의 경우 50%
(b)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병의 경우 65 %
(c) 및 (b) 항목에 언급된 포장 이외의 플라스틱 포장의 경우 65 %
3. 다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a) 지침 2001/83/EC의 제1조 (23) 및 규정(EU) 2019/6의 제4조 (25)에 정의된 1차 포장
(b) 규정 (EU) 2017/745에서 다루는 의료기기의 접촉 민감성 플라스틱 포장
(c) 규정 (EU) 2017/746에서 다루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의 접촉 민감성 플라스틱 포장
(d) 의약품의 품질을 보존하기 위한 특정 필수사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지침 2001/83/EC의 제1조 (24) 및 규정 (EU) 2019/6의 제4조 (26)에 정의된 외부 포장
4. 제1항 및 제2항은 퇴비화성 플라스틱 포장에 적용하지 않는다.
5. 제1항 및 제3항에 명시된 필수사항의 준수는 부속서 VII에 언급된 포장에 관한 기술 문서에서 입증해야 한다.
6. 2030년 1월 1일까지 생산자가 제40조에 규정된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재정적 기여금은 포장에 사용된 재활용 재료 함량 비율에 기초하여 조정해야 한다.
7. 2026년 12월 31일까지 집행위원회는 플라스틱 포장 단위당 사용 후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회수한 재활용 재료 함량 비율을 계산하고 검증하는 방법론 및 부속서 VII에 언급된 기술 문서의 형식을 정하는 이행법률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이행법률은 제59(3)조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해야 한다. 
8. 2029년 1월 1일부터 제1항에 따라 포장에 포함된 재활용 재료 함량 비율의 계산 및 검증은 제7항에 언급된 이행법률에 규정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9. 2028년 1월 1일까지 집행위원회는 특정 플라스틱 포장의 경우 제1항의 b 및 d 항목에 규정된 최소 비율에 대한 예외 또는 특정 플라스틱 포장의 경우 제3항에 따라 규정된 예외의 개정 필요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 평가에 근거하여 집행위원회는 관련 연합 규칙에 따라 승인되지 않았거나 실제로 충분히 설치되지 않아 플라스틱 포장을 재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재활용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본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제58조에 따라 위임법률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a) 특정 플라스틱 포장의 경우 제1항의 b 및 d 항목에 규정된 최소 비율의 범위, 시기 또는 수준에 대한 예외를 제공하고, 적절한 경우
(b) 제3항에 규정된 예외를 개정한다.
10.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 식량 공급 안보 또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재활용 플라스틱의 가용성 부족 또는 과도한 가격으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최소 재활용 재료 함량 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지나치게 어려운 경우, 집행위원회는 이에 맞춰 최소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기 위해 제58조에 따라 위임법률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조정의 정당성을 평가할 때 집행위원회는 이 사용 후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시장 상황 관련 정보와 데이터 및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 식량 공급 안보 또는 환경에 제기되는 관련 위험에 대한 최적의 가용 증거를 첨부해야 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요청을 평가해야 한다. 
11. [OP: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8년 후에 해당하는 날짜 입력 요망]까지, 집행위원회는 플라스틱 이외의 포장에 재활용 포장 재료를 사용하는 상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포장에도 재활용 함량의 사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수립하거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8조
퇴비화성 포장
1. [OP: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후에 해당하는 날짜 삽입 요망]까지, 제3(1)조의 (f) 및 (g) 항목에 언급된 포장, 과일 및 채소에 부착된 접착성 라벨, 운반용 초경량 비닐봉지는 바이오폐기물 처리시설의 산업적으로 제어된 조건에서 퇴비화성이어야 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포장이 유기폐기물 관리 흐름에 유입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폐기물 수거 스킴 및 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회원국은 운반용 초경량 비닐봉지가 산업적으로 제어된 조건에서 퇴비화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폴리머로만 제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운반용 초경량 비닐봉지를 처음으로 시장에 출시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
3. [OP: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후에 해당하는 날짜 삽입 요망]까지 생분해성 플라스틱 고분자로 만든 포장을 비롯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것 이외의 포장은 다른 폐기물의 재활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재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4. 제1항~제3항에 규정된 필수사항의 준수는 부속서 VII에 언급된 포장에 관한 기술 정보에서 입증해야 한다.
5. 집행위원회는 퇴비화성 포장의 폐기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 및 규제 발전으로 인해 부속서 III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정당화되고 적절한 경우, 이 조항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다루는 포장 유형에 다른 포장 유형을 추가함으로써 전술한 항들을 개정하기 위해 제58조에 따라 위임법률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제9조
포장 최소화
1. 포장은 포장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를 고려하여, 포장의 기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중량과 부피를 줄이도록 설계해야 한다.
2. 부속서 IV에 명시된 성능의 기준을 준수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이중벽, 덧바닥 및 불필요한 포장 요소를 비롯하여 외관의 부피를 늘리는 데만 국한된 특성을 가진 포장은 연합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원산지 표시가 포장 설계에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에 출시해서는 안 된다.
3. 빈 공간은 다음과 같이 포장의 기능에 필요한 최소한 부피로 줄여야 한다.
(a) 판매 포장의 경우, 포장된 제품의 총 부피 및 그 특성과 관련될 때
(b) 전자상거래 포장을 비롯한 묶음 포장 및 운송 포장의 경우, 묶음 처리 또는 운송되는 제품의 총 부피 및 그 판매 포장과 관련될 때
해당 사항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종이 조각, 에어 쿠션, 버블 랩, 스펀지 필러, 폼 필러, 우드 울, 폴리스티렌, 스티로폼 칩 또는 기타 충전재로 채워진 공간은 빈 공간으로 간주해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필수사항의 준수는 부속서 VII에 언급된 기술 문서에서 입증해야 하며, 기술 문서는 다음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a) 부속서 IV에 명시된 성능 기준 및 방법론에 따라 포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 기술규격, 표준 및 조건에 대한 설명
(b) 각 성능의 기준별로 포장 중량 또는 부피의 추가적인 감소를 방지하는 설계 필수사항 식별 요소
(c) 포장의 최소 필수 부피 또는 중량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 모든 시험 결과, 연구 또는 기타 관련 출처
재사용 가능 포장의 경우, 제1항에 명시된 필수사항의 준수 여부 평가는 제10조에 언급된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의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제10조
재사용 가능 포장
1. 포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사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a) 재사용 또는 리필을 위해 고안, 설계 및 출시되었다.
(b)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이동 또는 순환을 수행하도록 고안·설계되었다.
(c) 재사용을 방해하거나 포장 손상 없이 비우거나 빼낼 수 있다.
(d) 해당 안전 및 위생 필수사항을 준수하면서 비우거나 빼내거나 재충전하거나 재주입할 수 있다. 
(e) 의도된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유지하면서 부속서 VI의 제B부에 따라 리컨디셔닝할 수 있다.
(f) 포장된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유지하고, 라벨 부착뿐만 아니라 관련 지침 및 제품의 안전성, 적절한 사용, 추적성 및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를 비롯하여 제품 특성 및 포장 자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하면서 비우거나 빼내거나 재충전하거나 재주입할 수 있다. 
(g) 비우거나 빼내거나 재충전하거나 재주입하는 사람의 건강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다.
(h) 제6조에 명시된 폐기물이 될 때 재활용 가능 포장에 대한 특정 필수사항을 충족한다.
2. 제1항에 명시된 필수사항의 준수 여부는 부속서 VII에 언급된 포장에 대한 기술 정보에서 입증해야 한다.

제3장
라벨링, 마킹 및 정보 필수사항

제11조
포장 라벨링
1. [OP: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42개월 후에 해당하는 날짜 삽입 요망]부터 포장은 재료 구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라벨을 표시해야 한다. 이 의무는 운송 포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포장에는 적용된다.
제44(1)조에 언급된 보증금 반환 시스템이 적용되는 포장은 첫 번째 하위단락에 언급된 라벨링 외에도 제5항에 따라 채택된 관련 이행법률에 명시된 조화 라벨을 표시해야 한다.
2. [OP: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48개월 후에 해당하는 날짜 삽입 요망]부터 포장은 포장 재사용성에 대한 라벨과 재사용 시스템 및 수거 지점의 가용성을 비롯하여 포장 재사용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포장 추적과 이동 및 회전 계산을 용이하게 하는 QR 코드 또는 기타 유형의 디지털 캐리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재사용 가능 판매 포장은 판매 시점에 일회용 포장과 명확하게 식별·구별되어야 한다.
3. 제7조에서 제공되는 포장 단위에 재활용 재료 함량 비율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라벨이 표시된 경우, 해당 라벨은 제11(5)조에 따라 채택된 관련 이행법률에 규정된 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제7(7)조에 따른 방법론에 기초해야 한다. 플라스틱 포장 단위가 생물 기반 플라스틱 함량 비율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라벨이 표시된 경우, 이러한 라벨은 제11(5)조에 따라 채택된 관련 이행법률에 규정된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4. 제1항~제3항에 언급된 라벨 및 제2항에 언급된 QR 코드 또는 기타 유형의 디지털 데이터 캐리어는 포장이 눈에 띄며 명확하게 읽을 수 있고 지워지지 않게 부착, 인쇄 또는 새겨야 한다. 하지만 포장의 특성 및 크기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 묶음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연합 법률에 따라 포장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 캐리어를 통해 제공해야 하는 경우, 포장된 제품 및 포장 모두에 요구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일 데이터 캐리어를 사용해야 한다.
5. [OP: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후에 해당하는 날짜 삽입 요망]까지 집행위원회는 제1항~제3항에 언급된 라벨링 필수사항에 대한 일관된 라벨 및 규격과 포장 라벨링 형식, 제12조에 언급된 폐기물 용기 라벨링을 규정하는 위임법률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위임법률은 제59(3)조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해야 한다.
6. [OP: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후에 해당하는 날짜 삽입 요망]까지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마킹 기술을 통해 제1항에 언급된 포장 재료 구성을 식별하는 방법론을 수립할 수 있는 이행법률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이행법률은 제59(3)조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해야 한다.
7. 기타 일관된 EU 라벨에 대한 필수사항을 침해하지 않고 경제운영자는 본 규정에 일관된 라벨링이 규정된 포장에 대한 지속가능성 필수사항, 기타 포장 특성 또는 포장 폐기물 관리 옵션과 관련하여 소비자 또는 기타 최종 사용자가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라벨, 마크, 기호 또는 문구를 제공하거나 표시해서는 안 된다.
8.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포함되거나 제44(1)조에 언급된 것 이외의 보증금 반환 시스템이 적용되는 포장은 해당 제도 또는 시스템이 적용되는 영토 전역에서 해당 표기를 통해 식별할 수 있다. 이 기호는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하며, 포장의 재활용성 또는 재사용성에 대해 소비자 또는 사용자를 오인시켜서는 안 된다.

제12조
포장 폐기물 수거용 폐기물 용기 라벨링
2018년 1월 1일까지 별도의 용기에 폐기해야 할 포장 폐기물의 각 구성 요소를 분리 수거할 수 있도록 모든 폐기물 용기에 눈에 띄고, 쉽게 읽을 수 있으며, 지워지지 않는 관련 라벨을 부착, 인쇄 또는 새겨야 한다.
제4장
제5장 및 제7장의 의무를 제외한 경제운영자의 의무

제13조
제조업체의 의무
1. 포장을 시장에 출시할 때 제조업체는 포장이 다음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a) 제5조~제10조에 규정된 해당 필수사항에 따라 설계하고 제조해야 한다.
(b) 제11조에 규정된 해당 필수사항에 따라 라벨을 부착한다.
2.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조업체는 제33조에 언급된 관련 적합성 평가 절차를 직접 수행하거나 자신의 대리인으로 통해 이 절차를 수행하여 부속서 VII에 언급된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3조에 언급된 관련 적합성 평가 절차를 통해 포장의 해당 필수사항 준수 여부가 입증된 경우, 제조업체는 제34조에 따라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
3. 제조업체는 포장이 시장에 출시된 후 10년 동안 부속서 VII에 언급된 기술 문서 및 EU 적합성 선언서를 보관해야 한다.
4. 제조업체는 연속적인 포장 생산이 계속해서 본 규정에 순응하는 절차가 마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포장 설계 또는 특성의 변경뿐만 아니라 적합성 선언의 기준이 되거나 적합성 검증 시 적용한 일관된 표준, 공통 기술규격 또는 기타 기술규격의 변경은 제조업체가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포장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조업체는 제33조 및 부속서 VII에 명시된 적합성 평가 절차에 따라 재평가를 수행하거나 자신을 대신하여 적합성 평가 절차가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5. 제조업체는 포장이 유형, 배치번호나 일련번호 또는 기타 식별 번호를 포함하거나, 포장의 크기 또는 성격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요구된 정보가 포장된 제품에 첨부된 문서에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6. 제조업체는 포장, QR 코드 또는 기타 데이터 캐리어에 이름, 등록 상호 또는 상표뿐만 아니라 우편주소 및 가능한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전자적 통신 수단을 표시해야 한다. 불가능한 경우, 요구된 정보는 제11(2)조에 언급된 QR 코드 또는 제11(4)조에 언급된 데이터 캐리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부의 일부로 또는 포장된 제품에 첨부된 문서에 제공해야 한다. 우편주소는 제조업체에 연락할 수 있는 단일 지점을 표시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명확하며 이해하기 쉽고 읽기 쉬워야 한다.
7. 제조업체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가 명확하며 이해하기 쉽고, 읽기 쉬우며, 포장된 제품의 라벨링에 대해 다른 연합 법률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대체하거나, 가리거나, 혼동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8. 시장에 출시된 포장이 제5조~제11조에 명시된 해당 필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제조업체는 즉시 해당 포장을 적합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회수하거나 적절한 경우에는 리콜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포장을 시판한 회원국의 시장감시당국에 즉시 의심되는 규정 미준수 및 모든 시정조치를 알려야 한다.
9. 제조업체는 국가 관할당국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관할당국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작성된 기술 문서를 비롯하여 포장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 및 문서는 종이 또는 전자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관련 문서는 국가 관할당국의 요청을 접수한 후 10일 내에 제공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제5조~제10조에 규정된 필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국가 관할당국과 협력해야 한다.

제14조
포장 또는 포장 재료 공급업체의 정보 제공 의무
포장 또는 포장 재료 공급업체는 제조업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작성된 부속서 VII에 언급되고 제5조~제10조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 문서를 비롯하여 제조업체가 본 규정에 대한 포장 및 포장 재료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문서를 제조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정보 및 문서는 종이 또는 전자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적절한 경우, 접촉 민감성 포장에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된 문서 및 정보는 제1항에 따라 제조업체에 제공해야 할 정보 및 문서의 일부이어야 한다.

제15조
승인된 대리인의 의무
1. 제조업체는 서면 위임장을 통해 승인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2. 제13(1)조에 규정된 의무 및 부속서 VII에 언급되고 제5조~제10조에 따라 요구된 기술 문서를 작성할 의무는 승인된 대리인의 위임사항 중 일부가 될 수 없다.
(a) 승인된 대리인은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위임장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위임장은 승인된 대리인이 최소한 다음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b) 포장이 시장에 출시된 후 10년 동안 EU 적합성 선언서 및 기술 문서를 국가 시장감시당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c) 승인된 대리인의 위임장에 포함된 포장 규정 미준수와 관련하여 취해진 모든 조치에 대해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 관할당국과 협력한다.
(d) 국가 관할당국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관할당국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작성된 포장의 적합성 입증을 위한 모든 정보 및 문서를 관할당국에 제공한다.
(e) 국가 관할당국의 요청에 따라 요청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관련 문서를 제공한다.
(f) 제조업체가 본 규정에 따른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위임을 종료한다.

제16조
수입업자의 의무
1. 수입업체는 제5조~제11조에 규정된 필수사항을 준수하는 포장만 출시해야 한다.
2. 수입업체는 시장에 포장을 출시하기 전에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a) 제33조에 언급된 적절한 적합성 평가 절차가 수행되었고, 제조업체가 부속서 VII에 언급되고 제5조~제10조에 따라 요구된 기술 문서를 작성했다.
(b) 포장에 제11조에 따른 라벨을 부착했다.
(c) 포장에 요구된 문서를 첨부했다.
(d) 제조업체가 제13조 (5) 및 (6)에 규정된 필수사항을 준수했다.
포장이 제5조~제11조에 규정된 해당 필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입업체는 포장이 해당 필수사항을 준수할 때까지 포장을 출시해서는 안 된다.
3. 수입업체는 포장에 이름과 등록 상호, 상표뿐만 아니라 우편주소와 연락이 가능한 전자 통신 수단을 표시해야 한다. 불가능한 경우, 요구된 정보는 데이터 캐리어를 통해 또는 포장된 제품에 첨부된 문서에 제공해야 한다. 연락처 정보는 명확하며 이해하기 쉽고 읽기 쉬워야 한다.
4. 수입업체는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가 명확하며 이해하기 쉽고 읽기 쉬우며, 포장된 제품의 라벨링에 대해 다른 연합 법률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대체하거나, 가리거나, 혼동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5. 수입업체는 포장이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동안 보관 또는 운송 조건이 제5조~제11조에 규정된 해당 필수사항의 준수를 위협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6. 시장에 출시된 포장이 제5조~제11조에 명시된 해당 필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수입업체는 즉시 해당 포장을 적합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회수하거나 적절한 경우 리콜해야 한다.
7. 수입업체는 포장을 시판한 회원국의 시장감시당국에 즉시 의심되는 규정 불이행 사항 및 취한 모든 시정조치를 알려야 한다.
8. 수입업체는 포장이 시장에 출시된 후 10년 동안 EU 적합성 선언서의 사본을 국가 시장감시당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하며, 요청 시 부속서 VII에 언급되고 제5조~제10조에 따라 요구된 기술 문서를 전술한 당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9. 수입업체는 국가 관할당국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기술 문서를 비롯하여 관할당국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작성된 제5조~제10조에 규정된 해당 필수사항에 대한 포장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문서를 관할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 및 문서는 종이 또는 전자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관련 문서는 국가 관할당국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제공해야 한다.
10. 수입업체는 제5조~제10조에 규정된 필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국가 관할당국과 협력해야 한다.

제17조
유통업체의 의무
1. 포장을 시판할 때 유통업체는 본 규정의 필수사항과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포장을 시판하기 전에 유통업체는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a) 포장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가 적용되는 생산자가 제40조에 언급된 생산자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다.
(b) 포장에 제11조에 따른 라벨을 부착했다.
(c)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각각 제13조 (5)와 (6) 및 제16(3)조에 규정된 필수사항을 준수했다.
3. 포장을 시판하기 전에 포장이 제5조~제11조에 규정된 해당 필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조업체가 해당 필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유통업체는 포장이 해당 필수사항을 준수할 때까지 또는 제조업체가 해당 필수사항을 준수할 때까지 포장을 시판해서는 안 된다.
유통업체는 포장이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동안 보관 또는 운송 조건이 제5조~제11조에 규정된 해당 필수사항의 준수를 위협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4. 시판된 포장이 제5조~제11조에 명시된 해당 필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유통업체는 해당 포장을 적합하게 만들거나 회수하거나 리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통업체는 포장을 시판한 회원국의 시장감시당국에 즉시 의심되는 규정 미준수 사항 및 취한 모든 시정조치를 알려야 한다.
5. 유통업체는 국가 관할당국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관할당국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작성된 제5조~제10조에 규정된 해당 필수사항에 대한 포장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유통업체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 및 문서를 관할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정보 및 문서는 종이 또는 전자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유통업체는 제5조~제10조에 규정된 필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국가 관할당국과 협력해야 한다. 

제18조
주문 처리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주문 처리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취급하는 포장에 대해 창고 보관, 취급 및 포장, 주소 기입 또는 발송 조건이 제5조~제11조에 규정된 필수사항에 대한 포장의 준수를 위협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9조
제조업체의 의무가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에게 적용되는 경우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는 본인 명의 또는 상표로 포장을 시판하거나 본 규정의 관련 필수사항을 준수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포장을 수정하는 경우 본 규정의 목적상 제조업체로 간주하고 제14조에 따른 제조업체를 준수해야 한다.

제20조
경제운영자 식별
1. 경제운영자는 요청 시 시장감시당국에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 포장을 제공받은 경제운영자의 식별 정보
(b) 포장을 제공한 경제운영자의 식별 정보
2. 경제운영자는 포장을 공급받은 후 10년 동안 및 포장을 공급한 후 10년 동안 제1항에 언급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21조
과잉 포장과 관련된 의무
1. 묶음 포장, 운송 포장 또는 전자상거래 포장으로 최종 유통업체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경제운영자는 빈 공간 비율이 최대 40%가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이 계산의 목적상,
(a) 빈 공간은 묶음 포장, 운송 포장 또는 전자상거래 포장의 총 부피 및 그 안에 담긴 판매 포장의 부피 간 차이를 의미한다.
(b) 빈 공간 비율은 이 항의 (a) 항목에서 정의된 빈 공간과 묶음 포장, 운송 포장 및 전자상거래 포장의 총 부피 비율을 의미한다.
종이 조각, 에어 쿠션, 버블 랩, 스펀지 필러, 폼 필러, 우드 울, 폴리스티렌 또는 스티로폼 칩과 같은 충전재로 채원진 공간은 빈 공간으로 간주해야 한다.
3. 전자상거래 포장으로 판매 포장을 사용하는 경제운영자는 제1항에 규정된 의무에서 면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매 포장이 제9조의 필수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22조
특정 포장 형식의 사용 제한
1. 경제운영자는 부속서 V에 열거된 형식 및 목적으로 포장을 시장에 출시해서는 안 된다.
2. 제1항의 예외로서 경제운영자는 2030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속서 V의 3번 항목에 열거된 형식 및 목적으로 포장을 시장에 출시해서는 안 된다.
3. 회원국은 경제운영자가 [OP: 본 규정의 발효일 삽입 요망]에 적용되는 집행위원회 권고 2003/361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영세기업의 정의를 충족하고 포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재사용 시스템의 작동에 필요한 인프라에 접근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 부속서 V의 3번 항목에서 이러한 경제운영자를 면제할 수 있다.
4. 집행위원회는 포장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 및 과학 발전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부속서 V를 개정하는 위임법률을 제58조에 따라 채택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위임법률을 채택할 때 집행위원회는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보장하고 포장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특정 포장 형식의 사용을 제한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접촉 민감성 포장에 적용되는 필수사항을 충족하는 포장 대안책의 가용성 및 포장된 제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제23조
재사용 가능 포장과 관련된 의무
1.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는 경제운영자는 제24조 및 부속서 VI에 규정된 필수사항을 충족하는 해당 포장의 재사용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해당 시스템의 필수사항 준수에 대한 설명은 제10(2)조에 따라 제공해야 할 재사용 가능 포장에 대한 기술 문서의 일부로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체는 부속서 VI에 명시된 시스템 참여자에게 관련 서면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제24조
재사용 시스템과 관련된 의무
1.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을 사용하는 경제운영자는 하나 이상의 재사용 시스템에 참여해야 하며,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이 속한 재사용 시스템이 부속서 VI의 제A부에 규정된 필수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을 사용하는 경제운영자는 최종 사용자가 다시 사용하도록 제공하기 전에 부속서 VI의 제B부에 따라 해당 포장을 리컨디셔닝해야 한다.

제25조
리필과 관련된 의무
1. 경제운영자가 리필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경우, 최종 사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한다.
(a) 리필을 통해 제공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용기 유형
(b) 리필을 위한 위생 기준
(c) 항목에 언급된 용기 사용과 관련하여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최종 사용자의 책임
이 정보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특정 부분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 리필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운영자는 리필 스테이션이 부속서 VI의 제C부에 규정된 필수사항 및 리필을 통한 제품 판매에 대한 기타 연합 법률에 규정된 필수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3. 리필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운영자는 리필 스테이션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포장이 무료로 제공되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 시스템의 일부로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4. 경제운영자는 최종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경제운영자에 의해 전달된 필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종 사용자가 제공한 용기의 리필을 거부할 수 있다.

제26조
재사용 및 리필 목표
1. 2030년 1월 1일부터 지침 2012/19/EU의 부속서 II 2번 항목에 언급된 회원국 영토에 처음으로 대형 가전제품을 시판하는 경제운영자는 해당 제품의 90%가 재사용 시스템에 속한 재사용 가능한 운송용 포장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회원국 영토에서 테이크아웃 판매 시점에 용기에 리필되는 차가운 또는 따뜻한 음료를 판매 포장으로 시판하는 최종 유통업체는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a) 2030년 1월 1일부터 해당 음료의 20%가 재사용 시스템에 속한 재사용 가능한 포장으로 제공되거나 리필 가능하다. 
(b) 2040년 1월 1일부터 해당 음료의 80%가 재사용 시스템에 속한 재사용 가능한 포장으로 제공되거나 리필 가능하다.
3. HORECA 부문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최종 유통업체가 회원국 영토에서 추가 조리 없이 즉시 소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용기에 담긴 상태로 소비되는 테이크 아웃 즉석식품을 판매 포장으로 시판하는 경우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a) 2030년 1월 1일부터 해당 제품의 10%가 재사용 시스템에 속한 재사용 가능 포장으로 제공되거나 리필 가능하다.
(b) 2040년 1월 1일부터 해당 제품의 40%가 재사용 시스템에 속한 재사용 가능 포장으로 제공되거나 리필 가능하다.
4. 회원국 영토에서 맥주, 탄산 알코올 음료, 와인 이외의 발효 음료, 가향 와인 제품 및 과일 와인, 스피릿 음료 기반 제품, 와인 또는 음료, 소다, 사이다 또는 주스와 혼합된 기타 발효 음료 형태의 알코올 음료를 판매 포장으로 시판하는 제조업체 및 최종 유통업체는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a) 2030년 1월 1일부터 해당 제품의 10%가 재사용 시스템에 속한 재사용 가능 포장으로 제공하거나 리필 가능하다.
(b) 2040년 1월 1일부터 해당 제품의 25%가 재사용 시스템에 속한 재사용 가능 포장으로 제공되거나 리필 가능하다.
5. 회원국 영토에서 스파클링 와인을 제외한 와인 형태의 알코올 음료를 판매 포장으로 시판하는 제조업체 및 최종 유통업체는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a) 2030년 1월 1일부터 해당 제품의 5%가 재사용 시스템에 속한 재사용 가능 포장으로 제공되거나 리필 가능하다.
(b) 2040년 1월 1일부터 해당 제품의 15%가 재사용 시스템에 속한 재사용 가능 포장으로 제공되거나 리필 가능하다.
6. 회원국 영토에서 물, 설탕이 첨가된 물, 기타 감미료가 첨가된 물, 향미수, 청량음료, 소다 레모네이드, 아이스티 및 즉시 마실 수 있는 유사한 음료, 순수 주스, 과일이나 채소 주스 또는 머스트, 우유를 첨가하지 않은 스무디, 유지방이 포함된 무알코올 음료 형태의 비알코올 음료를 판매 포장으로 시판하는 제조업체 및 최종 유통업체는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a) 2030년 1월 1일부터 해당 제품의 10%가 재사용 시스템에 속한 재사용 가능 포장으로 제공되거나 리필 가능하다.
(b) 2040년 1월 1일부터 해당 제품의 25%가 재사용 시스템에 속한 재사용 가능 포장으로 제공되거나 리필 가능하다.
7. 제12항 및 제13항에 규정된 조건 이외의 조건으로 제품을 운반 또는 포장하기 위해 팔레트, 플라스틱 상자, 접이식 플라스틱 상자, 통 및 드럼 형태의 운송용 포장을 사용하는 경제운영자는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a) 2030년 1월 1일부터 사용된 해당 포장의 30%가 재사용 시스템에 속한 재사용 가능 포장이다. 
(b) 2040년 1월 1일부터 사용된 해당 포장의 90%가 재사용 시스템에 속한 재사용 가능 포장이다.
8. 전자상거래를 통해 처음으로 시판되는 비식품 품목의 운송 및 배송을 위해 운송 포장을 사용하는 경제운영자는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a) 2030년 1월 1일부터 사용된 해당 포장의 10%가 재사용 시스템에 속한 재사용 가능 포장이다.
(b) 2040년 1월 1일부터 사용된 해당 포장의 50%가 재사용 시스템에 속한 재사용 가능 포장이다.
9. 운송 중 팔레트에 배치된 제품의 안정화 및 보호를 위해 팔레트 래핑 및 스트랩 형태의 운송 포장을 사용하는 경제운영자는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a) 2030년 1월 1일부터 사용된 해당 포장의 10%가 재사용 시스템에 속한 재사용 가능 포장이다.
(b) 2040년 1월 1일부터 사용된 해당 포장의 30%가 재사용 시스템에 속한 재사용 가능 포장이다.
10. 재고 관리 단위를 형성하기 위해 일정 수의 제품을 묶음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판매 포장이 아닌 상자(판지 상자 제외) 형태의 묶음 포장을 사용하는 경제운영자는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a) 2030년 1월 1일부터 사용된 해당 포장의 10%가 재사용 시스템에 속한 재사용 가능 포장이다.
(b) 2040년 1월 1일부터 사용된 해당 포장의 25%가 재사용 시스템에 속한 재사용 가능 포장이다.
11. 제1항~제10항에 명시된 목표는 1역년에 대해 계산해야 한다.
12. 경제운영자가 사용하는 운송 포장은 다음과 같이 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재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a) 운영자가 활동을 수행하는 여러 현장 간 운송
(b) 운영자가 활동을 수행하는 현장 및 [OP: 본 규정의 발효일 삽입 요망]에 적용되는 집행위원회 권고 2003/361의 부속서 제3조에 정의된 다른 연계 기업 또는 파트너 기업 현장 간 운송
이 의무는 모든 크기 및 재료의 팔레트, 상자(판지 상자 제외), 트레이, 플라스틱 상자, 중형산적용기, 드럼 및 금속 통을 비롯한 유연한 형태의 물건에 적용한다.
13. 동일한 회원국에서 다른 경제운영자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경제운영자는 해당 제품의 운송을 위해 재사용 가능한 운송 포장만 사용해야 한다.
이 의무는 모든 크기 및 재료의 팔레트, 상자(판지 상자 제외), 플라스틱 상자, 중형산적용기 및 드럼을 비롯한 유연한 형태의 물건에 적용한다.
14. 경제운영자는 1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제10항의 목표를 충족할 의무에서 면제된다.
(a) 시장에 1,000kg 이하의 포장재를 출시한 경우
(b) [OP: 본 규정의 발효일 삽입 요망]에 적용되는 집행위원회 권고 2003/361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영세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15. 경제운영자는 1년 동안 모든 보관 및 배송 구역을 포함한 판매 면적이 100 m2 이하인 경우 제2항~제6항의 목표를 달성할 의무에서 면제된다.
16. 집행위원회는 다음을 확립하기 위해 본 규정을 보완하는 위임법률을 제58조에 따라 채택할 권한이 있다.
(a) 제45(2)조에 따라 회원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조항의 제1항~제6항에서 다루는 것 이외의 다른 제품 및 제7항~제10항에서 다루는 포장 이외의 다른 포장 형식에 대한 목표
(b) 이 조항의 제14항 (a)~(c) 항목에 열거된 것 이외의 추가 경제운영자에 대한 면제
(c) 위생, 식품 안전 또는 환경 문제로 인해 이 조항의 제2항~제6항에 명시된 목표 달성에 저해되는 경우, 해당 목표에 포함된 특정 포장 형식에 대한 면제
17. [OP: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8년 후에 해당하는 날짜 삽입 요망]까지 집행위원회는 플라스틱 재사용 상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치를 수립하고 이 조항에 명시된 목표를 검토하며 새로운 포장 재사용 및 리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27조
재사용 및 리필 목표 달성 계산 규칙
1. 지침 2012/19/EU의 부속서 II 2번 항목에 열거된 대형 가전제품을 처음으로 회원국 영토에서 시판하는 경제운영자는 제26(1)조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을 계산해야 한다.
(a) 1년 동안 회원국 영토에서 재사용 시스템에 속한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으로 처음 시판된 대형 가전제품의 판매 단위 수
(b) 1년 동안 회원국 영토에서 (a) 항목에 언급된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 이외의 포장으로 처음 시판된 대형 가전제품의 판매 단위 수
2. 회원국 영토에서 해당 제품을 시판하는 최종 유통업체 또는 적절한 경우 제조업체는 제26조 (2)~(6)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입증하기 위해 각 목표에 대해 별도로 다음을 계산해야 한다.
(a) 1년 동안 회원국 영토에서 재사용 시스템에 속한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으로 시판된 음료 및 식품의 판매 단위 수
(b) 1년 동안 회원국 영토에서 리필을 통해 시판되는 음료 및 식품의 판매 단위 수
(c) 1년 동안 회원국 영토에서 (a) 및 (b) 항목에 언급된 것 이외의 기타 수단으로 시판된 음료 및 식품의 판매 단위 수
3. 해당 포장을 사용하는 경제운영자는 제26조 (7)~(10)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입증하기 위해 각 목표에 대해 별도로 다음을 계산해야 한다.
(a) 1년 동안 사용된 재사용 시스템에 속한 재사용 가능 포장을 구성하는 제26조 (7)~(10)에 열거된 각 포장 형식의 환산 단위 수
(b) 1년 동안 사용된 항목 (a)에 명시된 것 이외의 제26조 (7)~(10)에 열거된 각 포장 형식의 환산 단위 수
4. 2028년 12월 31일까지 집행위원회는 제26조에 명시된 목표에 대한 세부 계산 규칙 및 방법론을 수립하는 이행법률을 채택해야 한다.
이행법률은 제59(3)조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해야 한다.

제28조
재사용 및 리필 목표에 대한 관할당국 보고
1. 제26조 (1)~(10)에 언급된 경제운영자는 각 해에 제26조에 명시된 목표 달성에 대한 데이터를 본 규정의 제35조에 언급된 관할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보고서는 데이터가 수집된 보고 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3. 첫 번째 보고 기간은 2030년 1월 1일에 시작되는 해이다.
4. 관할당국은 데이터가 보고되는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할 형식을 지정해야 한다.
5. 관할당국은 보고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6. 회원국은 제1항에 언급된 보고서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5장
운반용 비닐봉지

제29조
운반용 비닐봉지
1. 회원국은 자국 영토에서 운반용 경량 비닐봉지의 소비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속적인 감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및 그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소비량이 1인당 운반용 경량 비닐봉지 40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중량 목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달성된다.
2. 회원국이 제1항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운반용 경량 비닐봉지가 제조, 재활용 또는 폐기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퇴비화성, 내구성 또는 의도된 특정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조치는 비례적이고 비차별적인 경우 제4조의 예외로서 마케팅 제한을 포함할 수 있다.
3. 회원국은 조약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따라 두께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운반용 비닐봉지에 대해 경제적 수단 및 국가 감축 목표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위생 목적으로 필요하거나 식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비포장 식품의 판매 포장으로 제공되는 운반용 초경량 비닐봉지를 제1항에 명시된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장
포장의 적합성

제30조
시험, 측정 및 계산 방법
포장이 본 규정의 제5조~제11조 및 제24조에 명시된 필수사항을 준수하고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시험, 측정 및 계산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최첨단 방법을 고려하고 결과의 불확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되는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하며 재현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31조
적합성 추정
1. 유럽연합 관보에 고시된 일관된 기준 또는 그 일부를 준수하는 제30조에 언급된 시험, 측정 또는 계산 방법은 전술한 조항에 명시된 표준 또는 그 일부에 포함된 필수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2. 유럽연합 관보에 고시된 일관된 기준 또는 그 일부를 준수하는 포장은 제5조~제11조 및 제24조에 명시된 기준에 포함된 필수사항 또는 그 일부를 준수하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제32조
공통 기술규격
1. 제2항에 언급된 공통 기술규격 또는 그 일부를 준수하는 포장은 필수사항이 전술한 공통 기술규격 또는 그 일부에 포함된 범위까지 제5조~제11조 및 제24조에 명시된 필수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행법률을 통해 제5조~제11조 및 제24조에 명시된 필수사항에 대한 공통 기술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a) 유럽연합 관보에 고시된 관련 필수사항을 다루는 일관된 기준이 없거나 기준이 달성하고자 하는 필수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b) 집행위원회가 규정 1025/2012의 제10(1)조에 따라 하나 이상의 유럽 표준화 기구에 제5조~제11조 및 제24조에 규정된 필수사항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작성하거나 개정하도록 요청했고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i) 요청이 접수된 유럽 표준화 기구 중 어느 곳에서도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
(ii) 요청이 접수된 유럽 표준화 기구 중 적어도 한 곳에서 요청을 수용했지만, 요청된 표준이 
· 요청에 명시된 기한 내에 채택되지 않은 경우
·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다루고자 하는 필수사항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이행법률은 제59(3)조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해야 한다. 
3. 유럽연합 관보에 일관된 기준이 고시된 경우, 집행위원회는 제5조~제11조 및 제24조에 명시된 동일한 필수사항을 다루는 제2항에 언급된 이행법률 또는 그 일부를 폐지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제33조
적합성 평가 절차
제5조~제11조에 규정된 필수사항에 대한 포장의 적합성 평가는 부속서 VII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제34조
EU 적합성 선언서
1. EU 적합성 선언서는 제5조~제11조에 규정된 필수사항이 충족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2. EU 적합성 선언서는 부속서 VIII에 명시된 모델 구조를 가져야 하고, 부속서 VII에 제시된 모듈의 요소들을 포함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한 포장이 출시되거나 시판된 회원국에서 요구하는 언어(들)로 번역해야 한다.
3. 포장 또는 포장 제품에 EU 적합성 선언서를 요구하는 두 개 이상의 연합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이러한 모든 연합 법률에 대해 단일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선언서는 관련 연합 법률 및 해당 고시 참조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관련 개별 EU 적합성 선언서들로 구성된 서류일 수 있다. 
4.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제조업체는 포장이 본 규정에 명시된 필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책임을 진다.
제7장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관리
제1절 – 총칙

제35조
관할당국
1. 회원국은 이 장 및 제26조 (1)~(10), 제27조, 제28조, 제29조에 명시된 의무의 이행 및 집행을 담당하는 하나 이상의 관할당국을 지정해야 한다.
2. 회원국은 다음을 규제하는 행정 및 절차 규칙을 비롯하여 관할당국(들)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
(a) 제39조에 따른 생산자 등록
(b) 제39(7)조에 따른 보고 필수사항의 조직 및 모니터링
(c) 제40조에 따른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
(d) 제50조에 따른 정보 제공
4. [OP: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3개월 후에 해당하는 날짜 삽입 요망]까지 회원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할당국의 이름과 주소를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회원국은 해당 관할당국의 이름 또는 주소의 변경사항을 부당하거나 지체 없이 집행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36조
조기 경고 보고서
1. 집행위원회는 유럽환경청과 협력하여 늦어도 제38조 및 제46조에 규정된 각 기한의 3년 전까지 전술한 조항에 규정된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 상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각 회원국의 목표 달성 추정치
(b) 해당 기한 내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회원국 목록 및 관련 회원국에 대한 적절한 권고사항
(c) 목표 달성을 향한 전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연합 전역에서 사용된 모범 사례의 예

제37조
폐기물 관리 계획
회원국은 지침 2008/98/EC의 제28조에 따라 요구되는 폐기물 관리 계획에서 본 규정의 제38조 및 제45조에 따라 취한 조치를 비롯하여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관리에 대한 별도로 구분된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제2절 – 폐기물 방지

제38조
포장 폐기물 방지
1. 각 회원국은 결정 2005/270/EC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보고된 2018년 1인당 포장 폐기물 발생량 대비 1인당 포장 폐기물 발생량을 다음 기한까지 다음 비율로 줄여야 한다.
(a) 2030년까지 5%
(b) 2035년까지 10%
(c) 2040년까지 15% 
2. 회원국은 포장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고 포장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3. 제2항의 목적상 회원국은 지침 2008/98/EC의 부속서 IV 및 IVa에 언급된 조치와 같이 폐기물 계층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 및 기타 조치 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생산자 또는 생산자 책임 조직이 폐기물 방지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는 필수사항을 비롯한 기타 적절한 수단 및 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비례적이고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조약에 따라 무역 장벽 또는 경쟁 왜곡을 피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4. [OP: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8년 후에 해당하는 날짜 입력 요망]까지 집행위원회는 제1항에 명시된 목표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집행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안을 첨부해야 한다.
5. 회원국은 조약에 규정된 일반 규칙을 준수하고 본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 조항에 규정된 최소 필수사항을 넘어서는 조항을 채택할 수 있다.

제3절
생산자 등록부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제39조
생산자 등록부
1. 회원국은 생산자가 해당 부문에서 규정된 필수사항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등록부를 설치해야 한다.
이 등록부는 모든 회원국에서 생산자 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을 위해 지정된 대리인의 등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생산자 등록부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2. 생산자는 제1항에 언급된 등록부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생산자는 포장을 처음으로 시판하는 각 회원국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생산자가 제41(1)조에 언급된 생산자 책임 조직을 지정한 경우, 이 조항에 명시된 의무는 등록부가 설치된 회원국에서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해당 조직이 이행해야 한다.
3. 이 조항에 명시된 의무는 생산자를 대신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을 위해 지정된 대리인이 이행할 수 있다.
4. 생산자는 본인 또는 해당되는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을 위해 지정한 대리인이 회원국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이 회원국 시장에 포장을 시판해서는 안 된다.
5. 등록 신청서는 부속서 IX의 제A부에 따라 제공해야 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회원국은 등록부의 효율적인 사용에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 또는 문서를 요청할 수 있다.
6. 생산자책임재활용을 위해 지정된 대리인이 두 명 이상의 생산자를 대표하는 경우, 대리인은 제5항에 따라 제공해야 할 정보 외에도 대표된 각 생산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7. 생산자, 해당되는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을 위해 지정된 생산자의 대리인 또는 생산자 책임 조직은 등록부를 책임지는 관할당국에 전년도 전체에 대해 부속서 IX의 제B부에 명시된 정보를 매년 3월 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8. 등록부를 책임지는 관할당국은
(a)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해 제2항에 언급된 생산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관련 세부사항은 관할당국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b) 제5항 및 제6항에 명시된 모든 정보가 제공된 시점부터 최대 12주 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등록 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c) 제5항 및 제6항에 명시된 필수사항에 실질적인 필수사항을 추가하지 않고 등록 필수사항 및 절차와 관련된 방식을 정할 수 있다. 
(d) 제2항에 언급된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 기반의 비례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e) 제7항에 언급된 보고를 접수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9. 생산자, 해당되는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을 위해 지정된 생산자의 대리인 또는 생산자 책임 조직은 등록에 포함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및 등록에 언급된 포장의 회원국 영토 내 시판이 영구적으로 중단된 경우 부당한 지체 없이 관할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생산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록부에서 제외된다. 
10. 생산자 등록부의 정보에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회원국은 소비자가 생산자와 원격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가 등록부 정보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1. 집행위원회는 등록부 등록 양식 및 등록부에 대한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고해야 할 데이터 세부사항 및 보고에서 다루어야 할 포장 유형과 재료 범주를 지정하는 이행법률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이행법률은 제59(3)조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해야 한다.

제40조
생산자책임재활용
1. 포장 생산자는 지침 2008/98/EC의 제8조와 제8a조 및 이 섹션을 기반으로 확립된 제도에 따라 회원국 영토에서 처음으로 시판된 포장에 대해 확대된 생산자 책임을 져야 한다. 
2. 생산자는 소속 회원국 이외에 처음으로 포장을 시판한 각 회원국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을 위해 지정된 대리인을 서면 위임장을 통해 임명해야 한다.
3. 소비자가 생산자와 원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정 (EU) 2022/2065의 제3장 제4절의 범위에 속한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연합에 위치한 소비자에게 포장을 제공하는 생산자로부터 다음 정보를 얻어야 한다.
(a) 소비자가 위치한 회원국에서 수행된 제39조에 언급된 생산자 등록에 대한 정보 및 해당 등록부에 있는 생산자 등록 번호
(b) 소비자가 위치한 회원국에서 이 조항의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생산자책임재활용 필수사항을 준수한 포장만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생산자의 자체 인증

제41조
생산자 책임 조직
1. 생산자는 제42조에 따라 승인된 생산자 책임 조직이 자신을 대신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회원국은 생산자 책임 조직의 위임을 의무화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2. 회원국 영토에서 여러 생산자 책임 조직이 생산자를 대신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승인된 경우, 회원국은 제42(3)조,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활동과 관련하여 생산자 책임 조직이 다 함께 회원국 전체 영토에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회원국은 생산자 책임 조직이 조율된 방식을 통한 의무의 이행을 감독하도록 관할당국에 위임하거나 독립적인 제삼자를 임명해야 한다.
3. 생산자 책임 조직은 독점 정보 또는 개별 생산자나 생산자가 임명한 대리인에 귀속된 정보와 관련하여 보유한 데이터의 기밀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
4. 지침 2008/98/EC의 제8a(3)조 (e) 항목에 언급된 정보 외에도, 생산자 책임 조직은 회원국 영토에 처음으로 시판된 포장의 양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를 이행한 포장의 양과 관련하여 회수 및 재활용된 재료 수준에 대한 정보를 상업 및 산업적 기밀 유지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최소한 매년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제42조
생산자책임재활용 이행에 대한 승인
1.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를 개별적으로 이행하는 경우 생산자 또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를 집단적으로 이행하는 경우 지정된 생산자 책임 조직은 관할당국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2. 회원국은 제35조에 언급된 행정 및 절차 규칙을 규정한 조치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이행에 대해 상이할 수 있는 승인 절차 필수사항 및 세부사항뿐만 아니라, 생산자 또는 생산자 책임 조직이 제공해야 할 정보를 비롯하여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을 정해야 한다. 승인 절차는 제3항에 규정된 필수사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들의 검증 필수사항 및 해당 검증을 수행하는 기한을 포함하여 명시해야 한다. 검증 기한은 신청 서류가 제출된 날로부터 12주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검증은 독립적인 전문가가 수행해야 하며, 전문가는 결과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독립적인 전문가는 관할당국 및 생산자 책임 조직 또는 개별 이행을 위해 승인된 생산자와 관계가 없어야 한다.
3. 회원국이 제2항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조치는 다음을 보장하는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a) 지침 2008/98/EC의 제8a(3)조 (a)~(d) 항목에 규정된 필수사항을 준수한다.
(b) 생산자 또는 생산자 책임 조직이 마련한 조치가 생산자 또는 생산자 책임 조직이 대리하는 생산자에 의해 처음으로 회원국 영토에 시판된 포장의 양 및 유형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포장 폐기물의 부피 및 면적에 비례하는 빈도로 제43조 (1)과 (2) 및 제44조에 따라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반환 또는 수거에 충분하다. 
(c) 유통업체, 공공기관 또는 폐기물 관리를 대신 수행하는 제삼자와 협력하여 해당 목적을 위해 필요한 조치(예비 조치 포함)가 마련된다.
(d) 수거된 포장 폐기물이 이후 예비 처리 및 재활용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분류 및 재활용 용량을 사용할 수 있다.
(e) 제6항에 규정된 필수사항을 준수한다.
4. 생산자 또는 생산자 책임 조직은 허가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의 변경사항, 허가 조건과 관련된 변경사항 또는 영구적인 운영 중단을 부당한 지체 없이 관할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5. 관할당국은 특히 생산자 또는 생산자 책임 조직이 포장 폐기물 처리 조직과 관련된 필수사항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거나 관할당국에 대한 보고 또는 허가 조건과 관련된 변경사항 통보를 하지 않거나 운영을 중단한 경우 해당 허가의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6.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를 개별적으로 이행하는 경우 생산자 또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를 집단적으로 이행하는 경우 지정된 생산자 책임 조직은 영구적인 운영 중단 또는 지불 불능을 비롯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생산자 또는 생산자 책임 조직이 지불해야 할 폐기물 관리 운영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적절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이 보증은 재활용 보험, 동결 계좌 또는 생산자의 생산자 책임 조직 참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회원국은 이 보증에 대한 추가 필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절
반환, 수거, 보증금 반환 시스템

제43조
반환 및 수거 시스템
1. 회원국은 포장 폐기물이 지침 2008/98/EC의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처리되도록 보장하고 재사용 및 고품질 재활용을 위한 준비를 촉진하기 위해 최종 사용자로부터의 모든 포장 폐기물 반환 및 분리 수거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포장 또는 포장 폐기물의 일부를 함께 수거하거나 다른 폐기물과 함께 수거하는 것이 지침 2008/98/EC의 제4조 및 제13조에 따른 재사용, 재활용 또는 기타 회수 작업을 위한 준비를 거치는 포장 또는 포장 폐기물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당 작업에서 분리 수거를 통해 얻은 것과 유사한 품질의 결과물이 생성되는 경우, 회원국은 제1항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3. 제1항에 언급된 시스템은
(a) 관련 부문의 경제운영자, 관할 공공기관 및 폐기물 관리를 대신 수행하는 제삼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b) 회원국의 전체 영토와 모든 유형의 포장 및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포장 폐기물을 포괄해야 하고, 인구 규모, 포장 폐기물 예상량 및 구성, 최종 사용자의 접근성 및 근접성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공장소, 사업장 및 주거 지역에서의 분리 수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c) 시스템 접근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 요금 및 기타 조건과 관련하여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수입 제품에 개방되어야 하며, 조약에 따라 무역 장벽 또는 경쟁 왜곡을 방지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4. 회원국은 관련 부문에서 재활용 재료 사용에 대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포장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제3항에 명시된 폐기물 분리 수거 의무에 대한 예외로서, 특정 유형의 포장 폐기물은 함께 수거하는 방식이 재활용 작업을 거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러한 작업에서 얻은 결과물의 품질이 분리 수거를 통해 얻는 것과 유사한 경우 함께 수거할 수 있다.

제44조
보증금 반환 시스템
1. 2029년 1월 1일까지 회원국은 다음에 대한 보증금 반환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최대 용량이 3리터인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병
(b) 최대 용량이 3리터인 일회용 금속 음료 용기
2. 제1항에 규정된 의무는 다음 제품을 위한 포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와인, 가향 와인 제품 및 스피릿 음료
(b) 규정 (EU) 1308/2013의 부속서 I 제16부에 열거된 우유 및 유제품
3. 이 조항의 제1항을 침해함 없이 회원국은 다음 조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의무에서 면제된다. 
(a) 제50(1)조 (c) 항목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보고되는 각 포장 형식에 대해 제43조 (3) 및 (4)에 따라 요구되는 분리 수거율이 역년 기준 2026년 및 2027년에 회원국 영토에서 출시된 해당 포장의 중량 기준으로 90%를 초과한다. 이러한 보고서가 아직 집행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회원국은 검증된 국가 데이터 및 이행된 조치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이 항에 명시된 면제 조건이 충족된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b) 늦어도 이 조항의 제1항에 명시된 기한의 24개월 전까지 회원국은 집행위원회에 면제 요청을 통지하고, 제1항에 언급된 포장의 중량 기준으로 분리 수거율 90% 달성을 보장하는 일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된 전략을 보여주는 실행 계획을 제출한다.
4. 제3항 (b) 항목에 따라 제출된 실행 계획을 접수한 후 3개월 내에 집행위원회는 실행 계획이 이 항의 (c) 항목에 명시된 필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획을 수정하도록 회원국에 요청할 수 있다. 해당 회원국은 집행위원회의 요청을 접수한 후 3개월 내에 수정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5. 해당 회원국에서 제1항에 언급된 포장의 분리 수거율이 감소하고 역년 기준으로 3년 연속 출시된 특정 포장 형식이 중량 기준 90%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더 이상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해당 회원국에 안내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 시스템은 집행위원회가 더 이상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해당 회원국에 안내한 연도 이후 두 번째 역년의 1월 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6. 회원국은 특히 일회용 유리 음료 병, 음료 상자 및 재활용 포장에 대한 보증금 반환 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회원국은 일회용 포장 형식, 특히 일회용 유리 음료 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시스템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 재사용 포장에도 동등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회원국은 조약에 규정된 일반 규칙과 본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 조항에 규정된 최소 필수사항을 넘어서는 조항을 채택할 수 있다. 
8. 회원국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용도 및 형식이 유사한 재사용 가능한 포장을 위한 반환 지점 및 환경이 최종 사용자의 입장에서 일회용 포장을 보증금 반환 시스템에 반환하는 환경보다 불편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9. 2028년 1월 1일까지 회원국은 제5항에 따라 수립된 시스템을 비롯한 모든 보증금 반환 시스템이 부속서 X에 열거된 최소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5절
재사용 및 리필
제45조
재사용 및 리필
1. 회원국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포장 재사용 시스템 및 리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본 규정의 제24조와 제25조 및 부속서 VI에 규정된 필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식품 위생 또는 소비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a) 재사용 가능 포장 및 제44(1)조에 언급된 것 이외의 다른 포장 형식에 대한 부속서 X의 최소 필수사항을 준수하는 보증금 반환 시스템 사용 
(b) 최종 유통업체에 대한 필수사항을 비롯하여 일회용 포장 사용에 요금을 부과하거나 판매 시점에 소비자에게 해당 포장 비용에 대해 알리는 경제적 인센티브 사용
(c) 역내 시장의 왜곡 또는 다른 회원국 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으로 귀결되지 않는 조건으로 최종 유통업체가 제26조에 명시된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제품의 일정 비율을 재사용 시스템 또는 리필을 통해 재사용 가능 포장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필수사항

제6절
재활용 목표 및 재활용 촉진
제46조
재활용 목표 및 재활용 촉진
1. 회원국은 자국 영토 전체를 포괄하는 아래의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체 포장 폐기물 발생량의 최소 65%(중량 기준)
(b) 2025년 12월 31일까지 포장 폐기물 발생량 중 다음 특정 재료에 대한 아래의 최소 비율(중량 기준):
(i) 플라스틱 50%
(ii) 목재 25%
(iii) 철금속 70%
(iv) 알루미늄 50%
(v) 유리 70%
(vi) 종이 및 판지 75%
(c)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체 포장 폐기물 발생량의 최소 70%(중량 기준)
(d) 2030년 12월 31일까지 포장 폐기물 발생량 중 다음 특정 재료에 대한 최소 비율(중량 기준):
(i) 플라스틱 55%
(ii) 목재 30%
(iii) 철금속 80%
(iv) 알루미늄 60%
(v) 유리 75%
(vi) 종이 및 판지 85%
2. 제1항의 (a) 항목을 침해함 없이 회원국은 다음 조건에 따라 제1항의 (b)(i)~(iv)에 명시된 기한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a) 연장된 기간 동안 목표에 대한 예외는 단일 목표에서 최대 15%p로 제한되거나 두 가지 목표로 나누어 적용된다.
(b) 연장된 기간 동안 적용된 목표에 대한 예외로 인해 단일 목표의 재활용률이 30% 미만으로 감소하지 않는다.
(c) 연장된 기간 동안 적용된 목표에 대한 예외로 인해 제1항의 (b)(v) 또는 (vi)에 언급된 단일 목표의 재활용률이 60% 미만으로 감소하지 않는다.
(d) 늦어도 이 조항의 제1항 (b)에 명시된 각 기한의 24개월 전에 회원국이 기한 연장 의사를 집행위원회에 통지하고, 본 규정의 부속서 XI에 따른 이행 계획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전술한 이행 계획은 지침 2008/98/EC의 제11(3)조 (b) 항목에 따라 제출된 이행 계획과 결합할 수 있다. 
3. 제2항의 (d) 항목에 따라 제출된 이행 계획을 접수한 후 3개월 내에 집행위원회는 계획이 부속서 XI에 명시된 필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획을 수정하도록 회원국에 요청할 수 있다. 회원국은 집행위원회의 요청을 접수한 후 3개월 내에 수정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4. [OP: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8년 후에 해당하는 날짜 삽입 요망]까지 집행위원회는 목표를 제고하거나 추가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제1항의 (c) 및 (d) 항목에 명시된 목표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안을 첨부해야 한다. 
5. 회원국은 적절한 경우 다음을 통해 재활용 포장 폐기물에서 얻은 재료를 포장 및 기타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a) 해당 재료의 시장 조건을 개선한다.
(b) 해당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기존 규칙을 검토한다.
6. 회원국은 조약에 규정된 일반 규칙과 본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 조항에 규정된 최소 필수사항을 넘어서는 조항을 채택할 수 있다.

제47조
재활용 목표 달성 계산 규칙
1. 제46(1)조에 명시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계산은 이 조항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2. 회원국은 특정 연도에 발생한 포장 폐기물의 중량을 계산해야 한다. 회원국에서 발생한 포장 폐기물의 계산은 철저해야 한다.
3. 회원국은 특정 연도에 재활용된 포장 폐기물의 중량을 계산해야 한다. 재활용된 포장 폐기물의 중량은 후속 재처리 대상이 아닌 폐기물 재료를 제거하고 고품질 재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검사, 분류 및 기타 예비 작업을 거친 후 폐기물 재료가 실제로 제품, 재료 또는 물질로 재처리되는 재활용 작업에 유입되는 폐기물이 된 포장의 중량으로 계산해야 한다.
4. 복합 포장 및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기타 포장은 포장에 포함된 재료별로 계산하여 보고해야 한다. 회원국은 특정 재료가 포장 단위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구성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포장 단위 총 질량의 5%를 넘지 않는 경우 이 필수사항의 예외로 할 수 있다. 
5. 연합 외부로 수출된 포장 폐기물은 규정 (EC) 1013/2006에 따라 수출업체가 폐기물 선적이 본 규정의 필수사항을 준수하고 연합 외부의 포장 폐기물 재활용이 관련 연합 법률에서 규정한 조건과 대체로 동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폐기물이 수거된 회원국에 의해 재활용된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
6. 제3항의 목적상 재활용된 포장 폐기물의 중량은 폐기물이 재활용 작업에 유입될 때 측정해야 한다.
이 조항의 첫 번째 하위단락에 대한 예외로서, 재활용된 포장 폐기물의 중량은 다음과 같은 경우 분류 작업의 산출량으로 측정할 수 있다.
(a) 이러한 폐기물 산출량이 이후 재활용된다.
(b) 재활용 작업 이전의 추가 작업에 의해 제거되어 이후 재활용되지 않는 재료 또는 물질의 중량은 재활용된 것으로 보고된 폐기물의 중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7. 회원국은 제2항 및 제7항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포장 폐기물의 효과적인 품질 관리 및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지침 2008/98/EC의 제35(4)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 등록부 또는 분류된 폐기물의 품질 필수사항에 대한 기술규격으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달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다양한 폐기물 유형 및 폐기물 관리 관행에 대한 분류된 폐기물의 평균 손실률로 구성될 수도 있다. 평균 손실률은 지침 2008/98/EC의 제11a(10)조에 따라 채택된 위임법률에 명시된 계산 규칙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8. 호기성 또는 혐기성 처리에 유입되는 생분해성 포장 폐기물의 양은 이 처리가 재활용 제품, 재료 또는 물질로 사용될 투입량 대비 유사한 양의 재활용 함량을 가진 퇴비, 소화물 또는 기타 산출물을 생성하는 경우 재활용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산출물이 토지에 사용되는 경우, 회원국은 그 사용 결과가 농업 또는 생태적 개선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재활용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9. 재처리되기 전 준비 작업의 결과로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포장 폐기물 재료의 양은 이러한 재료가 원래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제품, 재료 또는 물질로 후속 재처리될 예정인 경우 재활용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연료 또는 기타 에너지 생성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소각, 뒤채움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 종료 재료는 재활용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10. 회원국은 재활용된 금속이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 (EU) 2019/1004에 명시된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각된 포장 폐기물의 비율에 비례하여 폐기물 소각 후 분리된 금속의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11. 다른 회원국에서 재활용할 목적으로 이 회원국으로 보낸 포장 폐기물은 해당 포장 폐기물이 수거된 회원국에서만 재활용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2. 연합에서 수출된 포장 폐기물은 제3항에 규정된 필수사항을 충족하고 규정 (EC) 1013/2006에 따라 수출업체가 연합 외부에서의 포장 폐기물 처리가 관련 연합 환경법의 필수사항과 대체로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졌음을 비롯하여 폐기물 선적이 동 규정의 필수사항을 준수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폐기물이 수거된 회원국에 의해 재활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48조
재사용을 비롯한 재활용 목표 달성을 계산하는 규칙
1. 회원국은 처음 출시되어 포장 재사용 시스템의 일부로 재사용된 재사용이 가능한 판매 포장이 이전 3년 동안 차지한 평균 점유율을 고려하여 특정 연도에 대해 제46(1)조에 언급된 목표의 조정된 수준을 달성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조정된 수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한다.
(a) 제46(1)조의 (a) 및 (c) 항목에 명시된 목표에서 시장에 출시된 모든 판매 포장 중 첫 번째 하위단락에 언급된 재사용 가능 판매 포장의 점유율을 차감하고,
(b) 제46(1)조의 (b) 및 (d) 항목에 명시된 목표에서 시장에 출시된 각 포장 재료로 구성된 모든 판매 포장 중 해당 포장 재료로 구성된 첫 번째 하위단락에 언급된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의 점유율을 차감한다.
각 조정된 목표 수준을 계산할 때 재사용이 가능한 판매 포장의 평균 점유율은 5%를 초과하여 고려해서는 안 된다.
2. 회원국은 제46(1)조 (a) 항목, 제46(1)조 (b)(ii) 항목, 제46(1)조 (c) 항목 및 제46(1)조 (d)(ii) 항목에 명시된 목표를 계산할 때 재사용을 위해 수리된 목재 포장의 양을 고려할 수 있다. 

제7절
정보 및 보고
제49조
포장 폐기물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정보
1. 지침 2008/98/EC의 제8a(2)조 및 본 규정의 제11조에 언급된 정보 외에도 생산자 또는 제41(1)조에 따라 임명된 생산자 책임 조직은 최종 사용자, 특히 소비자에게 회원국 영토에서 생산자가 공급하는 포장과 관련된 포장 폐기물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 모범사례를 비롯하여 폐기물 방지에 기여하는 최종 사용자의 역할
(b) 포장에 사용 사용한 재사용 조치
(c) 유해 제품 또는 폐기물이 포함된 포장 취급을 비롯하여 포장 폐기물 재료의 분리 수거에 기여하는 최종 사용자의 역할
(d) 제11조에 따라 포장에 부착, 표시 또는 인쇄되거나 포장된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문서에 있는 라벨 및 기호의 의미
(e) 혼합 도시 폐기물에 투기 또는 폐기하는 것과 같은 포장 폐기물의 부적절한 폐기가 환경 및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일회용 포장, 특히 운반용 비닐봉지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f) 퇴비화 특성 및 퇴비화성 포장의 적절한 폐기물 관리 옵션
2. 제1항에 언급된 정보는 최신 상태여야 하며, 다음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a) 웹사이트 또는 기타 전자 통신 수단
(b) 공공 정보
(c) 교육 프로그램 및 캠페인
(d) 사용자 및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작성된 표지판
3. 정보가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관련 연합 법률 및 국내법에 따라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기밀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제50조
집행위원회에 대한 보고
1. 회원국은 각 역년에 대해 다음 데이터를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a) 제46(1)조 (a)~(d) 항목의 이행 데이터 및 재사용 가능 포장 데이터
(b) 각 범주별로 구분된 초경량 비닐봉지, 운반용 경량 비닐봉지 및 두꺼운 운반용 비닐봉지의 1인당 연간 소비량
(c) 제44(1)조에 명시된 보증금 반환 시스템 구축 의무가 적용되는 포장의 분리 수거율
2. 회원국은 매우 두꺼운 운반용 비닐봉지의 1인당 연간 소비량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회원국은 부속서 IX의 표 1에 열거된 각 포장 재료 및 유형에 대해 다음에 대한 각 역년별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
(a) 부속서 IX의 표 1에 열거된 각 포장 유형 및 재료별 시장에 출시된 포장의 양
(b) 부속서 IX의 표 1에 열거된 각 포장 유형 및 재료별 분리 수거된 포장 폐기물의 양
(c) 재활용률
(d) 부속서 II의 표 1에 열거된 각 포장 유형 및 재료별 분류 및 재활용을 위한 설치 용량
3. 첫 번째 보고 기간은 다음과 같다.
(a) a 항목 및 제2항에 규정된 의무와 관련하여, 제7항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한 형식을 정한 이행법률이 발효된 후 첫 해
(b) c항목에 규정된 의무와 관련하여, 202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해 
4. 회원국은 데이터가 수집된 보고 연도가 끝난 후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회원국은 데이터가 수집된 보고 연도가 끝난 후 19개월 내에 제7항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정한 형식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
5. 이 조항에 따라 회원국이 제공한 데이터는 품질 검사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품질 검사 보고서는 제7항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정한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6. 이 조항에 따라 회원국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해당되는 경우 평균 손실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비롯하여 제47조 (5) 및 (8)에 따라 취한 조치에 대한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7. 집행위원회는 [OP: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후에 해당하는 날짜 삽입 요망]까지 다음을 정한 이행법률을 채택해야 한다.
(a) 포장 폐기물 발생량을 결정하는 방법론 및 보고 형식을 비롯하여 제1항의 (a), (c) 항목 및 제2항에 따른 계산, 검증 및 보고 규칙
(b) 제1항 (b)에 언급된 운반용 경량 비닐봉지의 1인당 연간 소비량 계산 방법론 및 보고 형식
이러한 이행법률은 제59(3)조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해야 한다.
8. 회원국은 관련된 경우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세부 데이터 제공과 관련된 특정 문제를 고려하여 회원국이 이 조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자국에서 포장을 제공하는 모든 경제운영자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관할당국에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51조
포장 데이터베이스
1. 회원국은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경우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구축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데이터베이스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개별 회원국 수준에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흐름의 규모, 특성 및 진화에 대한 정보
(b) 제조에 사용된 포장 재료 및 구성요소의 독성 또는 위험에 대한 정보
(c) 부속서 XII에 열거된 데이터

제8장
세이프가드 절차
제52조
국가별 위해 포장 처리 절차
1. 규정 (EU) 2019/1020의 제19조를 침해함 없이, 한 회원국의 시장감시당국에서 본 규정이 적용되는 포장이 환경 또는 인간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시장감시당국은 해당 포장의 위험성과 관련된 본 규정에 명시된 모든 필수사항을 다루는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관련 경제운영자는 필요에 따라 시장감시당국과 협력해야 한다. 
시장감시당국이 이 평가 과정에서 포장이 본 규정에 명시된 필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감시당국은 지체 없이 관련 경제운영자가 이행 미준수 유형 및 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포장이 해당 필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적절하고 상응되는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 제1항의 예외로서,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 법률이 적용되는 접촉 민감성 포장과 관련되고 포장재로부터 포장된 내용물로 전달되는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시장감시당국은 해당 위험성을 평가하지 않고 해당 위험성을 통제하는 관할당국에 경고해야 한다. 이러한 당국은 규정 (EU) 2017/625, 규정 (EU) 2017/745, 규정 (EU) 2017/746, 지침 2001/83/EC 또는 규정 (EU) 2019/6에 언급된 관할기관이어야 한다.
3. 시장감시당국은 규정 불이행이 자국 영토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위원회 및 다른 회원국에 평가 결과 및 경제운영자에게 취하도록 요구한 조치를 알려야 한다.
4. 경제운영자는 연합 전역에 걸쳐 시장에 시판한 모든 관련 포장에 대해 모든 적절한 시정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5. 관련 경제운영자가 제1항의 두 번째 하위단락에 언급된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미준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시장감시당국은 자국 시장에서 해당 포장의 시판을 금지하거나 시장에서 해당 포장을 회수하거나 리콜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임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장감시당국은 해당 조치를 지체 없이 집행위원회 및 다른 회원국에 알려야 한다.
6. 제4항에 언급된 집행위원회 및 다른 회원국에 제공하는 정보는 규정 (EU) 2019/1020의 제34조에 언급된 정보 및 통신 시스템을 통해 전달해야 하며, 특히 미준수 포장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포장의 원산지, 주장된 규정 불이행의 유형 및 관련 위험성, 취해진 국가 조치의 성격 및 기간, 관련 경제운영자가 제기한 주장, 해당되는 경우 제54(1)조에 언급된 정보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시장감시당국은 해당 미준수 행위가 다음 중 하나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a) 포장이 본 규정의 제5조~제10조에 명시된 지속가능성 필수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
(b) 본 규정의 제31조 및 제32조에 언급된 조화 표준 또는 공통 규격에 결함이 있다.
7. 절차를 개시한 회원국 이외의 회원국은 채택된 조치, 해당 포장의 미준수와 관련하여 보유한 추가 정보 및 채택된 국가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반대 의사를 지체 없이 집행위원회 및 다른 회원국에 알려야 한다.
8. 제4항에 언급된 정보를 수령한 후 3개월 내에 회원국 또는 집행위원회가 특정 회원국이 취한 임시 조치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시 조치는 관련 필수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3개월보다 길거나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9. 회원국은 포장이 시장에서 회수되거나 포장 또는 관련 제조업체에 대한 다른 적절한 조치가 지체 없이 취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53조
연합 세이프가이드 절차
1. 제52조 (3) 및 (4)에 명시된 절차가 완료된 후 회원국이 취한 조치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거나 국가적 조치가 연합 법률에 위배된다고 집행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지체 없이 회원국 및 관련 경제운영자(들)과 협의하고 국가적 조치를 평가해야 한다.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집행위원회는 이행법률을 통해 국가적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이행법률은 제59(3)조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에 결정을 전달하고 지체 없이 회원국 및 관련 경제운영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가적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든 회원국은 미준수 포장이 시장에서 회수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집행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한다.
국가적 조치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회원국은 해당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3. 국가적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포장의 규정 미준수가 본 규정의 제31조에 언급된 조화 표준의 결함에서 기인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규정 (EU) 1025/2012의 제11조에 규정된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4. 국가적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포장의 미준수가 제32조에 언급된 공통 기술규격의 결점에서 기인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지체 없이 해당 공통 기술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제54조
위험을 초래하는 규정 준수 포장
1. 회원국이 제52조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 결과, 포장이 제5조~제11조에 규정된 해당 필수사항을 준수하지만 환경 또는 인간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원국은 지체 없이 관련 경제운영자가 위험의 성격 및 관련된 경우 정도에 상응하는 시장감시당국이 정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포장이 이미 시판된 경우 더 이상을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거나 시장에서 포장을 회수하거나 리콜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 제1항의 예외로서,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 법률이 적용되는 접촉 민감성 포장과 관련된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이 있고 포장 재료에서 포장된 내용물로 전달되는 경우 시장감시당국은 포장 재료에서 유래한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지 않고 이러한 위험을 통제하는 관할당국에 경고해야 한다. 이러한 당국은 규정 (EU) 2017/625, 규정 (EU) 2017/745, 규정 (EU) 2017/746, 지침 2001/83/EC 또는 규정 (EU) 2019/6에 언급된 관할기관이어야 한다.
3. 경제운영자는 연합 전역 걸쳐 자신이 시판한 모든 관련 포장에 대해 시정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4. 회원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즉시 집행위원회 및 다른 회원국에 알려야 한다. 이 정보는 특히 관련 포장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포장의 원산지 및 공급망, 관련 위험의 성격, 취해진 국가적 조치의 특성 및 기간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5. 집행위원회는 지체 없이 회원국 및 관련 경제운영자(들)과 협의하고 취해진 국가적 조치를 평가해야 한다.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집행위원회는 국가적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제안해야 한다.
이 이행법률은 제59(3)조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해야 한다. 
환경 또는 인간의 건강 보호와 관련하여 정히 정당화된 긴요한 긴급성에 근거하여 집행위원회는 제58(4)조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즉시 관련 이행법률을 채택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에 결정을 전달하고 지체 없이 회원국 및 관련 경제운영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5조
연합 시장에 유입되는 포장에 대한 통제
1. 규정 미준수 행위가 자국 영토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 시장감시당국은 본 규정의 제52(4)조에 언급된 조치를 규정 (EU) 2019/1020의 제25(1)조에 따라 지정된 관할당국에 지체 없이 전달해야 한다. 이 전달에는 특히 조치가 적용되는 규정 미준수 포장 및 포장된 제품의 경우 제품 자체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정보 등 모든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정보 전달은 관련 세관 위험 관리 환경에 정보를 입력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제52(5)조에 언급된 정보통신시스템에서 제3항에 언급된 환경으로 제1항에 언급된 전달이 자동화되도록 하는 상호 연결을 개발해야 한다. 해당 상호연결은 제5항에 언급된 이행법률 채택일로부터 늦어도 2년 내에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
4. 집행위원회는 기능, 데이터 요소 및 데이터 처리를 비롯하여 제4항의 이행 조치에 대한 절차 규칙 및 세부사항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 기밀 유지 및 제4항에 언급된 상호연결 관리책임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이행법률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해당 이행법률은 제59(3)조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해야 한다. 

제56조
형식적 미준수
1. 회원국이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를 발견한 경우 관련 경제운영자가 해당 미준수 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a) EU 적합성 선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b) EU 적합성 선언서가 올바르게 작성되지 않았다.
(c) 제11조에 언급된 QR 코드 또는 데이터 캐리어가 동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d) 부속서 VII에 언급된 기술 문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완전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다.
(e) 제13(6)조 또는 제16(3)조에 언급된 정보가 없거나, 거짓이거나, 불완전하다.
(f) 제13조 또는 제16조에 명시된 기타 행정적 필수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다.
(g) 제21조 및 제22조에 명시된 특정 포장 형식 제한 및 과잉 포장에 대한 필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
(h) 재사용 가능 포장과 관련하여 제24조에 언급된 재사용 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참여 필수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다.
(i) 리필과 관련하여 제25조 (1) 및 (2)에 규정된 정보 필수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다.
(j) 제25(3)조에 규정된 리필 스테이션 필수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다.
(k) 제26조에 명시된 재사용 및 리필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
2. 제1항의 (a)~(f)에 언급된 규정 미준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해당 회원국은 포장이 시판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리콜되거나 시장에서 회수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제1항의 (g)~(k)에 언급된 규정 미준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회원국은 제62조에 따라 회원국이 정한 본 규정의 위반에 적용되는 처벌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제9장
친환경 공공 조달
제57조
친환경 공공 조달
1. 지침 2014/24/EU의 제2(1)조 또는 지침 2014/25/EU의 제3(1)조에 정의된 체약 당국 또는 지침 2014/25/EU의 제4(1)조에 정의된 체약 기관은 해당 지침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에 대한 공공 계약이나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공공 계약을 체결할 때 제3항에 따라 채택된 위임법률에서 개발될 친환경 공공 조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2. 제1항에 명시된 의무는 제3항에 따라 채택할 해당 위임법률의 발효일로부터 12개월 후부터 시작되는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에 대한 공공 계약이나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공공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체약 당국 또는 기관의 조달 절차에 적용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OP: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60일 후에 해당하는 날짜 삽입 요망]까지 제5조~제10조에 규정된 필수사항 및 다음 요소에 근거한 의무적 친환경 공공 조달의 최소 기준을 정함으로써 본 규정을 보완하는 위임법률을 제58조에 따라 채택해야 한다.
(a)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에 대한 공공 계약이나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사용하는 서비스 또는 작업에 대한 공공 계약의 금액과 양
(b) 보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에 대한 충분한 수요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
(c) 체약 당국 또는 기관이 과도한 비용 없이 보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타당성
이러한 친환경 공공 조달 기준은 지침 2014/24/EU와 지침 2014/25/EU에 포함된 원칙 및 이러한 지침에 근거하여 선택될 포장이 본 규정의 목표 달성을 촉진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발해야 한다.

제10장
위임된 권한 및 위원회 절차
제58조
위임의 행사
1. 위임법률을 채택할 권한은 이 조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부여된다.
2. 제5(5)조, 제6(4)조, 제6(6)조, 제7(9)조, 제7(10)조, 제7(11)조, 제8(5)조, 제22(4)조, 제26(16)조 및 제57(3)조에 언급된 위임법률을 채택할 권한은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10년 동안 집행위원회에 부여된다. 집행위원회는 늦어도 5년의 기간이 끝나기 9개월 전까지 권한 위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권한 위임은 유럽의 회 또는 이사회가 각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연장에 반대하지 않는 한 동일한 기간으로 암묵적으로 연장된다.
3. 제5(5)조, 제6(4)조, 제6(6)조, 제7(9)조, 제7(10)조, 제7(11)조, 제8(5)조, 제22(4)조, 제26(16)조 및 제57(3)조에 언급된 권한 위임은 유럽의회 또는 이사회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철회 결정은 해당 결정에 명시된 권한의 위임을 종료한다. 철회 결정은 유럽연합 관보에 결정이 고시된 다음 날 또는 동 결정에 명시된 추후 날짜에 발효된다. 이미 시행 중인 위임법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위임법률을 채택하기 전에 집행위원회는 선진입법에 관한 2016년 4월 13일자 기관 간 합의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각 회원국이 지정한 전문가들과 협의해야 한다.
5. 위임법률을 채택하는 즉시, 집행위원회는 이를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동시에 통지해야 한다.
6. 제5(5)조, 제6(4)조, 제6(6)조, 제7(9)조, 제7(10)조, 제7(11)조, 제8(5)조, 제22(4)조, 제26(16)조 및 제57(3)조에 따라 채택된 위임법률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이 법률이 통지된 후 2개월 내에 이의를 표명하지 않거나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둘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집행위원회에 통지한 경우에만 발효된다. 전술한 기간은 유럽의회 또는 이사회의 발의에 의해 2개월 연장된다.

제59조
위원회 절차
1. 집행위원회는 지침 2008/98/EC의 제39조에 언급된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 위원회는 규정 (EU) 182/2011에 명시된 의미의 위원회이어야 한다. 
2. 이 항을 언급하는 경우 규정 (EU) 182/2011의 제4조가 적용된다.
3. 이 항을 언급하는 경우 규정 (EU) 182/2011의 제5조가 적용된다.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규정 (EU) 182/2011의 제72조에 언급된 시행 권한과 관련하여 이행법률안을 채택하지 않으며, 제5(4)조 세 번째 하위단락을 적용해야 한다.
4. 이 단락이 언급된 경우 규정 (EU) 182/2011의 제5조와 함께 동 규정의 제8조가 적용된다. 

제11장
개정
제60조
규정 (EU) 2019/1020 개정
규정 (EU) 2019/10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부속서 I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 9번 항목을 삭제한다.
(ii) 다음 항목을 추가한다.
’X [OP: 다음 연속 번호 삽입 요망]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저감에 관한 2019년 6월 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EU) 2019/904 (OJ L 155, 12.6.2019, p.1);
‘X [OP: 다음 연속 번호 삽입 요망] 규정 (EU) 2019/1020을 개정하고 지침 94/62/EC를 폐지하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규정 (EU) .../... [출판사무국이 OJ 출판 세부 정보 입력해야 함]
(b) 부속서 II의 8번 항목을 삭제한다.

제61조
지침 (EU) 2019/904 개정
지침 (EU) 2019/90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제6(5)조의 (b) 항목을 삭제한다.
(b) 제13(1)조의 (e) 항목을 삭제한다.
(c) 제13(3)조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3. 집행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보고된 데이터 및 정보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보고서는 데이터 및 정보 수집의 조직, 데이터 및 정보의 출처, 회원국에서 사용된 방법론뿐만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 및 정보의 완전성, 신뢰성, 적시성 및 일관성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는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보고서는 회원국이 데이터 및 정보를 처음 보고한 후 그리고 그 후 4년마다 작성해야 한다.'

제12장
최종 조항
제62조
처벌
1. [OP: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후에 해당하는 날짜 삽입 요망]까지 회원국은 본 규정의 위반에 적용되는 처벌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규정된 처벌은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제재력이 있어야 한다. 제21조~제26조에 규정된 필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관련 운영경제자에게 부과되는 행정 벌금으로 제재한다.
2. 회원국 법률 체계가 행정 벌금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항은 관련 당국이 벌금 부과 절차를 시작하고 관할 국가 법원에서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적 구제책이 효과적이고 전술한 항에 언급된 행정 벌금과 동등한 효과를 갖 도록 보장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부과된 벌금은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
3. 회원국은 [OP: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후에 해당하는 날짜 삽입 요망]까지 해당 규칙 및 조치를 집행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규칙 및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후속 개정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63조
평가
[OP: 본 규정의 적용일로부터 8년 후에 해당하는 날짜 삽입 요망]까지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 및 본 규정이 역내시장의 기능과 포장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개선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이 평가의 주요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유럽의회, 이사회, 유럽경제사회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회원국은 이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집행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제64조
폐지 및 경과조항

지침 94/62/EC는 [OP: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12개월 후에 해당하는 날짜 삽입 요망]부로 폐지된다.
그러나 다음 경과조항이 적용된다.
(a) 지침 94/62/EC의 제8(2)조는 [OP: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42개월 후에 해당하는 날짜 삽입 요망]까지 계속 적용된다.
(b) 지침 94/62/EC의 제5조 (2)와 (3), 제6(1)조의 (d)와 (e) 항목 및 제6a조는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36개월 후 역년의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날짜 삽입 요망]까지 계속 적용된다.
(c) 지침 94/62/EC의 제12조 (3a), (3b), (3c) 및 (4)는 [OP: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54개월 후 역년의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날짜 삽입 요망]까지 계속 적용되는 집행위원회에 대한 데이터 전송을 제외하고 [OP: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36개월 후 역년의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날짜 삽입 요망]까지 계속 적용된다.
폐지된 지침에 대한 언급은 본 규정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해야 하며, 부속서 XIII의 상관관계표에 따라 읽어야 한다.

제65조
발효 및 적용
본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 고시일로부터 20일째에 발효된다.
본 규정은 [OP: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12개월 후에 해당하는 날짜 삽입 요망]부터 적용된다.
본 규정은 그 자체가 완전한 구속력이 있고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브뤼셀에서 작성됨.


유럽의회		이사회
의장			의장


입법 재무제표

1. [bookmark: 1._FRAMEWORK_OF_THE_PROPOSAL/INITIATIVE]제안/이니셔티브의 체제
1.1. [bookmark: 1.1._Title_of_the_proposal/initiative]제안/이니셔티브의 제목
규정 (EU) 2019/1020 및 지침 (EU) 2019/904를 개정하고 지침 94/62/EC를 폐지하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제안 

1.2. [bookmark: 1.2._Policy_area(s)_concerned]관련 정책 분야
03 – 단일 시장
09 – 환경 및 기후변화

1.3. [bookmark: 1.3._The_proposal/initiative_relates_to:]제안/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관련이 있다.
⌧ 신규 조치
□ 시범 프로젝트/준비 조치[footnoteRef:79] 후 신규 조치 [79:  재정 규정의 제58(2)조 (a) 또는 (b)에 언급된 바와 같다.] 

⌧ 기존 조치 확대
□ 하나 이상의 조치를 다른 조치/신규 조치로 병합 또는 재지정
1.4. [bookmark: 1.4._Objective(s)][bookmark: 1.4.1._General_objectives]목적
1.4.1. 일반 목적
이 법안의 일반적인 목적은 포장 및 포장 폐기물의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줄이고 역내시장의 기능을 개선하여 이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 목표는 포장 설계부터 재사용 또는 고품질 제품으로의 통합에 이르기까지 복원력 있는 가치사슬을 만들어 저탄소 포장 산업에서 혁신적인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1.4.2. [bookmark: 1.4.2._Specific_objectives]특정 목적
1.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인다.
2.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포장을 위한 순환 경제를 촉진한다.
3. 포장에서 재활용 재료의 활용을 촉진한다.

1.4.3. [bookmark: 1.4.3._Expected_result(s)_and_impact]예상 결과 및 영향
선호된 옵션의 모델링은 2030년에 폐기물 발생 감소, GHG 감소, 회피된 환경적 외부효과를 제안한다.
폐기물 관리 비용 감소와 플라스틱 판매 및 소비 감소는 전반적인 경제적 절감으로 이어진다. 고용에 미치는 복잡한 영향으로 인해 약 29,000개의 "친환경'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선호된 옵션은 화석 연료 수요를 감소시키고, 2030년에 전체 포장 재활용률을 6.5% 증가시키는 반면, 매립은 9% 감소한다. 이러한 순환성 추구는 목재, 유리 및 알루미늄과 같은 버진 원료에 대한 수요를 크게 감소시킨다.
전반적으로 포장에서 보다 순환적인 경제로 전환하면 소비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환경 및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며, 원료 및 화석 연료에 대한 EU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혁신 및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불필요한 가계 지출을 줄이는 등의 혜택을 가져올 것이다.

1.4.4. 성능 지표
목표의 진행 및 달성 지표는 다음과 같다.
재활용 재료(2차 원료)의 품질 향상
포장 재료(예: 플라스틱, 금속, 유리, 종이/판지, 텍스타일, 목재, 세라믹)의 재활용 효율 개선 및 재료 회수율 제고
2030년까지 모든 포장이 완전히 재활용 가능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수수료의 적절한 조정
플라스틱 포장의 재활용 함량에 대한 의무적 목표
특정 부문의 재사용 및 리필 목표

1.5. [bookmark: 1.5._Grounds_for_the_proposals_/_initiat]제안/이니셔티브의 근거
1.5.1. [bookmark: 1.5.1._Requirement(s)_to_be_met_in_the_s]이니셔티브 실행의 세부 일정을 비롯하여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충족해야 할 필수사항
세부 필수사항은 3~8년의 기간 내에 이행/위임법률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 위임 또는 이행 법률 및 영향 평가 보고서의 측면에서 일련의 조치가 본 규정안에서 비롯될 것이다. 여기에는 지속가능성 필수사항의 준수 검증, 적합성 검사 시스템, 지속가능성 필수사항, 정보 및 라벨링이 포함된다. 해당 예상 조치의 세부 목록은 다음과 같다.
재활용 목표에 대한 보고 의무, 특정 포장 형식의 수거 및 운반용 비닐봉지의 소비
특정 포장 범주에 대한 재활용성 필수사항
확장된 보고 책임 제도에 대한 일관된 보고 규칙
포장의 재활용 함량에 대한 일관된 계산 및 검증 규칙
기술적, 경제적 발전을 고려한 재활용 함량 목표 검토
라벨링 필수사항 및 형식, 소비자 분류, 재사용 가능 포장, 재활용 함량, 퇴비화성, QR 코드 및 기타 디지털 데이터 캐리어에 대한 조화 규칙
포장 내 우려물질 제한에 대한 면제 검토
최소 의무 친환경 공공 조달 기준 수립

1.5.2. [bookmark: 1.5.2._Added_value_of_Union_involvement_]연합 관여의 부가가치(조정 이익, 법적 명확성, 효과 향상 또는 상보성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서 발생함). 이 항목의 목적상 '연합 관여의 부가가치'는 회원국들이 단독으로 창출했을 가치에 부가되는 연합 개입으로 인한 가치를 의미한다.
최근 회원국들의 역내시장 통지에 따르면, 현행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PPWD)중 일부 완전히 조화되지 않은 조항의 시해(예: 라벨링 필수사항 또는 필수사항)은 경제운영자에게 추가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필수사항은 한층 비용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장에 대한 환경 필수사항의 규제 불확실성을 극복하여 적절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화를 제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 문제는 회원국들만으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EU 포장 시장은 여러 측면에서 27개의 개별 시장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다. 포장 시장은 국경을 초월하는 높은 수준의 회원국 간 무역을 특징으로 하며, 많은 생산자가 여러 회원국에 포장을 출시하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국가 발의안은 역내시장의 파편화 심화 및 효과 부족에 기여한다. 마찬가지로 포장 관련 환경 문제는 광범위하며, 주요 근본 원인은 모든 회원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EU 차원에서 공통 필수사항을 정하는 것은 잘 작동하는 일관된 역내시장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포장 생산자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명확한 부가가치가 있다. EU 차원에서 필수사항 및 목표가 설정되면,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모든 회원국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이루어져 더 크고 더 효율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포장을 위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이에 대한 강점을 활용하면 보다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목표달성을 지원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는 EU 전역에서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수거, 분류 및 재활용될 수 있도록 포장 설계에 영항을 미치는 등의 일관된 접근 방식을 통해 달성된다. 회원국의 조치만으로는 이러한 일관성, 나아가 경제 규모를 달성할 수 없다. 




1.5.3. 과거의 유사한 경험에서 얻은 교훈
여러 관련 발의안이 포장에 매우 중요하다. 폐기물 기본 지침(WFD)은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회수를 비롯하여 폐기물 발생 및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수평적으로 적용 가능한 개념을 수립한다. 이 지침은 재사용 및/또는 재활용보다 폐기물 방지를 우선시하고, 이후 다른 회수 옵션 및 매립을 통한 최종 처분보다 재활용을 우선시하는 폐기물 계층을 만든다. 또한 회원국이 제품 생산자가 제품의 폐기물 단계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한다. 순환경제 실행계획(CEAP)에서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폐기물 분리 수거 시스템을 조화시키는 방안의 타당성을 평가하기로 약속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UPD)은 주로 쓰레기 투기 및 이로 인한 환경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플라스틱 제품 중에서 특정 플라스틱 포장(예: 운반용 봉지, 음료 컵, 병을 비롯한 식품 및 음료 용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는 제품 금지, 회원 국이 재활용을 위해 분리 수거를 보장하고 특정 그룹의 일회용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는 의무가 포함된다. 끝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병에 대한 최소 재활용 함량 목표를 설정했다.
플라스틱 포장과 관련된 또 다른 법률은 회원국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회원국에서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기반으로 자체 재원을 확립한 2020년 자체 재원 결정(ORD)이다. ORD는 회원국이 플라스틱 포장의 높은 재활용률을 추구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발의안을 제공한다. 이는 회원국이 WFD에 따라 높은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결정할 때 유연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PPWD는 포장의 시장 출시 및 수명 종료에 대한 필수사항을 다루는 EU 차원의 주요 도구이다. 또한 다른 EU 법률에도 포장에 대한 조항 또는 포장과 관련된 조항이 있다. PPWD 검토 결과, 포장에 대한 지속가능성 필수사항(재활용성, 바이오 기반, 퇴비화성 및 생분해성 포장, 재활용 함량의 사용 및 포장 내 유해물질)을 정하고, 포장 폐기물 방지 및 재사용, 분리 수거를 위한 라벨링, 포장 수거 및 재활용, 보증금 반환 시스템, EPR 필수사항 및 포장 관련 친환경 공공 조달 필수사항을 다루는 포괄적인 규정이 제안되었다.




1.5.4. 다년 재정 체제와의 양립성 및 기타 적절한 도구와의 시너지 효과 가능성
이 발의안은 EU 회수 전략을 안내하는 유럽 그린딜의 범위에 속한다. 그린딜은 더 공정하고 더 친환경적이며 더 디지털화된 유럽을 구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성에 투자하는 이점을 인정한다. 여기에는 재료 회수를 늘리고 2차 원료의 품질을 개선하는 주요 동인인 순환경제가 포함된다.
순환경제 분야, 특히 포장 설계 및 재료 회수 개선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지원과 헌신은 H2020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젝트 수(100개 이상)와 이러한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재정적 기여(약 5억 유로)로 표현된다. 해당 프로젝트의 결과는 포장 형식의 순환성 및 재활용성을 지원하고 촉진할 것이다.


1.5.5. 재배치 범위를 비롯한 여러 사용 가능한 자금 조달 옵션 평가
이론적으로는 회원국에서 국내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EU 전역에서의 일관된 적용이 보장되지 않으며, 필연적으로 역내시장의 추가적인 분열에 기여할 것이다.
EU 차원에서 2차 법률 개발과 관련된 과제는 외부화할 수 없다.


1.6. 제안/이니셔티브의 기간 및 재정적 영향
□ 한정된 기간
· □ [DD/MM]YYYY부터 [DD/MM]YYYY까지 유효함
· □사업예산의 경우 YYYY부터 YYYY까지, 지출예산의 경우 YYYY부터 YYYY까지 재정적 영향을 미침
⌧ 무제한 기간
· 2023년~2027년을 착수 기간으로 하는 시행
· 이후 본격적인 운영
1.7. [bookmark: 1.7._Management_mode(s)_planned]계획된 관리 방식[footnoteRef:80] [80:  관리 방식의 세부사항 및 재정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BudgWeb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myintracomm.ec.europa.eu/budgweb/EN/man/budgmanag/Pages/budgmanag.aspx] 

⌧ 집행위원회의 직접 관리
· ⌧ 연합 대표단 인원을 포함하는 부서에 의한 관리
· □ 집행기관에 의한 관리
□ 회원국과의 공동 관리
□ 예산 집행 업무를 다음에 위임하는 간접 관리:
· □ 제삼국 또는 제삼국이 지정한 기관
· □ 국제기구 및 그 기관(추후 지정)
· □ EIB 및 유럽투자기금
· □ 재정 규정의 제70조 및 제71조에 언급된 기관
· □ 공법 기관
· □ 적절한 재정 보증을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 서비스 임무를 수행하는 사법에 의해 규제되는 기관
· □ 민관 파트너십의 실행을 위임 받고 적절한 재정 보장을 제공하는 회원국 사법에 의해 규제되는 기관
· □ TEU 제5편에 따라 CFSP의 특정 조치 실행을 위임 받고 관련 기본법에 식별된 자

2. 관리 조치
2.1. [bookmark: 2.1._Monitoring_and_reporting_rules]모니터링 및 보고 규칙
빈도 및 조건 명시
이 유형의 지출에 대한 표준 규칙이 적용된다.

2.2. [bookmark: 2.2._Management_and_control_system(s)]관리 및 통제 시스템
2.2.1. [bookmark: 2.2.1._Justification_of_the_management_m]제안된 관리 방식, 자금 조달 실행 메커니즘, 지불 방식 및 통제 전략의 정당성
해당 없음 – 상기 내용 참조

2.2.2. [bookmark: 2.2.2._Information_concerning_the_risks_]식별된 위험과 관련된 정보 및 해당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설정된 내부 통제 시스템
해당 없음 – 상기 내용 참조

2.2.3. [bookmark: 2.2.3._Estimation_and_justification_of_t]통제의 비용 효율성 추정 및 정당성("통제 비용 ÷ 관리되는 관련 자금 액수" 비율)과 예상되는 오류 위험 수준 평가(지불 및 종료 시)
해당 없음 – 상기 내용 참조

2.3. [bookmark: 2.3._Measures_to_prevent_fraud_and_irreg]부정행위 및 비리 방지 대책
기존 또는 예상되는 방지 및 보호 조치(예: 부정행위 방지 전략) 명시
해당 없음 – 상기 내용 참조



3. 제안/이니셔티브의 재정적 영향 예상
3.1. [bookmark: 3.1._Heading(s)_of_the_multiannual_finan]영향을 받는 다년 재정 체제의 표제 및 지출 예산 항목
· 기존 예산 항목
다년 재정 체제 표제 및 예산 항목 순서
	다년 재정 체제 표제
	예산 항목
	지출 유형
	기여

	
	번호
	Diff./Non- diff.[footnoteRef:81] [81:  Diff. = 구분된 지출 / Non-diff. = 비구분 지출] 

	EFTA
국가[footnoteRef:82] [82: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후보 국가[footnoteRef:83] [83:  후보 국가 및 해당되는 경우 서부 발칸의 잠재적 후보] 

	제삼국
	재정 규정 제21(2)(b)의 의미에 해당

	1
	03 02 05 단일 시장 프로그램
— 유럽에 대한 고품질 통계 작성 및 배포
	Diff.
	NO
	NO
	NO
	NO

	3
	09 02 02 순환경제 및 삶의 질
	Diff.
	YES
	NO
	/NO
	NO

	7
	20 01 02 01 – 보수 및 급여
	Non- diff.
	NO
	NO
	NO
	NO

	7
	20 02 01 01 계약 인력
	Non- diff.
	NO
	NO
	NO
	NO

	7
	20 02 01 03 – 기관에 임시로 배정된 국가 공무원
	Non- diff.
	NO
	NO
	NO
	NO

	7
	20 02 06 01 – 대표단 및 파견단 비용
	Non- diff.
	NO
	NO
	NO
	NO

	7
	20 02 06 02 – 회의, 전문가 그룹
	Non- diff.
	NO
	NO
	NO
	NO




3.2. 제안이 예산 지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 예상
3.2.1. [bookmark: 3.2.1._Summary_of_estimated_impact_on_op]운영 예산에 대한 예상 영향 요약
· □ 제안/이니셔티브는 운영 예산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 ⌧ 제안/이니셔티브는 아래에 설명된 대로 운영 예산의 사용을 요구한다
백만 유로(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시)
	다년 재정 체제 표제
	1
	단일 시장, 혁신 및 디지털



	DG: ESTAT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총계

	· 운영 예산
	
	
	
	
	
	

	03 02 05 단일 시장 프로그램 — 유럽에 대한 고품질 통계 작성 및 배포
	사업
	(1)
	0.090
	0.090
	0.090
	0.125
	0.140
	0.535

	
	지출
	(2)
	0.090
	0.090
	0.090
	0.125
	0.140
	0.535

	DG ESTAT를 위한 총 예산
	사업
	=(1)
	0.090
	0.090
	0.090
	0.125
	0.140
	0.535

	
	지출
	=(2)
	0.090
	0.090
	0.090
	0.125
	0.140
	0.535



포장 및 포장 폐기물 분야의 데이터 수집을 지원하기 위해 방법론 및 검증을 위한 서비스 계약이 필요하며, 새로운 보고 의무사항으로 인해 2026년 및 2027년에 양이 증가할 것이다. 해당 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는 데이터 품질 향상이며, 포장 및 포장 폐기물과 운반용 비닐봉지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자체 재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년 재정 체제 표제
	3
	천연자원 및 환경



	DG: ESTAT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총계

	· 운영 예산
	
	
	
	
	
	

	09 02 02 순환경제 및 삶의 질
	사업
	(1)
	0,500
	0,500
	0,500
	0,200
	0,400
	2,100

	
	지출
	(2)
	0,500
	0,500
	0,500
	0,200
	0,400
	2,100

	DG ENV를 위한 총 예산
	사업
	=(1)
	0,500
	0,500
	0,500
	0,200
	0,400
	2,100

	
	지출
	=(2)
	0,500
	0,500
	0,500
	0,200
	0,400
	2,100


DG ENV 비용은 포장 유형의 재활용성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플라스틱 포장의 재활용 함량에 대한 방법론 확립 등에 대한 조달 필요성에서 발생한다(2023년~2027년 기간 동안 약 210만 유로).

· .
	· 운영 예산 총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사업
	(4)
	0,590
	0,590
	0,590
	0,325
	0,540
	2,635

	
	지출
	(5)
	0,590
	0,590
	0,590
	0,325
	0,540
	2,635

	다년 재정 체제의 표제 1~3에 따른 총 예산
	사업
	=4
	
0,590
	
0,590
	
0,590
	
0,325
	
0,540
	
2,635

	
	지출
	
=5
	
0,590
	
0,590
	
0,590
	
0,325
	
0,540
	
2,635



	다년 재정 체제 표제
	7
	‘행정 지출’


이 섹션은 입법 재무제표의 부속서(내부 규칙 부속서 V)에 먼저 도입된 '행정적 성격의 예산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부서간 협의 목적으로 DECIDE에 업로드된다.
백만 유로(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총계

	DG: ENV
	
	

	□ 인적 자원
	0,644
	0,732
	0,732
	0,817
	0,817
	3,742

	□ 기타 행정 지출
	0,484
	0,484
	0,484
	0,484
	0,484
	2,420

	DG ENV 총계
	예산
	1,128
	1,216
	1,216
	1,301
	1,301
	6,162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에 제시된 기한에 맞춰 규정 관련 협상 및 일반적인 이행, 2차 법안의 다양한 준비 작업 및 초안 작성을 담당할 3명의 AD(기존 직원)가 필요하다.

다음을 비롯한 기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4명의 추가 계약 직원(SNE 2명과 CA 2명)이 필요하다. 
· 포장 및 재료 가용성과 관련된 기술적, 경제적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 재활용 목표, 특정 포장 형식 수거, 운반용 비닐봉지 소비에 대한 보고 의무
· 특정 포장 범주에 대한 재활용성 필수사항
· 사용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한 일관된 보고 규칙
· 포장의 재활용 함량에 대한 일관된 계산 및 검증 규칙
· 기술적, 경제적 발전을 고려한 재활용 함량 목표 검토
· 라벨링 필수사항 및 형식, 소비자 분류, 재사용 가능 포장, 재활용 함량, 퇴비화성, QR 코드 및 기타 디지털 데이터 캐리어에 대한 조화 규칙
· 포장 내 우려물질 제한에 대한 면제 검토
· 최소 의무 친환경 공공 조달 기준 수립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총계

	DG: ESTAT
	
	

	□ 인적 자원
	0,157
	0,157
	0,242
	0,242
	0,242
	1,040

	□ 기타 행정 지출
	
	
	
	
	
	

	DG: ESTAT 총계
	예산
	0,157
	0,157
	0,242
	0,242
	0,242
	1,040


ESTAT는 현재 포장 및 포장 폐기물과 운반용 비닐봉지의 검증 및 방법론적 지침을 위해 하프 AD 직책을 할당하고 있다. 포장 및 포장 폐기물과 운반용 비닐봉지의 소비와 관련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별로 철저하고 비교 가능한 측정에 기초한 양질의 통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방형 루프 시스템에서 재사용 가능 포장을 측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 과제를 제기한다. 더 나은 방법론적 지침, 기술 지원 및 회원국의 후속조치를 개발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추가 하프 AD가 필요하다.
2028년 재활용성에 대한 추가 보고 의무 방법론을 개발하고 설정하기 위해 2025년부터 CA 직책이 필요하다.

	다년 재정 체제의 표제 7에 따른 총 예산
	(전체 사업 = 전체 지출)
	1,285
	1,373
	1,458
	1,543
	1,543
	7,202



백만 유로(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총계

	다년 재정 체제의 표제 1~7에 따른 총 예산
	사업
	1,875
	1,963
	2,048
	1,868
	2,083
	9,837

	
	지출
	1,875
	1,963
	2,048
	1,868
	2,083
	9,837




3.2.2. 운영 예산으로 자금이 조달된 예상 결과
사업예산, 백만 유로(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시)
	목적 및 결과 표시

↓
	
	
	연도
N
	연도
N+1
	연도
N+2
	연도
N+3
	영향의 지속 기간을 표시하는 데 필요한 만큼 연도 입력(1.6 항목 참조)
	총계

	
	OUTPUTS

	
	유형[footnoteRef:84] [84:  결과는 공급될 제품 및 서비스(예: 자금이 조달된 학생 교환 건수, 도로 건설 km 등)이다.] 

	평균 비용
	No
	비용
	No
	비용
	No
	비용
	No
	비용
	No
	비용
	No
	비용
	No
	비용
	No 총계
	비용 총계

	특정 목표 1[footnoteRef:85]... [85:  1.4.2 항목에 설명된 '특정 목표(들)...'] 

	

	- 결과
	
	
	
	
	
	
	
	
	
	
	
	
	
	
	
	
	
	

	- 결과
	
	
	
	
	
	
	
	
	
	
	
	
	
	
	
	
	
	

	- 결과
	
	
	
	
	
	
	
	
	
	
	
	
	
	
	
	
	
	

	특정 목표 1 소계
	
	
	
	
	
	
	
	
	
	
	
	
	
	
	
	

	특정 목표 2 ...
	

	- 결과
	
	
	
	
	
	
	
	
	
	
	
	
	
	
	
	
	
	

	특정 목표 2 소계
	
	
	
	
	
	
	
	
	
	
	
	
	
	
	
	

	총계
	
	
	
	
	
	
	
	
	
	
	
	
	
	
	
	




3.2.3. COM 행정 예산에 대한 예상 영향
3.2.3.1. [bookmark: 3.2.3.1._Summary_of_estimated_impact_on_]행정 예산에 대한 예상 영향 요약
· □ 제안/이니셔티브는 행정적 성격의 예산 사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 ⌧ 제안/이니셔티브는 아래에 설명된 행정적 성격의 예산 사용을 요구한다.
3.2.3.2. [bookmark: 3.2.3.2.]
백만 유로(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총계

	

	다년 재정 프레임 워크의 표제7
	
	
	
	
	
	

	인적 자원
	0,801
	0,889
	0,974
	1,059
	1,059
	4,782

	기타 행정 지출
	0,480
	0,480
	0,480
	0,480
	0,480
	2,400

	다년 재정 체제의 표제 7 소계
	1,285
	1,373
	1,458
	1,543
	1,543
	7,202

	

	다년 재정 체제의 표제 7외[footnoteRef:86] [86:  EU 프로그램 및/또는 조치(이전 'BA' 항목), 간접 연구, 직접 연구의 이행을 지원하는 기술 및/또는 행정 지원 및 지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인적 자원
	
	
	
	
	
	

	기타 행정적 성격의 지출
	
	
	
	
	
	

	다년 재정 체제의 표제 7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총계
	1,285
	1,373
	1,458
	1,543
	1,543
	7,202



인적 자원 및 기타 행정적 성격의 지출에 필요한 예산은 이미 조치 관리에 할당되었고/되었거나 DG에서 재배치된 DG 예산으로 충당되며, 필요한 경우 연간 할당 절차에 따라 DG 관리에 부여될 수 있는 추가적인 할당과 함께 예산 내 제약을 고려하여 충당할 수 있다.
3.2.3.3. [bookmark: 3.2.3.3._Estimated_requirements_of_human]인적 자원의 예상 필수사항
· □ 제안/이니셔티브는 인적 사원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 ⌧ 제안/이니셔티브는 아래에 설명된 인적 자원의 사용을 요구한다.

상근상당단위로 표시된 추정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20 01 02 01 (본부 및 집행위원회 대표 사무소)
	4
	4
	4
	4
	4

	20 01 02 03 (대표단)
	
	
	
	
	

	01 01 01 01 (간접 연구)
	
	
	
	
	

	01 01 01 11 (직접 연구)
	
	
	
	
	

	기타 예산 항목(명시 요망)
	
	
	
	
	

	20 02 01 (‘글로벌 엔벨로프’의 AC, END, INT)
	2
	3
	4
	5
	5

	20 02 03 (대표단의 AC, AL, END, INT 및 JPD)
	
	
	
	
	

	XX 01 xx yy zz[footnoteRef:87] [87:  운영 예산(이전 'BA' 항목)으로 충당되는 외부 직원에 대한 하위 한도] 

	
	
	
	
	
	

	
	
	
	
	
	
	

	01 01 01 02 (AC, END, INT – 간접 연구)
	
	
	
	
	

	01 01 01 12 (AC, END, INT – 직접 연구)
	
	
	
	
	

	기타 예상 항목(명시 요망)
	
	
	
	
	

	총계
	6
	7
	8
	9
	9


XX는 해당 정책 분야 또는 예산 제목이다.
요구된 인적 자원은 이미 조치 관리에 할당되었고/되었거나 DG에서 재배치된 DG 직원으로 충족되며, 필요한 경우 연간 할당 절차에 따라 DG 관리에 부여될 수 있는 추가 할당과 함께 예산 내 제약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다.
수행해야 할 작업에 대한 설명:
	공무원 및 임시 직원
	
	DG ENV: 3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에 제시된 기한에 맞춰 규정 관련 협상 및 일반적인 이행, 2차 법안의 다양한 준비 작업 및 초안 작성을 담당할 3명의 AD(기존 직원)가 필요하다. 
DG ESTAT: 직원이 개방형 루프 시스템에서 재사용 가능 포장을 측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 과제를 제기한다. 더 나은 방법론적 지침, 기술 지원 및 회원국의 후속조치를 개발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추가 하프 AD가 필요하다. IT 지원은 ESTAT.E.2 부서에서 수평적 서비스를 통해 보장되며, 이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과 운반용 비닐봉지 데이터 수집을 위한 AST 직책의 1/20로 추정된다.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1 AD (0.5 기존, 0.5 신입)
0.05 AST (기존)
	1 AD (0.5 기존, 0.5 신입)
0.05 AST (기존)
	1 AD (0.5 기존, 0.5 신입)
0.05 AST (기존)
	1 AD (0.5 기존, 0.5 신입)
0.05 AST (기존)
	1 AD (0.5 기존,
0.5 신입)
0.05 AST (기존)



	

	외부 인력
	
	END 직책(기존)과 CA(추가)가 다음과 관련된 법률 준비를 지원하는 기술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
· 재활용 목표, 특정 포장 형식 수거, 운반용 비닐봉지 소비에 대한 보고 의무
· 특정 포장 범주에 대한 재활용성 필수사항
· 사용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한 일관된 보고 규칙
· 포장의 재활용 함량에 대한 일관된 계산 및 검증 규칙
· 기술적, 경제적 발전을 고려한 재활용 함량 목표 검토
· 라벨링 필수사항 및 형식, 소비자 분류, 재사용 가능 포장, 재활용 함량, 퇴비화성, QR 코드 및 기타 디지털 데이터 캐리어에 대한 조화 규칙
· 포장 내 우려물질 제한에 대한 면제 검토
· 최소 의무 친환경 공공 조달 기준 수립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려면 추가 계약 직원 4명, SNE 2명 및 CA 3명(이중 CA1명이 ESTAT에 할당됨)이 필요하다.
	





3.2.4. 현행 다년도 재정 체제와의 양립성
제안/이니셔티브는
· ⌧ 다년도 재정 체제(MFF)의 관련 표제 내에서 재배치를 통해 전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 MFF의 관련 표제에 따라 할당되지 않은 여유 자금을 사용하고/하거나 MFF 규정에 정의된 특별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 □ MFF의 개정이 필요하다.
3.2.5. [bookmark: 3.2.5._Third-party_contributions]제삼자 기여
제안/이니셔티브는
· ⌧ 제삼자의 공동 자금 조달을 제공하지 않는다.
· □ 아래와 같이 추정된 제삼자 공동 자금 조달을 제공한다.

예산, 백만 유로(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시)
	
	연도
N[footnoteRef:88] [88:  연도 N은 제안/이니셔티브의 시행이 시작되는 연도이다. "N"을 예상되는 첫 번째 시행 연도로 대체해야 한다(예: 2021년). 마찬가지로 이후 연도도 순차적으로 입력한다.] 

	연도
N+1
	연도
N+2
	연도
N+3
	영향의 지속 기간을 표시하는 데 필요한 만큼 연도 입력(1.6 항목 참조)
	총계

	공동 자금 조달 기관 명시
	
	
	
	
	
	
	
	

	공동 자금 조달된 예산 총계
	
	
	
	
	
	
	
	



3.3. 세입에 대한 예상 영향
· ⌧ 제안/이니셔티브는 세입에 대한 재정적 영향이 없다.
· □ 제안/이니셔티브는 다음에 재정적 영향을 미친다.
· □ 자체 재원
· □ 기타 재원
· 세입이 지출 항목에 할당된 경우 표시 요망 □
백만 유로(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시)
	예산 세입 항목:
	현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한 예산
	제안/이니셔티브의 영향[footnoteRef:89] [89:  전통적인 자체 재원(관세, 설탕 부과금)과 관련하여 표시된 금액은 순액, 즉 징수 비용 20%를 공제한 총액이어야 한다.] 


	
	
	연도
N
	연도
N+1
	연도
N+2
	연도
N+3
	해당 조치의 영향 지속 기간(연 단위) (1.6 항목 참조)

	제조......................
	
	
	
	
	
	
	
	



할당된 세입에 대해 영향을 받는 예산 지출 항목 명시
해당 없음

기타 관련 정보(예: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방법/공식 또는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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